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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키워드는 ‘시장화’입니다. 북한의 

시장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이미 주민 삶의 상당 부분이 시장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은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바닥으로

부터의 시장화는 정부의 합리적인 제도 설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견실하게 발

전해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경제가 장기간 횡보하는 가운데 근근이 버텨가

는 상태(muddling-through)를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북한정부의 개

혁 · 개방 의지와 정책수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개혁 · 개방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노력과 더불어 주변국과

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및 금융 개혁을 통한 산업구조조정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재정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견지에서 2015년도 중장기 통일연구 프로젝트로서 북한

의 경제개발 지원정책과 금융개혁, 시장화 여건 조성방안 등을 주제로 총 7개 과제

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북한의 경제 특구 · 개발구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중

국 · 베트남 같은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

니다. 또한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한국과 중국 · 일본 · 러시아 등 주변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경제개발 및 통일준비를 위한 해외재원 

조달방안과 우리가 다듬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다각적 · 심층적으로 분석하

였습니다. 

연구과정에서 각 연구마다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들의 면밀한 심의와 간담회, 주

한 외교사절과 정부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석한 2회의 공개세미나를 거치는 등 연

구의 객관성과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이 연구에 참여해주신 국내외 연구진 열아홉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임호열 동북아경제

서언



실장과 실무를 맡은 임수호 통일국제협력팀장, 최장호 박사, 김영찬 초청연구위원, 

최유정 · 임소정 · 김준영 · 홍석기 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개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심의해주신 심의위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연구가 북한 개혁 · 개방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토대

를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역량을 결집시켜 진일

보한 통일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향한 한민족의 열망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일형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른바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 특구

를 통한 대외개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 차원의 경제 특구 개발을 가속화

하는 한편 지방 차원의 경제개발구를 대거 신설해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회복에 총

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정부로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 정책을 지

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

발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 제

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이 1991년 12월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도모한 이래 20년 이상 경과하였다. 북한의 경제 특구 중 실제로 대규모 투자가 이

루어지고, 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남한정부와 

남북협력기금을 매개로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경제 특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개

성공단 방식이 북한 경제 특구의 유일한 모델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성

공단 모델은 북한이 경제 특구 개발을 위한 자금동원능력이 매우 약하고, 경제 특구

의 운영능력 역시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개발 및 운영 모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경제 특구나 

개발구를 시도해왔다. 최초의 대규모 경제 특구인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개성공단과 달리 경제 특구의 인프라 개발에서 북한당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단기적으로 운영되었던 남포공단

의 경우 초기 공단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개발하고, 여기에 대우그룹이 설비투

자를 하였으며, 삼천리총회사와 대우의 합영기업인 한반도총회사가 운영하였다. 

북·중 경제 특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1차 신의주경제 특구는 신의주를 홍콩과 

유사한 특별경제구로 개발한다는 파격적인 구상이었다. 

국문요약



초기 경제 특구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남북한 경제 특구인 개성공단과 금

강산관광특구였다. 남한정부와 공적자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들 남북한 경제 

특구는 인프라 구축, 민간기업의 투자와 북한 노동자의 고용 및 생산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라진선봉과 황금평 등 북·중경제 특구도 개성

공단 모델에 기반하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제 특구 

개발방식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남북한 정부간의 정치·군사

적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20개의 경제개발구 계획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대외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경제개발구 계획은 몇 가

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경지대에 제한적으로 개방하던 것과 달리 모든 도와 평양

시를 포함한 특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지방 차원의 개발구이다보니 개

성공단이나 나선특구 같은 기존의 특구보다 규모가 작은 반면에 지역별 특성에 맞

춰 농업과 공업, 관광, 수출가공 등으로 개발분야를 구분하였다. 또 상하수도와 전

력, 철도 등 개발구의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가 이미 상당 부분 갖춰졌거나 구축이 가

능한 곳을 선정하는 등 인프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 특구·개발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

다. 첫째, 경제 특구의 폐쇄성은 점차 약화되고, 개방적인 특구로의 발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개성공단, 신의주, 라진선봉 및 황금평 경제 특구와 함께 북

한 전역에 20개의 경제개발구가 설치되는 등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이 보편적인 

경제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경제 특구 및 개발구의 다양화 및 특화가 추진

되고 있으며,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방식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도 시도되고 있

다. 다섯째, 경제 특구·개발구가 보편화됨에 개방과 개혁의 결합 가능성이 나타나

고 있다. 여섯째, 북한경제 시장화의 진전은 북한 내수시장에의 접근 가능성, 합작·

합영 기업에 대한 국가 개입의 축소 등 외국인 자본의 경영환경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은 여전히 많은 한계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은 여전히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북한에 투

자한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은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을 위한 자체적인 자금 조달 역량과 경제 특구·개발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인적·제도적 역량 모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북한 실정에 적합한 특구·개발구 개발방안과 외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사례를 검토했다. 검토대상사례는 중국의 국내 특구·개발구, 중국이 

해외 개도국(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 동남아 후발 개도국(베

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주요 특구 등이다. 이 가운데서 특히 국제 공동

개발사례로부터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의 특구·개발구도 중국 또는 남

한 정부와 북한당국이 함께 협력하는 국제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개발하는 것이 현

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남한 정부가 기반시설 투자비용을 지원하면서 

북한당국과 함께 양국간 또는 3국간 공동사업 추진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 공동 공영개발방식을 실현하려면 두 가지 정치적 선행조건이 필요

하다. 첫째, 북한의 전반적 대외관계 및 대남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최고 지

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분명한 약속과 지시, 그리고 지속적인 관

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수의 특구·개발구를 동시 개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입지

여건이 가장 좋은 소수의 특구·개발구에 먼저 집중하고, 나중에 단계적으로 확산하

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둘째, 북한의 특구·개발구에는 주로 노동집약형 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력 공급여건 및 관련 제도를 잘 갖춰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공무원, 경영·기술인력, 생산인력을 상대로 한 지식전수·기술교육 프

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산 상품에 대해 무역정책상의 특혜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특구·개발구를 해외와 연계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

협력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방안은 크게 보아 △경제 특구·

개발구와 관련된 북한의 역량 강화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의 여건 개선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외부세계(기업, NGO, 각국 정부, 국제기구)의 참여 촉진 

등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는 양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과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그리고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원과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을 구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단기/중기/장기의 구분은 시간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단계의 개념, 특히 

남북관계의 상황과 같이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 여건에 따른 구분이다. 즉 단기란 

남북관계가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이 유지되거나 소폭 개선되는 데 그치는 단계이

고, 중기란 남북관계가 상당히 또는 대폭 개선되는 단계이다. 장기란 북한 핵문제

가 해결되면서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단계이다. 

단기에서의 지원방안은 양자간 관계를 통한 비상업적 베이스 지원이 대종을 이

룬다. 이는 북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 특구 관련 지식의 공유 △한국의 해외

투자 유치 및 경제 특구 운영경험의 전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의 경우, 역시 비상업적 베이스에서의 지원이 기본으로서 북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변국 정부 및 해외 NGO, 해외 진출 국내기업 등과 협력해 우회적, 비공개

적으로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와 공동컨설팅 사

업을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중기에서는 단기와는 달리 한국정부가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인력 양성을 직

접적,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한 공동으로 해외투자 유치기구를 설립, 운영한다. 

양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가운데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으로는 △대북 투자

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 특구·개발구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남북합작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북한기업 육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중기에서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가운데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원으로는 북한의 

특구·개발구 여건을 개선시켜주기 위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대북 경제제재 완화

를 통해 특구·개발구 생산제품의 시장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남

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북한 특구·개발구 참여를 촉진하는 것 △개

발협력을 통해 특구·개발구 주변 인프라를 개발하고 이를 특구·개발구 개발과 결

합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장기에서의 지원방안은 양자적 관계를 통한 지원의 경우,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

원보다는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이 주종을 이룬다. 특구·개발구 진출 한국기

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진출업종의 다양화와 투자규모 대형화를 추진하고, 북

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남북합작기업 지원을 통한 북한기업 육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장기에서의 지원방안 가운데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의 경우, 중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북한 특구·개발구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새로운 국제협력기구를 만들어 북한의 경제 특구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

려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과제의 단계구분은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다. 각 단계는 남북

관계, 북한의 대외관계 상황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북한당국의 의지, 한국정부의 전

략에 따라 단계별 정책과제는 변화할 수도 있다.

개성공단이나 개성공단 모델을 기본으로 하는 라진선봉 및 황금평 경제 특구만 

존재할 때와 달리 현재 북한에는 규모나 성격이 상이한 여러 형태의 경제 특구·개



발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이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개성공단 개발방식을 일률적

으로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남북한의 중앙정부 및 공공부문이 핵심 주체가 되어 경제 특구를 개발 및 운영하

는 개성공단 방식은 향후에도 분명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모델을 

모든 경제 특구·개발구에 적용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개성공단과 같

이 남한의 배타적인 진출권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국제적인 개발은 불가

피할 것이다. 둘째, 개성공단 모델은 당분간 불안정성이 불가피한 남북한간의 정

치·군사적인 관계가 경제협력에 큰 영향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협력사업이어야 할 개성공단 사업이 

지나치게 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됨에 따라 경제성의 원칙이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셋째, 남한 측이 인프라 개발과 운영을 주도하는 개성공단 모델은 경제 특

구·개발구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북한 측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

은 아니다. 

이렇게 개성공단 모델이 장점과 함께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면, 개성공단 모델 이

외의 대안적인 협력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개성

공단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경제 특구를 개발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며, 제한적이지

만 작동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다양한 방식의 경제 특구·개

발구 개발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제 특구·개발구는 그 자체로 

다양화된 협력방식을 요구한다. 국제적인 개발이 불가피한 대규모 경제 특구와 상

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제개발구는 차별화된 

협력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관광지대도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이 모든 차

이점을 무시하고 ‘제2의 개성공단’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기존 개성공단의 추가개발이나 북중 경제 특구, 그리고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등 

대규모 경제 특구는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정부간 협상



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개성공단 모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의 경우 개성공단과 같은 제조업 

기지가 아니라 국제적인 종합경제 특구, 혹은 자유도시로의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중 경제 특구의 경우 민간기업의 진출을 통하여 남북중 3각협력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개발구의 경우 개발구의 규모, 성격이나 지역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협력의 주체도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의 사고

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NGO, 그리고 기업단체나 업종별 협동단체, 그리고 개

별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어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이 더 요구되는 

농업개발구에서는 개발협력과 민간투자를 통한 경제개발구 개발을 연계시키는 방

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중 접경지대의 경우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위탁

영농을 위한 기술 및 자본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도시지역에 인접한 공업개발구, 특히 수출가공

구의 경우 개별 민간기업이나 기업단체가 북측의 기관, 기업과 합작으로 개발회사

를 설립하여 경제개발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안(남포공단 모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만으로 인프라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북한의 기관, 기업과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발전시키고, 민간기업이 진출하

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공적자금의 투입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 중심 경제개발구에서의 협력은 중기 과제가 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한편 기술집약적인 업종을 중심이 되는 경제개발구의 경우 테크노

파크를 통한 협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 특구·개발구에서의 협력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정부나 공공부문은 특구·



개발구 외부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 가능성을 제

고시키는 방식의 협력도 가능하다. 이 방식은 특히 관광특구에 대해서 적합한데, 

정부간 협력사업을 통하여 남한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협력사업과 민간

에 의한 관광특구 내 호텔 등에의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관광특구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구가 밀집해 있는 서해안지역에도 남한이나 개성공단과의 접근성을 제고

시키는 수송망 확충이나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협력을 정부간 협력사업으

로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 경제개발구의 개발잠재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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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른바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 특

구·개발구를 통한 대외개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 차원의 경제 특구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방 차원의 경제개발구를 대거 신설해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 특구·개발구 확대정책은 종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여

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

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둔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입장

에서는 경제 특구·개발구가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정치적 부담이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로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

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남북경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

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인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한 현재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북한이 경제회복을 도모한다고 하면 경제 

특구·개발구를 통한 대외개방 확대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

하고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로서는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가 새로운 기회 및 도전

의 영역이 될 수 있다.  

물론 북한당국은 현재 개성, 금강산 등 기존에 한국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경

제 특구 이외에 새롭게 설치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해서는 한국의 참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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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되거

나 신설 경제 특구·개발구에 중국 등 외국자본의 참여가 저조하면 한국의 참여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바뀔 잠재력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한국정부

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정책적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 북한당국의 태도

가 변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경우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 즉 경제 특구·개

발구를 둘러싼 제반 정치·군사적 여건의 향배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임은 분명

하다. 하지만 과거 남북경제협력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남북경협사업의 성사 및 

성공적 진행에서 북한당국의 의사, 특히 개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북한당국

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고, 따라서 남북

경협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는 그 잠재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 특구·개발

구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직

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단순한 정

책적 시사점 도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방향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

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반조건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보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임강택, 임성훈(2004), 조명철(2007), 임호열, 김준영

(2015)1) 등과 같이 북한 경제 특구 또는 특구·개발구의 현황, 평가, 전망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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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북한당국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들이다.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를 명

시적·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이러한 접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임강택, 임성훈(2004)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초점을 맞추어 북

한 경제 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으며, 특히 특구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법에 

대해 검토했다. 조명철(2007)은 과거 북한 경제 특구정책의 실패요인을 분석

하고 이를 통해 향후 특구의 성공을 위한 당면과제로서 △인프라 환경의 최우

선 해결 △특화된 경제 특구 추진 △합리적 배후지 선정 △주변국 경제정책과

의 긴밀한 연계 등을 제시했다. 임호열, 김준영(2015)은 북한 경제개발구의 현

황을 정리하고 평가한 후 향후 북한당국의 과제로서 △뚜렷한 장기개발 비전 

설정 △투자주체의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확립 △외국인투자자 재

산권 보호장치 마련 등을 지적했다. 

두 번째 그룹은 조명철 외(2009), 정형곤 외(2011), KOTRA, 산업연구원

(2013), 이석기 외(2013)2) 등과 같이 북한의 외자 유치 또는 북한의 경제 특

구·개발구를 분석하면서 북한 특구·개발구의 성공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적 

과제도 함께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다. 

예컨대 정형곤 외(2011)는 그동안의 북한의 외자 유치전략을 평가하고 향후 

개성 이외의 지역에 대한 남북한 투자협력방안으로서 △남북한 산업적 연계 확

대를 중심으로 추진 △산업협력과 에너지·인프라의 연계 개발 △제2의 경제 특

구 건설을 통한 선택과 집중 △북중 접경지역의 남북중 3국 공동 개발·활용 등

을 제시했다. 

1) 임강택, 임성훈(2004), 󰡔북한의 경제 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

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조명철(2007), ｢북한 경제 특구정책의 교훈과 정책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7, No. 42(9. 17); 임호열, 김준영(2015),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5, No. 11(4. 10).
2) 정형곤 외(201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산업연구원(2013), 󰡔남북 협력지구 심화·확장 전략󰡕, 통일부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이석기 외

(2013),󰡔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경제 특구, 경공업 및 IT산업을 중심으로󰡕, 서
울: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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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산업연구원(2013)은 개성공단의 심화 확장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새로운 남북협력지구 개발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로서 △평양·남포 지역 신규공단 개발 △경제 특구와 특

구 외부와의 경제관계 구축 등을 제언했다. 또한 이석기 외(2103)는 북한 경제 

특구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과제로서 △실질적인 남북한 공동 개발·관리 체계 

구축 △다양한 유형의 남북협력지구 개발 △남북러, 남북중, 남북중러 등 국제

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 특구 개발 참여 등을 지적했다. 

이처럼 첫 번째 그룹의 연구들은 북한 특구·개발구의 성공을 위한 한국정부

의 과제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두 번째 그룹의 연구들은 북한 특

구·개발구의 성공을 위해 한국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

이 포함되어 있으나 큰 방향성 제시 차원 또는 원론적 언급, 혹은 부분적인 언

급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이 그룹의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과

제는 협력방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원방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요컨대 북한 특구·개발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방안을 포괄

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북한 연구의 특성상, 현장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

헌조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에 관해서는 북

한의 공식매체 이외에는 공개된 문헌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나아가 남북경협 및 북한 경제개발 관련 국내외 문헌 

등을 적극 활용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에 관한 신뢰성 있는 북한 통계를 구하기 어

렵기 때문에 이 연구는 질적 연구, 즉 서술적 분석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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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다만 서술적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특히 북한 실정에 적합한 특구·개발

구 개발방안과 외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

했다. 검토대상사례는 중국의 국내 특구·개발구, 중국이 해외 개도국(아프리카

와 동남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 동남아 후발 개도국(베트남, 캄보디아, 라

오스, 미얀마)의 주요 특구 등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계자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특히 정부 관계자, 대북사업 관계자, 민간 전

문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정책적 대안의 실효성을 높이

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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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특구·개발구 현황

가. 초기의 경제 특구

1) 라진 ․ 선봉자유무역지대 

가) 개황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을 통해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마주

하고 있는 두만강 하류의 라진·선봉 지역에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경제 특구이다. 

  북한당국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할 때만 해도 ‘경제 특구’를 부정했다. 

북한은 합영법의 제정이 중국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조치

임을 강조했다. 더욱이 “경제 특구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나

라는 경제 특구의 설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3) 북한은 그 이유에 대

해 “석탄·동·아연 등의 공동개발을 위해 합영하려고 한다면 그것들을 채굴하

는 지역에서 합영하면 충분하다. … 경공업부문에서 합영을 한다고 하면 도시

에서 하면 충분하다. 어디까지나 합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서 

합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설명은 어디까지나 표면상의 이유

로, 실제로는 경제 특구에 의해 초래될지도 모르는 결정적인 폐해, 즉 시장경제

의 유입 또는 자본주의적 경제·경영 사상의 침투에 의한 ‘황색바람’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1980년대에는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들어 이러한 경제 

특구의 설치를 결정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

째, 1884년에 제정한 합영법에 따른 외자 유치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3)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의 윤기복 부위원장의 발언. 朝鮮問題硏究所(1984), 󰡔月刊

朝鮮資料󰡕, 12月號,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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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둘째,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대외경제의 면에서 큰 타격을 받아,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셋째, 중국의 경제 특구의 성

공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때마침 UNDP(UN 개발

계획)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3개국을 중심으로 하는 두만강 하류지역의 국제

적인 개발을 제창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탄생한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북한의 1990년

대 대외개방정책의 핵심적 존재였다. 당시 북한당국의 구상은 [표 2-1]에 요약

되어 있다. 북한이 목표로 했던 것은 단순한 자유무역지대가 아니었다.  무엇보

다도 이 지역을 국제적인 중계무역화물수송기지로 육성하는 것을 개발의 중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수출가공기지나 관광·금융 서비스 기지

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었다.4)

 표 2-1.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 개요 

설치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결정 제74호에 의함.

대상지역 라진·선봉시(직할시) 746km²(당초는 621km²)

개발의 방향

(1) 국제적인 중계무역화물수송기지, (2) 종합적인 수출가공기지, (3) 관광·금융기지

로서 개발. 라진항, 선봉항과 함께 이 지대에 인접한 청진항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 

제1단계(2000년까지)와 제2단계(2010년까지)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건설.

외자의 형태 합영, 합작, 단독투자의 3가지 형태 

투자관련
투자국의 제한 없음. 국가는 모든 외국인이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 등을 법적으로 보호함. 

특혜조치
외자 100% 투자의 용인,  관세면제, 기업소득세의 감면, 낮은 소득세율(14%, 장려업

종은 10%), 토지는 50년간 대여, 무비자 입국 허용 등

관계법령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관계법령을 제정 

자료: 양문수(2001),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p. 382,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4) 초기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의 개발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직, 최신림, 이석기(1995), 

󰡔북한경제 전망과 남북경협󰡕, 서울: 산업연구원, 제5장 라진·선봉지역 현황과 개발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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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서방세계의 자본 및 기술 유치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

국인투자관련법을 지속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1995년부터는 별도의 대

내외 투자설명회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기 시작했다. 특히 이 지대 내에서

의 특혜적인 투자우대정책과 함께 자본주의적인 경영도 인정하는 결단을 내렸

다. 김정우 당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은 1996년 7월의 도쿄 투자세미나에

서 “외국인투자가는 이 지대 내에서의 사업관리방식, 경영방법에 대해 자유선

택권을 가진다. 외국인투자가는 자본주의적이든, 사회주의적이든, 관리운영방

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는 또 “이 지대 내에서

는 일부 대중소비품을 제외하고 모든 상품의 가격은 … 시장가격체계가 적용된

다. …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계획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 자유로운 생산·

판매활동을 할 수 있다”며 이 지대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관리·운영됨을 분

명히 밝혔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1997년부터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었다고 전해지는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들이다. 첫째,‘외화 바꾼 돈’

의 유통이 폐지되고 ‘조선원’만 유통이 허용되면서 환율이 1달러=2.16원에서 

1달러=210원으로 껑충 뛰어 ‘현실화’되었다. 둘째, 이 지대 내 기업들이 독립

채산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

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주민들이 사적으로  숙박업, 음식점, 가

공식품, 수리·수선 등의 가내편의 봉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중국과 국

경을 마주하는 원정리에 북·중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유상업지대인 원

정리 공동시장이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개혁적 움직임들은 1998년부터 수그러들었다. 이 해 

8월,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북한 간에 외

교·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나아가 이 해 9월에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함

으로써 내부체제의 단속을 강화했고, 이는 라선지대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이 해 11월 현대에 의한 금강산관광이 막을 올렸다는 점도 라선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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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북한당국의 관심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1998년 9월에 라진선봉지대의 명칭이 ‘자유무역지

대’에서 ‘자유’라는 글귀가 떨어져나가면서 ‘경제무역지대’로 변경되었다. 이

와 함께 대외경제위원회가 무역성으로 변경되고, 종전에 라선지대의 외국인투

자 유치를 담당했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권한이 크게 약화되면서 대외

적 활동이 눈에 띄게 줄었다.5)

나) 특징 및 향후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과 관련된 시사점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는 북한 최초의 대규모 경제 특구로서 북한 경제 특

구 개발의 원형이 되는 동시에 개성공단 등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개발된 경

제 특구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는 특구이기도 하다. 

먼저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는 북한이 최초로 국제적인 개발계획에의 참여

를 통하여 개발을 시도한 특구이다. 주지하다시피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는 

북한 최초의 본격적인 경제 특구 개발 노력의 결과물이다. 북한의 외국인자본 

유치 정책은 1980년대의 합영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합영법은 외국인

자본이 북한 내에서의 투자에 관한 법률로 특정 지역에 외국인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 특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라진·선봉자유무역지

대는 특정 지역을 외국인자본 유치를 위하여 개발하고, 이를 위해서 이 지역에 

북한 전역과는 다른 제도 및 법규를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북한 최초의 ‘경제 특

구’라고 볼 수 있다.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 개발은 ‘두만강개발계획’이라는 

국제적인 개발계획에 북한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 차관

을 통한 국제사회의 참여가 실패한 이후 폐쇄적인 경제를 유지해왔던 북한이 

국제적인 개발계획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제출했다는 점이 당시에

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가졌다. 즉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는 외자유치를 위한 경제 

5) 양문수(2001),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pp. 38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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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대외개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둘째,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는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접경지대로부터 개방

한다는 제한적인 ‘모기장식 개방’의 시초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

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개방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특구, 그리고 북중 경제 

특구 등 핵심 경제 특구에서도 반복되었다.

이렇게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가 북한의 여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

기 위한 접경지대 중심의 경제 특구 개발방식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 

특구 개발방식은 이후의 경제 특구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 라

진·선봉자유무역지대의 당초 계획에는 이 지대의 개발에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상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프라 확충 등 이 

특구의 개발을 위한 자원을 정부재정 등 내부자원만을 통하여 조달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본 유치가 이 지역 개발계획

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당국의 주도적 역

할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즉 북한은 정부 차원의 두만강개발계획에의 참여를 

통하여 내부자원만으로는 부족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하여 외국인자본 유치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제조업, 물류, 

관광 등의 분야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려고 한 것이다. 

물론 자체자금을 중심으로 경제 특구의 인프라 개발을 추진한 중국 등과 비

교해볼 때 라진·선봉지구 개발에서의 북한당국의 주도성은 제한적이다. 그러

나 양빈이라는 해외자본가에 개발을 맡긴 제1차 신의주개발계획이나 남측에 

경제 특구의 개발을 전적으로 넘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특구 개발방식과 비

교해보면 초기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의 개발에서 북한당국은 스스로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상정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당국 주도에 의한 인

프라 개발과 이를 토대로 한 외국자본 유치라는 경제 특구 개발방식은 현실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발계획이 1990년대 북한경제

가 몰락하기 직전의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당국이 실제로 스스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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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자본을 유치한다는 구상을 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라진·선봉 개발구상이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의 이러한 개발

방식은 이후에도 이 지역이 경제 특구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한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경제가 이후에 급격하게 악화되고, 두만강개발계획이라는 국제적 개발

구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이 구상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

하였다. 그러나 경제 특구의 개발과 운영을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

스로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는 지대의 

위상이 변화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폐기되거나 방치되지는 않았다. 

그 결과 라진·선봉 지역은 북중 간의 본격적인 경제 특구 개발합의가 이루어지

기 전에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서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는 양빈이라

는 외국자본가에게 특구의 개발을 전적으로 의존한 1차 신의주경제 특구 구상

이 양빈의 몰락과 함께 완전히 폐기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가 극적인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오랫동안  경

제 특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이 지역은 점차 북한의 대외 개방 및 개혁

의 실험지대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라진·선봉 지역

은 인프라 개발과 설비투자 및 생산이 이루어지는 등 개발과 운영이 실제로 이

루어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특구 등보다 오히려 시장경제체제가 보편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단순히 임가공지역이나 관광지역에만 머무

르지 않고 상업이나 유통, 그리고 부동산 개발부문까지 폭넓은 변화를 수반하

고 있다. 이런 점에서 라진·선봉 지역은 향후 북한의 경제 특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라

진·선봉 지역이 20년 이상 대외개방지역으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

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지속성은 자력으로 개발한다는 당초 구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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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포공단 

가) 개황

남포공단은 남포지역에 200만 평의 경공업 공단을 설치하고, 여기에 주로 

대우그룹이 설비투자를 하여, 생산된 제품은 해외에 수출하거나 한국으로 반입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단이다. 이 공단은 대우공단 혹은 대우남포공단

으로도 불리는데, 그것은 북한이 고향인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1992년 김일

성을 독대하여 200만 평 남포공단 건설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설치

된 공단에 대우공단이 설비투자를 하여 공단이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대우그룹은 북한과의 공단 개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한 이후 1995년에 한국

정부로부터 셔츠·블라우스 공장(283만 달러), 재킷 공장(115만 달러), 가방 공

장(114만 달러) 등 512만 달러를 투입하는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얻었다. 

1996년에는 대우와 북측의 삼천리총회사가 50대 50의 지분으로 자본금 

1,050만 달러 규모의 ‘민족산업총회사’를 설립했다. 남북 최초의 합영회사인 

것이다. 이 공장은 가동에 들어가 실제 생산품을 유럽, 일본 등지에 수출했다. 

하지만 공단의 개발은 지지부진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대우도 3년 만에 사업을 

중단했다. 

나) 특징 및 향후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과 관련된 시사점

남포공단은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보다 규모가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되다가 폐기되었지만, 초기 경제 특구로서 라진·선봉지대와 유

사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남포공단은 제한적이지만 북한이 주도적으로 공단을 개발하고, 외

부자본을 유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초 북한이 라진·선봉자유무역지

대를 개발하는 방향성과 일치한다. 남포공단은 당시 대우그룹이 주된 설비투자

의 주체였으며, 실제로 대우가 투자한 공장만이 가동되었기 때문에 ‘남포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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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그리고 북측과 대우그룹이 공단 개발에 합의하였

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대우그룹은 이 공단 핵심 주체의 

하나였다. 그러나 당시 대우그룹은 공단을 개발하는 주체는 아니었으며, 이보

다는 공단에 대한 핵심적인 설비투자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포공단은 북

측과 대우그룹 측의 공단 개발 및 투자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가 경공업 기업을 위한 공단을 개발하였으며, 여기에 대우그룹이 일차적

으로 500만 달러 상당의 설비투자를 하였다. 북측의 삼천리총회사와 대우그룹

이 50대 50의 지분을 가지는 ‘민족산업총회사’가 설립되었지만 이 회사는 공

단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우에서 투자한 설비의 운영을 위한 회사였다. 남

포공단이 개성공단과 같이 대규모 공업용지 조성과 인프라 투자 등이 요구되는 

공단은 아니었지만, 북한이 스스로 공단을 개발하고, 여기에 외부자본을 유치

한 특구로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규모가 작은 형태로 라진·선

봉자유무역지대 구상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남한 입장에서 남포공단사업은 공적자금이 전혀 투입되지 않고, 민간기업의 

투자만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대규모 경협사업의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북측이 공단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달리 공단 개발을 위한 공적자금

의 투입은 없었다. 대우그룹이라는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남포공단에 대한 투

자의 전부였으며, 정부는 단지 승인권한만을 행사하였다. 당시 대우는 셔츠, 가

방 등 5개 사업, 500만 달러 규모를 실제로 투자하였으며, 고합그룹이 의류봉

제, 직물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자 승인을 획득하였다. 당초 이보다 더 많은 

투자사업이 제안되었으나 당시의 남한의 대북 투자 제한규정 등에 의해 정부의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남포공단은 남북한 당국의 정치적 관계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

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남포공단 자체가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일정하게 영향

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과정에 정치적인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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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또한 공단의 결과적인 실패도 정치적인 관계보다는 대우 측의 당

초 투자약속의 미이행과 그에 따른 북측의 대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공단의 남측 설비를 북측이 사실상 몰수하는 형태로 사업

이 종료되었지만, 그것이 남북한 관계에 미친 악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투자사업이었다고는 하지만, 설비반출형 위탁가공교역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되었고, 설비투자분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에 추가적인 투자가 없어서 사업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남포공단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요구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규모

가 작은 공단, 혹은 개발구 방식의 모델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포공단

은 비록 당초 계획대로 공단이 발전하지는 못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소규모 공

단을 북한이 주도하여 개발하고, 정부나 공공부문의 지원 없이 남한의 민간부

문이 설비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남북한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배제되거나 최소화됨에 따라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의 

부침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남포공단의 결

과에서 보듯이 사업의 급작스러운 중단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리스크를 부

담할 수 있는 기업이나 컨소시엄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방식

의 장점인 중앙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의 리스크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남북경제 특구

1) 금강산관광특구

가) 개황

금강산관광사업은 1998년 11월 현대 ‘금강호’의 출항으로 시작된 이래  적

지 않은 시련과 영광의 순간을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 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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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정기적인 관광이라는 기대감 속에 닻을 올렸으나 2001년에는  사업자

인 현대아산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2003년 9월부터는 육로를 통한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안정적 성장의 

궤도에 들어섰다. 이어 2006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관광

객이 격감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회복되어 2007년에는 연간 

관광객 수가 35만 명에 육박했다(표 2-2 참고). 

그러던 와중에 2008년 7월, 관광객피격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현재까지 관

광은 7년 넘게 중단된 상태이다. 그동안 북측의 책임인정과 재발방지약속 등을 

둘러싼 남북 당국 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천

안함사건 후 정부가 개성공단 이외 남북 교역·교류를 전면 중단한 ‘5·24조치’

를 발표한 이후 금강산관광 재개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표 2-2. 금강산관광객 현황

(단위: 명)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해로
관광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38,306 449 - - - - 552,998

육로
관광

- - - - - 36,028 267,971 298,247 234,446 345,006 199,966 1,381,664

합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9,966 1,934,662

자료: 통일부, www.unikorea.go.kr(검색일: 2015. 8. 22).

게다가 북한은 기존 사업구도의 무효화 및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1년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입법조치를 

단행해, 2002년에 제정한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사실상 무효화시키고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금강산지구 내 우리 측 자

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하면서 우리 측 인원을 모두 추방했다. 나아가 

북한은 금강산관광사업을 자신들이 주도하고, 중국, 해외동포 등 제3의 사업자

를 통한 해외관광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 우리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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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징 및 향후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과 관련한 시사점

금강산관광특구는 당초 현대그룹이라는 민간과 북한정부 간의 협력사업으

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됨에 따

라 정부간 협력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가미되게 되었다. 다만 공공부문이 공단의 

인프라 개발에 큰 역할을 한 개성공단과 달리 금강산관광특구의 경우 공공부문

의 투자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보다는 금강산관광사업의 수익성 제고

를 위한 지원이 금강산관광특구에 대한 정부 및 공공부문 지원의 핵심을 구성

하였다. 

이러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참여가 관광객 증가 등 금강산관광특구의 진전

에 기여한 바가 없지는 않지만, 금강산관광사업에 정치적인 성격을 부여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관계의 부침에 따라 금강산관광특구사업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성격이 관광객피

습사건 이후 금강산관광사업이 재개되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개성공단 

가) 개황

개성공단사업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대북 역점사업의 하나로 구

상했던 서해공단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1998년 12월과 

1999년 2월에 정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해 800만 평 규모의 서해안공단 개

발계획을 제시하고 북한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논의가 시

작되었다. 공단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현대는 해주를 제안하였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주 대신 신의주를 제안함으로써 현대와 북한 간에 이견

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 6월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

계의 급속한 호전을 배경으로 2000년 8월 현대의 정몽헌 회장이 방북하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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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 위원장과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개성지역에 대규모 공단 건설에 합의함에 

따라 공단사업 구상이 실체를 띠게 되었다.

개성공단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이런저런 난관에 봉착했고, 적지 않은 우여곡

절을 겪었다. 초기에는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의 자금난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

되었다. 또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면 그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2006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단행함에 따라 공장용지 분

양이 연기되었고, 더욱이 입주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기업들도 나타났다. 아

울러 2008년 가을 이후 북한당국이 남한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인질화하고, 공단 폐쇄를 무기화함에 따라 기업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또한 2010년의 5.24조치로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는 금지

되면서 사업은 또다시 휘청거렸다.  

가장 큰 위기는 2013년에 찾아왔다. 북측은 근로자들을 철수시키는 강경조

치를 취했고, 이에 남측은 기업들을 철수시키는 강경조치로 대응했다. 이에 따

라 개성공단은 5개월 넘게 잠정폐쇄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다행히 그 해 9월부

터 재가동에 들어가 생산은 정상화되었으나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

이다. 

돌이켜보면 개성공단사업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차근차근 진행되어왔

다. 2000년 8월 현대와 북측의 사업합의서 체결로 막이 오른 후 2003년 6월에 

공단 착공식을 개최했고, 2006년에는 부지조성공사를 끝냈으며, 2007년 10월

에 1단계 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단지 조성을 비롯해 도로, 상하수

도, 전력, 용수, 통신, 정배수장,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시설 등 공단의 모

든 기반시설을 완비하게 되었다.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은 2004년부터 2007년

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되어 총 222개 업체에 분양되었다. 이 중에는 아파트형 

공장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주예정기업은 300여 개에 늘어났다. 

2015년 6월 말 현재 124개사가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연간 생산액이 4억 6,997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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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개성공단 사업 현황

(단위: 만 달러, 명)

자료: 통일부, www.unikorea.go.kr(검색일: 2015. 8. 22).

나) 특징 및 향후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과 관련한 시사점

개성공단의 성공적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접경지대에서 외부자본에 의한 

개발 및 투자, 그리고 사실상 외부에 의한 운영’이라는 북한 경제 특구의 전형

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금강산관광사업과 함께 현대와 

북한 간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공단부지 개발에서부터 도로, 전

력, 용수 등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대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고 공공

부문이 참여함에 따라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성격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정부간 

사업이 됨으로써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제

도적 환경의 구축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개성공업지구법이 남북한 간의 협의

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형식적으로 북한조직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남

한의 인력과 자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방식에 의해 개성공단이 상당한 성

과를 거둠에 따라 개성공단은 암묵적으로 북한 경제 특구의 모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은 인프라 개발, 기업의 투자, 대규모 북한 노동자의 고용, 생산의 

증대 등 적지 않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남북한 협의에 의한 개성공업 

지구법의 제정이나 관련 규정의 제정, 통행이나 통신, 통관 등 소위 3통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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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등 제도 및 기업환경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이러한 성과는 ‘접경지대의 폐쇄적인 공단’이라는 기본

적인 특성 때문에 북한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개성공단은 북한경

제에서는 하나의 섬처럼 존재하였다. 따라서 ‘개성공단 모델’에서 접경지대 특

구’ 및 ‘폐쇄적인 특구’라는 성격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향후의 경제 특구도 그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한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정부간 협력사업으로서의 개성공단 모델 

역시 장단점이 있다. 경제 특구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북한의 역량이 극히 부

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협력방식은 개성공단이라는 대규모 경제 특구의 개발과 

운영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

부간 협력사업의 성격은 적지 않은 문제점 역시 노정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공

적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개성공단사업에 대해 ‘퍼주기’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공단을 지속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운영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문제보다 더 큰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개성공단은 ‘민족간 협력사업’이라는 틀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민족간 협력

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시장경제라는 보편성과 결합됨에 따라 성과를 거둘 수 있

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대규모 투자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북한 영토 내

에서 남한의 공적자금에 의한 특구 개발과 남한기업의 투자가 가능하게 된 제

도와 환경을 갖출 수 있었다. 민족간 협력사업이라는 특수성이 개성공단의 건

설과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작용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이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

용한 것도 사실이다.6)

그런데 최근 개성공단의 특수성에 대해서 남북한 양측에서 변화의 요구가 

6) 남북한간의 특수한 협력사업으로서의 개성공단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KOTRA, 산업연구원

(2013), 󰡔남북한 협력지구 심화·확장·발전전략 연구󰡕 제2장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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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지고 있다. 남측의 ‘개성공단 국제화’는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의해서 운영되는 산업단지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수성보다는 보

편성을 강조하는 방향전환요구라고 할 수 있다. 북측의 노동규정 제정 등을 통

한 최저임금 인상 상한제 폐지 등의 요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

측이 개성공단 국제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중 경제 특구사업이 추진되고 있

는 상황에서 북측으로서도 개성공단을 여타 지역의 경제 특구와 구분되는 특수

한 협력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의 임금규정은 라진·선봉이나 황금평, 혹은 여타의 경제 특구에서의 임금규정

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북측으로서도 ‘최저임금 인상 5% 상

한선’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당장은 

이러한 변화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는 측면이 있지만 개성공단이 보

편적인 경제 특구로 전환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측면도 있다. 

다. 북중 경제 특구

1) 개황

북한은 2002년 신의주를 시장경제가 전면적으로 작동하는 특별행정구로 개

발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중국인 사업가 양빈을 초대 특별행정구 장관

으로 임명하였다. 양빈은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입법, 행정권을 가지

며, 북한의 여타 지역과 달리 시장경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선언하

였다. 이 특별행정구 구상은 중국정부의 반대 등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폐기되었지만 중국자본의 진출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북중 경제 특구의 하

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구상에 중국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정부가 주요한 역할을 한 라진·선봉 및 황금평 등 북중 경제 특구와

는 큰 차이가 있다. 

2010년에 들어와 북한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라선경제 특구의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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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우선 관련 제도 및 기구 정비, 인프라 건

설을 위한 협력, 중국과의 투자협정 체결 등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북한은 2010

년 1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을 통해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켰

고, 이어 같은 해 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을 통해 「라선경제무

역지대법」을 개정,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는 라

선특구의 개발방향에 대해 중국 상무부와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우선 중국 측

이 사상 최대 규모인 20억 달러를 라선특구에 투자하여 도로 및 발전소를 지어

주고 광물 채굴권을 가져가기로 했다. 즉 중국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商地冠群

投資有限公司)가 북한 라선경제무역특구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대가로 함

경북도 무산의 자철광 등 지하광산자원의 개발권을 확보키로 한 것이다. 중국

은 화력발전소, 도로, 유조선 전용 선착장, 정유공장 및 제철공장 등을 건설하

고 국제금융은행을 설립하여, 이 지역을 동북아 최대의 공업특구로 조성할 계

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리고 2011년 6월에는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두 착공식에는 북측에서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과 리수용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등이, 중국 측에서는 천더밍(陳德銘) 상무부

장과 왕민(王珉) 랴오닝성 당서기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라선특구 착공식에서

는 북중 양국이 적극 협력해 전력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라진항 현대화와 

라진항∼원정리 구간 도로보수공사를 연말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

다. 또 북중 공동개발 1차 대상으로 라진항∼원정리 도로보수와 아태라선시멘

트공장, 나선시·지린성 고효율농업시범구의 착공식이 열렸고 라진항을 통한 

중국의 국내화물수송 출항식과 승용차를 이용한 관광 개시행사도 마련되었다. 

눈에 띄는 것은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을 이끌고 양국간 경

제협력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것이다. 황금평과 훈춘∼라선 도로보수

공사 착공식을 동시다발적으로, 더욱이 북중 양국의 중앙정부 주도로 거행함으

로써 양국은 이들 지역 공동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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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같은 해 12월 3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채택, 발표했으며, 같은 날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또한 

대폭 개정했다. 그 골자는 북중 공동개발 운영이라는 기조하에 개성특구형의 

관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중국기업에 특혜적인 기업경영여건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당시 공개한 황금평 지대 개발의 청사진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북한과 중국

이 확정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요강｣
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에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황금평에 상업센터와 정보산

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적 농업, 가공업 등 4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황금평과 신의주를 잇는 여객·화물 부두가 건설되고 황금평 내에는 그물망 도

로가 개설되며 단둥 신개발구와 연결되는 2개의 통로도 뚫릴 예정이었다.7)

2) 특징과 평가

가) 신의주 특별행정구 구상

당시의 신의주 특별행정구 구상은 신의주의 일정 지역(27㎢)을 북한의 경제

시스템과는 완전히 별개의 시장경제체제에 의해서 작동되는 특구로 개발한다

는 구상이었다. 제조업이나 관광 등에 국한된 경제 특구가 아니라 자체적인 금

융기능과 도시개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제 특구의 개발이 목표였으며, 특

구의 개발권뿐만 아니라 행정권한까지 개발주체에 부여하는 파격적인 구상이

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 구상은 해외의 민간자본에 경제 특구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당초 개성공단 개발구상과 유사한 점이 

있었다. 실제로 추진된 개성공단과의 차이는 특구의 개발이나 운영을 모두 특

구의 행정기구에 일임했다는 점이다. 이는 특구의 개발을 북한이 담당하는 라

7) ｢북중, 라선·황금평 개발로 “자원우세를 경제우세”로｣(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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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봉자유무역지대나 남포공단과는 대척점에 있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양빈이라는 개별적인 투자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다는 점, 접경지역임에

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 이 구상이 첫발도 

떼지 못하고 좌절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본조달에는 근본적인 한

계가 있는 구상이었지만 특별행정구역의 성격을 지니는 종합적인 경제 특구 구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주 특별행정구 구상은 향후 북한의 경제 특구가 나아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구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이 구상이 외부에서 

북한 경제 특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당위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북한 스

스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시도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라진·선봉 및 황금평 특구

북중 간에 논의되거나 진행된 많은 경제협력사업과 이들 북중 경제 특구의 

가장 큰 차이는 중국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다. 중앙정부의 뒷받침은 라진·선

봉 및 황금평 사업이 북중 양국의 국가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상당한 인프라 개발투자가 필요한 이들 특구 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

는 역할을 한다. 특히 양빈이라는 개인자본가에게 투자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구상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 점이다. 

라진·선봉 및 황금평이라는 북중 접경지대에 설치되는 특구라는 점, 특구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해 중국정부가 깊숙이 개입하여 사실상 사업의 추진주체가 

된다는 점, 북한 측은 토지와 개발권을 제공하고 중국 측이 인프라 개발을 포함

한 투자를 담당한다는 점 등이 개성공단의 개발방식을 거의 채택하고 있다. 

다만 북중 경제 특구는 개성공단에 비해서 몇몇 측면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이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총국이 최고의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북중 경제 특구법에서는 북중 간의 협의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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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8) 투자자산 보호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

고, 개발방식이나 투자방식을 다양화한 점 등이 개성공단의 법 및 제도 규정에 

비해서 진전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특구와 특구 외부지역의 경제관계에 관

해서도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9) 이러한 경제 특구 개발방식의 다양화는 이

후 북한이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에도 포함되었다.

 표 2-3. 라진·선봉 및 황금평 특구 개발·관리 체계

중국 측 조직 공동조직 북한 측 조직

중앙정부 상무부 공동지도위원회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지방정부 및 

현지 관리기관

지린성 정부

랴오닝성 정부
공동관리위원회

라선시 인민위원회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개발사업자 ?

자료: KOTRA, 산업연구원(2013), p. 353, 재인용.

북한과 중국의 정부간 합의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은 이 특구 개발사업의 

추진력을 결정적으로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역

으로 북중 간의 정치적 관계에 이 특구 개발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8) 북한과 중국 간 경제 특구 추진협력체계는 중앙정부·관리위원회·투자개발공사 등 대칭적인 협력체

제가 수립되어 있다. 반면 개성공단의 경우 최상부의 지도기관은 북측 중앙특구지도총국이 유일하

며, 그 밑의 관리기관과 개발업자는 남측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비대칭적 구조이다. 남측의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은 개성공단에 관한 남측의 총괄적인 관리기구이기는 하지만 개성공단

의 관리운영에 대한 일차적인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한 내에서는 

개성공단에도 라진·선봉 및 황금평 특구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공식적인 지

도/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된 바 있고, 이에 따라 2013년 개성공단 잠정 폐쇄 후 

재개를 남북 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적들을 반영해 남북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개성공

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신규 설립했다. 하지만 남북 당국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남

북공동위원회는 실질적인 공동 지도/협의 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의문시되고 있다. 

9) 북중 경제 특구법과 개성공업지구법의 비교는 KOTRA, 산업연구원(2013), 󰡔남북한 협력지구 심화·
확장·발전전략 연구󰡕, pp. 281~28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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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제개발구

1) 개황

북한은 김정은 시대 개막과 함께 경제개발구라는 새로운 형태의 대외개방을 

적극 모색하기 시작해 눈길을 끌었다.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

개발구 창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어 같은 해  5월 29일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경제개발구법」을 채택, 발표했다. 이 법은 

기존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는 경제개발구

를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

하도록 한다”며 지방 각지에 경제개발구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같은 해 11월 21일, 각 도에 외자 유치와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특구·개발구 14곳을 정해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의주에는 특

수경제지대를, 각 도에는 총 13곳의 경제개발구를 설치한다고 보도했다.  

13개 경제개발구는 △신의주시 룡운리 압록강경제개발구 △황해북도 신평

관광개발구, 송림수출가공구 △자강도 만포시 만포경제개발구, 위원군 위원공

업개발구 △강원도 원산시 현동공업개발구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공업개발

구, 북청군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청진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온성섬

관광개발구 △양강도 혜산경제개발구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 등이다.

북한은 14개의 특구와 개발구별로 1.5∼8㎢(약 45만∼240만 평)씩 모두 

44.3㎢(약 1,340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경제, 관광, 수

출가공, 공업, 농업 등의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특구와 개

발구에서 추진의사를 밝힌 외자 유치규모는 각각 최소 7,0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 4,000만 달러 규모로 전체 목표는 15억 9,000만 달러에 달한다. 

북한은 이들 특구와 개발구에서 외국인투자자와 북한기업 간 합영기업을 설

립하거나 외국인투자자의 단독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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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기간은 다른 경제 특구들과 마찬가지로 50년이다.

이어 다음해인 2014년 7월 23일에는 경제개발구 6개가 추가로 지정, 발표

되었다. 조총련기관지인 󰡔조선신보󰡕(2014. 7. 30)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정령에 의해 은정첨단기술개발구(평양시), 강령국제록색시범구(황해남

 표 2-4. 북한의 19개 경제개발구의 주요 내용

국가 지역 면적 주요 산업
투자액

(억 달러)

압록강경제개발구 평안북도 1.5㎢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2.4

만포경제개발구 자강도 3㎢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1.2

위원공업개발구 자강도 3㎢
광물자원 가공, 목재가공, 기계설비 제작, 

농조산물 가공
1.5

온성섬관광개발구 함경북도 1.7㎢ 골프장, 경마장 등 관광개발구 0.9

혜산경제개발구 량강도 2㎢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1.0

청수관광개발구 평안북도

송림수출가공구 황해북도 2㎢ 수출가공업, 창고․화물운송 등 물류업 0.8

와우도수출가공구 남포시 1.5㎢ 수출 가공조립업, 보상무역, 주문가공 1.0

청남공업개발구 평안남도 - - -

숙천농업개발구 평안남도 - - -

진도수출가공구 남포시 - - -

강령국제녹색시범구 황해남도 - - -

은정첨단기술개발구 평양시 - - -

신평관광개발구 황해북도 8.1㎢ 체육, 문호, 오락 등 현재 관광지구 1.4

현동공업개발구 강원도 2㎢
보세가공, 정보산업, 경공업, 관광기념품 생산, 

광물자원
1.0

홍남공업개발구 함경남도 2㎢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 기계설비 제작 1.0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남도 3㎢ 과수업, 과일 종합가공, 축산업 1.0

청진경제개발구 함경북도 5.4㎢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 전자제품, 경공업, 

수출가공업
2.0

어랑농업개발구 함경북도 4㎢ 농축산기지, 채종, 육종 등 농업과학연구개발단지 0.7

자료: 조봉현(2014), ｢북한의 경제 특구 개발 동향과 남북협력 연계 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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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진도수출가공구(남포시), 청남공업개발구(평안남도), 숙천농업개발구(평

안남도), 청수관광개발구(평안북도)의 6개 경제개발구가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에 추가되고,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일부 지역에 내온 특수경제지대를 신의주국

제경제지대로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0)

한편 북한은 경제개발구 6개를 추가 지정·발표하기 한 달 전인 2014년 6월, 

대외경제 관련 조직을 정비했다. 기존의 합영투자위원회, 경제개발위원회를 

무역성에 통합시키고, 무역성을 대외경제성으로 변경했다.11)

또한 북한은 2015년 10월, 함경북도 경원군 경제개발구를 추가지정해 북한

의 경제개발구는 모두 20개로 늘어났다. 

2) 특징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경제개발구 계획은 몇 가지 특징이 있

다. 우선 지역적으로 보면 종전에 라진·선봉과 황금평·위화도, 개성공단, 금강

산 등 북한의 국경지역 끝자락 4곳만 제한적으로 개방하던 이른바 ‘모기장식’ 

개방과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의 국경지역뿐 아니라 내륙지역까지 개방하겠다

는 의미다. 더욱이 [그림 2-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모든 도와 특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함경북도가 3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

로 함경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가 각각 2개이고, 황해남

도, 강원도, 양강도, 남포시, 평양시가 각각 1개로 되어 있다. 특히 북한이 ‘혁

명의 심장부’로 표현하는 수도 평양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방 차원의 개발구이다보니 개성공단이나 나선특구 같은 기존의 특구보다 

규모가 작은 것도 눈길을 끈다. 개발구별 용지규모는 대부분 2∼3km2, 목표치

로 설정한 외자 유치규모는 대부분 1억 달러 안팎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공

10) ｢평양시 등지에 경제개발구 내오기로｣(2014. 7. 30).
11) 통일부(2014), ｢주간 북한동향｣, 제1209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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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북한의 신의주 특구 및 19개 경제개발구의 위치

(단위: %)

자료: 󰡔연합뉴스󰡕(2014. 7. 23), http://www.yunhapnews.co.kr(검색일: 2015. 8. 22).

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등으로 개발분야를 나눈 것도 눈에 띈다. 외자 유치 

경로를 다양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상하수도, 전력, 철

도 등 개발구의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이미 상당 부분 갖춰졌거나 구축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등 인프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계

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 계획 자체만 놓고 보면 종전보다 진일보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고, 투자보장장치도 마련하는 등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지방 현실에 맞게 소규모로 개발하는 등 종전보다 

현실성 있게 계획을 수립했다는 인상도 주고 있다. 무엇보다 대규모 산업특구

와 달리 농업, 관광 등 소규모 자본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점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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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끈다. 이들 경제개발구 가운데 압록강경제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등 

일부 개발구는 착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12)도 나오고 있다.

2. 김정은 정권의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거

두지는 못했지만 지난 20여 년간 나름대로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그리고 김정

은 정권의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은 이러한 오랜 경제 특구 개발과정의 결과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는 이전에 비

해 상당히 진전된 측면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전부터 지적되어온 많은 문제점

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가. 김정은 정권의 경제 특구·개발구의 새로운 가능성 

첫째, 폐쇄적 경제 특구에서 개방적 경제개발구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

고 있다. 초기 특구인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와 남포공단뿐만 아니라 개성공

단, 금강산관광특구, 그리고 초기 신의주경제 특구(구상)까지의 경제 특구는 특

구 내부와 외부 간의 경제관계가 철저하게 차단되는 폐쇄적인 경제 특구로 설

계되고, 운영되었다. 이러한 경제 특구의 폐쇄성은 경제 특구의 영향이 북한경

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경제 특구의 본래적 목적이 달성되는 

것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특구의 경쟁력도 제약하고 있다. 실질적인 개발 및 운

영이 이루어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특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폐쇄적

인 경제 특구는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며, 점차 특구의 경쟁

12) 조봉현(2014), ｢북한의 경제 특구 개발 동향과 남북협력 연계 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 

p. 56.



48 ∙ 북한의 경제 특구 · 개발구 지원방안

력 그 자체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 특구·개발구 구상에서는 경제 특구의 폐쇄성은 점차 약

화되고, 개방적인 특구로의 발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중 경제 특구가 명

시적으로 개방적인 경제 특구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폐쇄적인 성격은 

개성공단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신의주경제 특구는 국제적인 개방도

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지방 경제개발구는 개방적인 특구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개발구의 개발계획에는 명시적으로 개발구 외부와의 경제관계

를 설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관계를 개발구의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진에 설치되는 지방 개발구의 장점으로는 이 지역에 입지해 있는 

제철 및 기계 공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타 경제개발구에 대

해서도 해당 지역의 산업기반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구상에 의해서 경

제개발구가 개발되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이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게 되

면 자연스럽게 경제개발구 이외의 북한기업과의 생산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북한 간의 경제적 거래가 공단 내에서의 노동력 고용에 국한된 

개성공단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다.  

또한 경제개발구는 양적인 확장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남포의 와우도 구역의 경제개발구 계획에 향후 남포 전역을 종합적인 경제개발

구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방성은 북한기업에도 적용된다. 즉 특구 및 개

발구에 북한기업이 입주하거나 북한기업과의 합작·합영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북한의 기업이 경제 특구의 앞선 기술이나 노하우에 접할 기회를 

갖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 특구·개발구가 특수한 지역에 설치되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

편적인 경제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특구, 그

리고 북중 경제 특구인 라진·선봉 및 황금평 경제 특구, 그리고 신의주경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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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 중앙급 경제 특구와 20개의 지방 경제개발구가 동시에 존재하거나 개발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과거 특정 지역에 국한되던 경제 특구가 이제 북한에서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전보다 많은 지역에서 경제 특구·

개발구가 개발된다는 의미를 넘어서 경제 특구·개발구가 북한 경제개발의 핵

심적인 수단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여러 지역에서 경제 특구·개발구가 개발되

며, 이들 특구·개발구가 개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많은 

지역, 기업이 특구·개발구의 영향을 받게 된다.  

셋째, 경제 특구·개발구의 다양화 및 특화가 추진되고 있다. 규모 측면에서

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경제 특구에서부터 지방 차원의 소규모 경제개발구까지 

다양화되었으며, 특구·개발구의 형태 면에서도 종합적인 경제 특구, 수출가공

구, 공업지구, 관광지구, 농업지구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이러한 특구·개발구 형태의 다양화와 함께 관광, 농업, 수출가공, 첨단기술 

등에 특화된 경제 특구·개발구를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북중 접경지대의 관광, 농업특구 등은 중국의 자본을 도입하여 외화

수입을 확대하고,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평양의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육성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넷째,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방식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도 시도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공단의 개발방식에 대한 고민은 당초에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현대와 북측의 개발에 대한 합의 자체가 공단 개발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으며, 

이후 한국정부가 깊숙이 개입하면서 남북한 간의 협의를 통하여 개발방식이 결

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 북중 경제 특구인 라진·선봉 및 황금평 경제 

특구의 경우에는 관련 특구법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방식의 다양화는 경제개발구법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경

제개발구법｣ 제20조는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잠재적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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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즉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여러 투

자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20조

에서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도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북한 측의 참여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제26조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가와 함께 개발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

는 정해진 데 따라 토지이용권을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북측 기

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가가 합작으로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경제개발구를 개발

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때 자본투자 여력이 없는 북측은 토지이용권

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북측은 현대에 토지이

용권을 받고 공단개발권을 부여하고, 현대를 비롯한 남측이 단독으로 공단을 

개발한 개성공단 개발방식 이외의 개발방식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13) 

사실 제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투자 유치국과 해외자본이 합작회사를 설

립하여 경제 특구를 개발하는 방식은 최근의 보편적인 개발방식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북한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경제 특구의 이러한 보편적인 흐름에 동참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남포공단의 경우, 삼천리총회사

와 대우그룹의 합자로 설립된 민족총회사가 이 개발회사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북한이 여러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경제개발구를 창설하면서, 관련 규정을 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제개발구 창설을 다룬 규정 

중 제12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가로부터 경제개발구의 창

설,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받았을 경우 중앙특수경제지 대지도기관에 제기

된 내용을 문건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제기받은 

문건을 구체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외부투자가

13) ｢경제개발구법｣, 제20조, 제26조, http://cool-dprk.com/archives/1008376101.html(검색일: 201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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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경제개발구의 창설 제안 가능성을 명문화하고, 그 처리절차도 정해두

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개발방식과 개발주체의 다양성에 더하여 경제개발

구의 창설도 다양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개방과 개혁의 결합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분리, 혹은 ‘개혁 없는 개방’은 개방의 한계, 혹은 개방을 통한 북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논거로 많이 제기되었는데, 최근의 경제 특구·개발구 관련 제

도나 정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경제 특구·개발

구에 진출한 기업은 북한의 공식적인 경제관리체계인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

닌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설립 및 운영된다. 경제 특구·개발구가 보편화됨에 따

라 공식적으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

고 경제 특구·개발구에 북한기업이 단독으로 혹은 합작·합영의 형태로 진출하

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보다 직접적으로 경제 특구에서는 개혁과 개방이 결합

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경제 특구·개발구와 여타 지역 간의 경제관계가 

허용됨으로써 경제 특구·개발구 이외에 입지한 기업 중 시장경제의 룰에 따르

는 기업의 비중도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경제 특구·개발구가 발전하고, 여기

에 진출한 기업이 늘어나면, 즉 개방이 확대되면 실질적인 시장화, 즉 개혁도 

진전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거꾸로 북한의 전반적인 시장화는 경제 특

구 진출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개방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한다. 

여섯째, 북한 경제 시장화의 진전은 외국인자본의 경영환경에 새로운 가능

성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전반적으로 외국인기업의 북한 진

출환경을 개선시키는 작용을 한다. 우선 사실상 가격자유화가 이루어진 내수시

장의 발달은 북한 내 생산제품의 일부를 북한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제 북한의 경제 특구 진출기업은 생산품의 처분에서 이전 보다 많

은 옵션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시장화는 합작이나 합영 기업 등 기존의 국영

기업과는 다른 형태의 기업 설립과 경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

한 새로운 형태 기업의 증가는 외국인자본의 북한 진출경로를 다양화시키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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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한다. 시장화의 확산은 경제 특구·개발구 내의 기업과 이외 지역의 기업

이 시장을 매개로 연계되는 것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경제 특구·개발구 외

부의 기업이 계획경제에 속박되어 있으면 경제 특구·개발구 안과 밖의 기업간

의 경제관계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이러한 제약

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최근 북한당국은 적어도 소비재 부문에 대해서는 시장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기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정책

기조 역시 북한 진출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14)

나.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의 한계와 과제

김정은 정권의 경제 특구·개발구(정책)가 이전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은 여전히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투자된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해외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인데,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아직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북한에 투자한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된

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외국인투자법 등에서 투자자산의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나 규정, 그리고 절차가 구체적이

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투자자산의 몰수라고 

해석될 수 있는 과거의 여러 조치나 안정적이지 못한 북한당국의 태도 등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아직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의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믿음 역시 크게 주

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나 제도의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북한 내에서의 

14) 북한당국의 시장화에 대한 정책기조는 이석기, 양문수, 정은이(2014), 󰡔북한 시장 실태 분석󰡕, 세
종: 산업연구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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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획득한 실제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프라 부족이나 제도의 불충분함 등은 여타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공사례가 드문 지역에 대규모 

자본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성공단이 가장 큰 성공사례라

고 할 수 있지만 최근의 노동자 철수 등으로 그 빛이 크게 바랜 상황이다. 무선

통신시장에 진출한 오라스콤사의 경우 무선통신 사용자 수가 급증하는 등 외형

적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수익의 회수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

타나고 있다. 

이렇게 투자자산의 보호나 북한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환경이 지속될 것

인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프라 부족이나 법규 미비 등과 달리 사전적 대응

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고서는 외국

자본의 북한 진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산의 

보호에 관한 선언이나 법규의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북한에

의 투자가 안전하며,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증명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위험과 불확실성하에서도 투자를 할 

투자자를 발굴하고, 이들이 북한에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

체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이 협력하여 상대적으로 규모

가 작은 지방 경제개발구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를 위한 좋은 방

안이 될 수 있다. 

신뢰의 문제와 함께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개발

역량의 부족이다. 이 역량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 특구·개발

구의 개발을 위한 자체적인 자금조달능력이며, 또 하나는 경제 특구·개발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인적·제도적 역량이다. 현재 북한은 이 두 측면에서 모두 

역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현재 북한은 경제 특구·개발구를 자체적으로 개발

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할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 이에 따라 북한은 외국자

본에 경제 특구·개발구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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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방 경제개발구의 경우에도 스스로 경

제개발구의 인프라를 구축할 역량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 

북한의 투자재원조달능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투자재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 특구·개발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노

하우나 관련 인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등 소프트한 자원도 극히 부족하

다. 자체적으로 자원을 조달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전략의 수립을 비롯하여 경제 특구·개발구 계획을 작성하

고,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는 것 등 모든 부문에서 역량이 부족하다. 더구나 북

한이 20개 지방개발구를 비롯하여 경제 특구·개발구의 수를 크게 확대함에 따

라 노하우나 인력의 부족은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상

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 개발구의 경우 인력이나 노하우의 부족은 더욱 심

각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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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최근 북한은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제까지 지정한 특

구·개발구의 대부분은 아직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그리 밝아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특구·개발구 사업이 본격화되려면, 북한당국

의 정책이 더욱 전향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외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의 개발정책과 외부의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

한 해외 경제 특구 개발사례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특구·개발

구 정책은 중국의 경험을 모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형식적 틀만 빌려왔을 

뿐 실질적 내용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다.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

체적인 성공조건을 찾아냄으로써 북한당국의 정책전환을 유도함과 동시에 합

리적인 협력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북한 특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중국 등 해외사례를 검토한 연구

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15)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 특구 개발경험을 상세

히 검토하여 모범적 개발방안(best practices)을 제시한 세계은행의 연구도 

큰 도움이 된다.16) 그러나 선행연구는 어느 나라에서나 바람직한 보편적 교훈

을 도출하는 데 치중하였으며, 북한 실정에 적합한, 그리고 북한당국이 수용할 

15) 박정동(1996), 󰡔북한의 경제 특구: 중국과의 비교󰡕,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서봉교(2001), 󰡔북한 경

제 특구의 전망과 과제: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LG경제연구원; Lai, Hongyi Harry 

(2006), “SEZs and Foreign Investment in China: Experience and Lessons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Asian Perspective, Vol. 30, No. 3, pp. 69-97 등 참고. 저자들이 참여한 연구

로는 김석진(2011), ｢중국 경제 특구의 외지 노동력 고용 경험과 개성공단에 대한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11월호; KOTRA, 산업연구원(2013), 󰡔남북 협력지구 심화·확장 전략󰡕, pp. 364~ 

426 참고.

16) Farole, Thomas and Gokhan Akinci eds(2011), Special Economic Zones: Progress, Emerging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Washington, D.C.: World Bank; FIAS(2008), “Special 
Economic Zones: Performance, Lessons, Learned, and Implications for Zone Development,” 
The Multi-Donor Investment Climate Advisory Service of the World Bank Group 참고. 중국

의 경험을 상세히 검토한 연구로는 Zeng, Douglas Zhihua ed.(2010), Building Engines for 
Growth and Competitiveness in China: Experiences with Special Economic Zones and 
Industrial Clusters, World Bank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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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지는 못하였다.

이 장에서는 해외특구 사례 검토를 통해 현실성 있는 북한 특구·개발구 개발

방안 및 외부 지원방안을 모색해본다. 검토대상이 되는 사례는 중국의 국내 특

구·개발구, 중국이 해외 개도국(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 

동남아 후발 개도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주요 특구 등이다. 이 

가운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국제 공동개발사례이다. 해외사례를 검토한 

선행연구는 흔히 중국 개혁·개방 초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중국의 초기 특구·

개발구는 대부분 중국정부가 독자개발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북한 특

구 개발에 대한 외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독자개발보다는 국제 공

동개발 사례에서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경제 특구의 국제 공동개발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시도되는 보

편적 방식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 개혁·개방 초기보다는 최근의 국제적 특구 

개발사례를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통

해 북한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개선안을 제시하는 한편, 남한, 중국 

및 국제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제협력모델을 모색해

본다. 

2. 중국의 국내외 경제 특구 개발경험과 시사점

가. 중국 국내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경험

경제 특구(투자기업에 각종 우대혜택이 부여되는 경제지구)는 오늘날 대다

수 개발도상국이 외자 유치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 정

책수단이다.17) 그중에서도 중국은 경제 특구(각종 개발구 포함)를 가장 성공적

17) 중국에서는 일부 지구에 대해서만 ‘경제 특구(special economic zone)’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지



58 ∙ 북한의 경제 특구 · 개발구 지원방안

으로 활용한 나라로 꼽히며, 중국 특구의 취업자는 전 세계 특구 취업자의 3분

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또 중국은 북한의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우방이

라는 점에서 북한의 특구·개발구 정책의 직접적 모방대상이기도 하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직후인 1979∼80년에 4개 경제 특구를 지정한 

데 이어, 1984∼85년에 연해지역 11개 개방도시에 ‘경제기술개발구’를 설치

하였고, 그 후 장기간에 걸쳐 중국 전역에 각종 개발구를 확대 설치하였다. 

2015년 현재 중국에는 6개 경제 특구, 219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129개 

국가급 하이테크개발구(高新技術開發區), 13개 국가급 보세구, 63개 국가급 수

출가공구, 15개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 58개 국가급 기타 개발구가 있으며, 

그 외에 각종 성급, 시급 및 그 이하 행정단위별 개발구는 일일이 수를 헤아리

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18)

[표 3-1]은 중국의 특구정책이 시작된 지 26년이 경과한 후인 2006년 현재 

경제 특구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주요경제지표를 정리한 것인데, 이를 보

면 중국의 특구·개발구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경제적 의미가 얼마나 큰지

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06년 현재 중국의 특구 및 주요 개발구(54개 국가

급 경제기술개발구)의 취업자는 중국 전체의 2.5%에 불과했지만, GDP는 약 

10%, 외자이용액은 약 30%, 상품수출은 약 37%에 달했다.19) 즉 특구·개발구

는 중국 평균에 비해 생산성이 훨씬 높고 대외경제와의 연관관계가 훨씬 깊다. 

만,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수출가공구, 자유무역구, 개방도시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으

로 ‘경제 특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경제 특구 대신에 다른 용어나 명칭을 사용

하더라도 ‘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우대혜택이 부여되는 경제지구’라는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면 경

제 특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 특구 개발의 국제적 경험에 대한 총괄적 소개로는 이석

기, 김석진, 정근주(2013),󰡔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경제 특구, 경공업 및 IT산

업을 중심으로󰡕, pp. 69~87 참고. 

18) 중국 개발구는 계속 신설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구의 수는 계속 변하고 있으며 통계가 다소 부정

확할 수도 있다. 중국 개발구의 최신 현황에 관한 정보는 중국개발구망(中國開發區網) 웹사이트

(www.cadz.org.cn, 검색일: 2015. 8. 6)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 특구 및 개발구의 경제통계에 관해서는 약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중국의 경제 특구는 대체로 

해당 도시의 주요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특구의 취업자 수와 GDP 등은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

비스 부문까지 포함하는 해당 도시 전체의 통계와 비슷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구는 산업단지

를 의미하므로 개발구의 취업자 및 GDP는 대체로 제조업 부문만을 포함한다. 만약 개발구 소재 

도시의 서비스부문까지 합친다면 개발구의 취업자 수와 GDP는 [표 3-1]의 수치보다 몇 배 이상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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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특구·개발구는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을 통해 매우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성장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표 3-1. 중국 경제 특구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실적(2006년)

5개 경제 특구
54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중국 전체

총취업자수(백만 명) 15 4 758

중국 전체대비 비율(%) 2.0 0.5 100

GDP(억 위안) 9,101 8,195 183,085

중국 전체대비 비율(%) 5.0 4.5 100

외자이용액(억 달러) 55 130 603

중국 전체대비 비율(%) 9.1 21.6 100

상품수출액(억 달러) 1,686 1,138 7,620

중국 전체대비 비율(%) 22.1 14.9 100

총인구(백만 명) 25 - 1,308

중국 전체대비 비율(%) 1.9 - 100

자료: Sahling, Leonard(2008),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and National Industrial 

Parks: Door Openers to Economic Reform,” ProLogis Research Bulletin, Spring, 

ProLogis Research Group, p. 5. Exhibit 3.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성장실적이 워낙 좋았고 특구와 개발구가 성장의 중

심지 역할을 했으므로, 얼른 보기에는 다른 나라도 특구정책을 펴기만 하면 순

조롭게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특구도 

처음부터 쉽게 발전한 것은 아니다. 

[그림 3-1]의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추이를 보면, 개혁·개방을 개시

하고 특구를 설치한 후 10여 년이 경과한 1990년 무렵까지도 외자 유치성과는 

미미했음을 알 수 있다. 개방정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자기업’으로 

약칭)의 신뢰를 얻고 기반시설 건설을 비롯한 특구 투자환경을 정비하는 데 오

랜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국내의 이해관계자들, 즉 중앙정부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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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 관료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경영자들,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이 특구

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 중국의 특구·개발구는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른 후에는 본격적인 발전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가능케 한 성공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세부적

으로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북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만 간추리

면 다음 네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20)

 그림 3-1.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주: 국제수지 기준 순유입액(net inflows).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검색일: 2015. 8. 22).

첫째, 최고 지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지대

한 관심을 가지고 특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구 개발이 성공적으로 

20) 여기에서 정리한 중국 특구·개발구의 주요 성공요인과 교훈은 주로 Zeng ed.(2010), Building 
Engines for Growth and Competitiveness in China: Experiences with Special Economic 
Zones and Industrial Clusters, pp. 36-39의 논의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 외의 여러 문헌도 함

께 참고한 것이다. 각주 14번의 참고문헌들에서도 비슷한 논지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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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려면 특구와 관련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 즉 외자기업과 담당 관료들이 

특구정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확

신을 가질 수 있어야 했다. 공산당 독재정권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정책이 신뢰

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고 지도자가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이를 계속 재

확인하며 정책 집행상황을 직접 챙기는 것이다. 중국의 특구 개발과정에서 덩

샤오핑을 비롯한 중요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였다.21) 개혁·개방 

초기 중국에서는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이 강했고 특구 개발과정에서 부패와 불

법행위 등 여러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특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

았다. 이런 반대를 물리치고 특구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 지도

자 덩샤오핑의 확고한 지지 덕분이었다. 

둘째, 특구 개발과 외자 유치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충분한 인센티브와 재량

권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갖춰졌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

되고 있고 정부의 경제적 통제력이 강한 초기 상황에서는 실무를 담당한 정부

관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느냐가 각종 개혁·개방 정책의 성패를 좌우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특구정책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관료들이 

열심히 특구정책을 추진토록 하려면, 한편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일하도

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 집행과정에서 웬만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어야 했다. 중국에서 처음부터 

이런 환경이 잘 갖춰졌던 것은 아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초기의 특구 개발은 

속도가 느렸고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행정 및 재정 제

21) 1979년 광둥성(廣東省)에서 특구 개방 아이디어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덩샤오핑은 즉시 이를 지

지·승인하였으며, 개방정책에 대한 보수파의 비판을 물리치기 위해 1984년에 선전(深圳)특구를 

방문하여 특구정책은 올바르다고 선언하고 14개 연해도시를 추가개방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 덩

샤오핑은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중국 공산당이 보수화되자 1992년에 유명한 ‘남순강화(南巡講

話)’를 통해 개혁·개방의 적극 추진을 다시 주장하였다.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 과정에서 덩샤오

핑의 역할에 대해서는 Naughton, Barry(1993), “Deng Xiaoping: the Economist,” The China 
Quarterly, No. 135 참고. 특구정책에 대해서는 그중 pp. 508-510의 논의 참고. 경제 특구를 둘

러싼 1980년대 초의 논쟁에 대해서는 Meisner, Maurice(1996), The Deng Xiaoping Era: An 
Inquiry into the Fate of Chinese Socialism, 1978-1994, New York: Hill and Wang, pp. 

273-288 참고. 1990년대 초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에 대해서는 그중 pp. 471-48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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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혁에 따라 중국 공산당 관료들은 정치적 사상성보다 경제적 성과를 기준

으로 평가받고 승진하며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외자 유치와 수출산업 

육성은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었으므로, 관료들은 특

구·개발구 개발에 매진하게 되었다. 또 행정적 및 재정적 분권화가 진행되어 

실무관료들이 과거보다 훨씬 큰 재량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특구와 개발구

에서는 이런 재량권의 범위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개혁은 1990년

대 초중반에 완료되었는데, 그 결과 중국의 특구와 개발구 개발에 가속도가 붙

었고 외자 유치 성과가 획기적으로 좋아졌다.22)

 그림 3-2. 중국의 연도별 신규 창설 성(省)급 경제개발구의 수 

자료: Dinh et al.(2013), Tales from the Development Frontier: How China and Other 
Countries Harness Light Manufacturing to Create Jobs and Prosperity, p. 114, Figure 

3.2.

22) 특구와 개발구 개발을 담당한 관료들의 인센티브에 대해 더 상세한 사항은 Dinh, Hinh T. et al. 
(2013), Tales from the Development Frontier: How China and Other Countries Harness Light 
Manufacturing to Create Jobs and Prosperity, Washington D.C.: World Bank, pp. 114-116을 

참고하고, 특구 관련 지방정부의 재량권에 대해서는 Zeng ed.(2010), Building Engines for 
Growth and Competitiveness in China: Experiences with Special Economic Zones and 
Industrial Clusters, pp. 16-18 참고. 개발구 개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해

서는 안재섭(2002), ｢중국 경제개발구의 설치와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권 1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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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각 성(省) 정부가 독자적으로 창설한 성급 경제개발구의 수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 보면 관료제도 개혁이 특구·개발구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

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관료제도 개혁이 미비했던 1980년대까지는 개

발구 창설 움직임이 미미했지만 1990년대 초부터는 신규 창설 개발구가 폭발

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물론 지나친 개발 붐으로 기업 유치에 실패하는 개발구

가 많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료제도 개혁이 

특구정책을 성공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특구와 개발구에 진출하는 외자기업 및 국내기업은 대부분 중국의 저

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동집약형 제조업체였으므로 원활

한 노동력 공급여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23)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거

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었고 직장과 직업을 국가가 배정했으므로, 초

기의 특구 입주기업은 당국이 알선·공급하는 인력을 채용해야 했다. 또 개혁·

개방 초기에는 도시인구비율이 낮았고 특구나 개발구의 기존 인구가 많지 않았

으므로, 외지 노동력이 특구·개발구로 유입되어야 했으며, 초기에는 특구 당국

이 각 지방 당국의 도움을 얻어 외지 노동력을 입주기업에 공급했다. 대규모 외

지 노동력이 유입되어 특구·개발구에서 일할 수 있으려면 기숙사를 비롯한 노

동자용 숙소를 새로 건설해야 했는데, 특구 당국은 직접 숙소를 건설해 공급하

는 한편, 기업과 민간업자도 숙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중국의 체제

개혁이 심화되고 특구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노동시장이 형성·발전함에 따라 

나중에는 외자기업과 국내기업 모두 당국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선

발, 채용, 관리, 해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동자들도 과거보다 훨씬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중국정부는 입지여건이 좋은 동남부 연해지역에 주요 특구와 개발구

를 설치하였다. 특구의 우선적 목적은 외자 유치에 있으므로 특구는 외자기업

23) 중국의 특구에서 노동력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선전특구 사례를 살

펴본 김석진(2011), ｢중국 경제 특구의 외지 노동력 고용 경험과 개성공단에 대한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11월호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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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자재, 자본재, 부품을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기에 가장 유리한 곳, 즉 본

국 및 주요 수출시장과의 거리가 가깝고 물류인프라를 갖추기 쉬운 곳에 자리

를 잡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기업도 많이 입주하고 국내경제와의 연계까

지 형성되면 특구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왕이면 국내 경제중심

지와도 가까운 곳이 좋다. 또 앞에서 지적했듯이 노동력 공급이 중요하므로 특

구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 근처에 자리잡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의 특구별 경제실적을 비교해보면 입지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24) 예를 들어 광둥성의 3개 경제 특구 중 선전은 세계적 산업도시로 

발전했지만, 산터우(汕頭)는 비교적 뒤떨어진 지방도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

다. 이것은 선전이 홍콩과 바로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광둥성 성도(省都)인 광

저우(廣州)와도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전뿐만 아니

라 선전에서 둥관(東莞)을 거쳐 광저우에 이르는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전체가 세계적 산업지구로 개발되었다. 이에 반해 산터우는 홍콩과 광저우에서 

멀리 떨어진 광둥성 동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

다. 입지여건의 차이에 따른 개발실적의 차이는 중국 전역의 수많은 개발구들 

사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공한 개발구는 대부분 해외와의 연계가 쉬

운 연해 항구도시 또는 해안에서 가까운 기존 대도시에 위치해 있다. 반면 물류

여건이 나쁘거나 인구가 많지 않은 내륙 중소도시 개발구의 실적은 기대에 미

치지 못하였다.  

나. 중국 국내 특구의 국제 공동개발 경험: 수저우(蘇州)공업원구 사례

중국 국내의 수많은 특구·개발구 중에서 수저우공업원구(中國-新加坡蘇州工

業園區)는 향후 북한의 특구·개발구 개발방향을 정립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므

24)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논의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석기, 김석진, 정근주(2013), 󰡔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경제 특구, 경공업 및 IT산업을 중심으로󰡕, pp. 81~8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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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25) 수저우공업원구는 1994년부터 중국과 싱가

포르가 저장성(浙江省) 수저우시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산업단지로서 국가급 개

발구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수준 높은 몇 개 개발구 중 하나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의 특구 개발경험에 비추어보면, 수저우공업원구 

같은 국제 공동개발특구는 다소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세계에서 특구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한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특구·개발구는 정부가 주도적·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었고, 한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의 경험도 비슷하였

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수저우공업원구를 포함해 국제 공동개발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개발역량이 부족한 후발 개도국에서 

상당히 흔하게 국제 공동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북한도 독자적으로 특구·개발

구를 개발할 역량이 부족해 국제 공동개발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기존의 주

요 특구인 라진·선봉 특구와 개성공단 모두 공동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

었다. 앞으로도 북한의 특구·개발구는 국제 공동개발방식을 통해 개발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가장 성공적인 국제 공동개발특구인 수저우공업원구의 경험

은 특별히 중요한 참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개발을 시작한 지 21년이 경과한 2015년 6월 현재 수저우공업원구의 등록

외자 누계는 413억 달러, 등록내자 누계는 4,046억 위안(그중 사영기업 등록

자본은 2,691억 위안), 취업자 수는 중국·싱가포르 합작구에만 41만 명, 공업

원구 전체로는 73만 명, 2014년 수출액은 419억 달러, GDP는 2,001억 위안

을 기록했다.26) 이 정도 실적이면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성

공적인 산업지구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성공은 기본적으로는 중국경제 전체의 

25) 저자들은 KOTRA, 산업연구원(2013), 󰡔남북 협력지구 심화·확장 전략󰡕, pp. 382~396에서 수저

우 공업원구 사례를 상세하게 검토한 바 있다. 이 사례는 북한에 대한 시사점이 매우 크기 때문

에 이 보고서의 전체 논의 맥락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다시 간단하게 소개한다. 이 부분의 서술은 

선행연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 아니라 요약,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또한 수저우공업원구의 최

근 발전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하였다. 

26) 수저우공업원구 웹사이트(http://www.sipac.gov.cn, 검색일: 2015. 8. 12)의 통계(統計數据) 항

목 참고. 수저우공업원구는 중국·싱가포르 합작구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중국 측이 주변지역을 

독자적으로 추가개발하여 공업원구 전체 면적은 당초의 약 4배인 278km²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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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장 덕분이지만, 수저우공업원구는 하이테크산업(高新技術産業)이 공업

총생산액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세계 500대 기업 중 93개 기업이 진출해 

있을 정도로 특별히 수준 높은 개발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

과 싱가포르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막대한 지원과 투자를 쏟아부은 결

과이다. 

그렇다면 수저우공업원구의 성공비결은 무엇이고, 북한이 모방할 만한 점은 

무엇일까?27) 가장 중요한 점은 싱가포르의 선진적 지식과 노하우가 중국 측에 

성공적으로 전수됨으로써 공업원구의 기획, 개발, 행정, 교육, 환경, 문화 등이 

중국 국내의 여타 개발구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표 

3-2]에서 볼 수 있듯이, 싱가포르와 중국정부는 공식적인 지식전수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약 2,000명에 달하는 중국 공무원들이 연수를 받았다. 

연수를 받은 중국 공무원들은 수저우공업원구 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행정

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 일하며 수저우공업원구를 성공적으로 개발·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결

과 통상적인 개발구에 비해 훨씬 많은 인프라 건설비용이 투입되었다는 것이

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 기업 유치가 부진한 문제점이 나타

나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주거환경 덕분에 세계적 

선진기업들을 대거 유치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수저우공업원구는 사업추진조직 면에서도 국제 공동개발의 모범을 제시하

였다.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 정부는 양측 부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연합협

27) 수저우공업원구의 개발모델과 성공비결에 대한 다음의 정리는 Inkpen, Andrew C. and Wang 

Pien(2006), “An Examination of Collaboration and Knowledge Transfer: China-Singapore 

Suzhou Industrial Park,”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 43 No. 4, pp. 779-811; Pereira, 
Alexius A(2007), “Transnational State Entrepreneurship? Assessing Singapore's Suzhou 
Industrial Park Project(1994-2004),” Asia Pacific Viewpoint, Vol. 48, No. 3, pp. 287-298; 
Zhao, Min and Thomas Farole(2011), “Partnership Arrangements in the China-Singapore 

(Suzhou) Industrial Park: Lessons for Joint Economic Zone Development,” in Farole and 
Akinci eds, Special Economic Zones: Progress, Emerging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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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수저우공업원구의 지식전수프로그램 내용

분류 내용

First Level

도시 계획과 관리 및 

투자자 유치

1. 도시 계획과 관리

2. 인프라 시설의 개발과 관리

3. 토지개발 및 건설

4. 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

5. 정보시스템 설치, 투자자 유치

6. 여행산업 육성

Second Level

시장경제 관리

1. 싱가포르의 기업경영시스템

2. 법인투자 및 은행대출 리스크 관리시스템

3.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新노동제도 확립

4. 비정부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싱가포르식의 선진적 서비스 시스템 도입

5. 높은 수준과 좋은 환경을 갖춘 연구개발센터 설립

6. 시·군 건설 표준 개선

7. 공개채용, 공정경쟁, 인력선발, 합리적 직무순환, 인력의 최적 이용

8. 과세 및 금융 시스템 개혁의 실행

Third Level 입법, 행정, 법 집행, 청렴한 정부, 부패 척결, 문화, 교육 등

자료: Inkpen and Pien(2006), “An Examination of Collaboration and Knowledge Transfer: 

China-Singapore Suzhou Industrial Park,”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 43, No. 

4, p. 795. 

조이사회(Joint Steering Council)’와 그 하부의 ‘공동사업위원회(雙邊工作委

員會, Joint Working Committee)’ 및 ‘수저우공업원구 관리위원회’ 등 다층

적인 공동관리조직을 갖추었다. 또 개발사업은 양측 국영기업 및 사기업들로 

구성된 공동개발사업자인 ‘중국·싱가포르 수저우공업원구 개발회사(China- 

Singapore Suzhou Industrial Park Development Co. Ltd.)’에 맡겼다. 

즉 수저우공업원구는 국제 공동개발일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의 모델이기도 하였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초기에 투자비용과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공동개발체제를 계속 유지했으며, 공동개발에 따

른 혜택은 주로 공업원구의 소재지인 중국 측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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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수저우공업원구의 추진조직체계

중국 공동조직 싱가포르

부총리 

- 대외경제무역합작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국가경제무역위원회

- 재정부

- 국세청, 관세청

- 강소성 정부

- 소주시 정부

→
聯合協調理事會

Joint Steering Council(JSC)
←

부총리 

- 무역산업부

- 환경부

- 국가개발부

- 경제개발청(EDB)*

   *무역산업부 소속

↓

수저우 시장 →

双邊工作委員會

Joint Working Committee 

(JWC)

← 경제개발청장

↓

苏州工业园区借鉴新加

坡经验办公室

Adapting Singapore 

Experience Office

→

苏州工业园区 管理委员会
Suzhou Industrial Park 

Administrative Committee

(SIPAC)

←

贸易与工业部

软件项目办公室

EDB Software Project 

Office

↓

Suzhou Industrial 

Park Co. Ltd. (SIPC)
→

China-Singapore Suzhou 

Industrial Park Development 

Co. Ltd. (CSSD)

←

Singapore Suzhou 

Township Development 

Co. Ltd. (SSTD)

자료: Inkpen and Pien(2006), “An Examination of Collaboration and Knowledge Transfer: 

China-Singapore Suzhou Industrial Park,”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 43, No. 

4, p. 790.

다. 중국의 해외 경제 특구 개발 현황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수출산업 육성에 주력해온 중국의 대외경제노선에 

최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WTO 가입 직후인 2002년 27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연간 유량)는 지난 10여 년 동안 매우 빠른 속

도로 증가해 2014년에는 무려 1,160억 달러에 이르렀다.28) 이제 중국은 세계

28) 中國 商務部(2014), p. 7; 中國 商務部 웹사이트(http://www.mofcom.gov.cn) ｢對外投資和經濟

合作” 관련 통계자료 참고(검색일: 201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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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투자유치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대외투자국으로도 부상한 것이다. 

국내에서 특구·개발구의 혜택을 크게 본 중국기업들은 해외에서도 특구나 

산업단지를 이용하려 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신규 특구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

다.29)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중국기업들이 미국, 파키스탄, 쿠바, 잠비

아 등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모색한 바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집트 정부와 협

력하여 2000년경부터 수에즈지역 특구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중국 상무부는 중국기업의 해외 경제 특

구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정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당시 상무부가 지원대상

으로 선정한 해외 특구는 모두 19개였는데, [표 3-3]에서 보듯이 2015년 현재 

10개는 가동 또는 부분가동 중이고, 4개는 건설 중이며, 나머지 5개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추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특구 소재지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의 후발 개도국이 대부분이지만, 러시아 같은 중진국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

지 진행된 중국의 해외 경제 특구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했던 국내 특구·개발구와 달리, 해외 특구는 

기업이 개발을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즉 해당 국가 정부 및 

중국정부로부터 개발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또는 기업 컨소시엄)이 특구

의 기획, 개발비용 투자, 입주기업 유치 등 제반과정을 주도하였고, 중국정부는 

개발비용 일부만을 지원 또는 대출해주었다.

29) 저자들은 KOTRA, 산업연구원(2013), 󰡔남북 협력지구 심화·확장 전략󰡕, pp. 419~426에서 이 주

제를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 다음의 서술은 선행연구를 단순전재한 것이 아니라 주요 논점을 요약 

및 수정한 것이다. 또한 최근 발전상황을 업데이트하여 소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Brautigam 

(2011), Deborah and Tang Xiaoyang, “China's Investment in Special Economic Zones in 

Africa,” in Farole and Akinci eds. Special Economic Zones: Progress, Emerging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Washington, D.C.: World Bank; Brautigam, Deborah and Tang 

Xiaoyang(2012), “Economic Statecraft in China's New Overseas Special Economic Zones: 

Soft Power, Business, or Resource Security?” Development Strategy and Governance 

Division, IFPRI Discussion Paper 01168을 참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Brautigam, Deborah 

and Tang Xiaoyang(2014), “Going Global in Groups: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Overseas World Development, Vol. 63; Zeng, Douglas Zhihua 
(2015), “Global Experiences with Special Economic Zones: Focus on China and Afric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orld Bank를 참고하여 최근의 발전상황까지 추가적으로 소

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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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중국 상무부가 지원하는 해외 경제 특구 개발 추진 현황

국가 특구명 위치
입찰 

연도

초기 중점 

영역

최근

상황

이집트 China-Egypt Suez Suez 2007
산업단지와 

부동산
가동중

에티오피아 Eastern Dukem, Addis Ababa 2007
철강제품, 

건축자재
가동중

나이지리아 Lekki Lagos State 2007 산업단지 가동중

나이지리아 Ogun-Guangdong Ogun State 2006 산업단지 가동중

파키스탄 Haier-Ruba Punjab,  Lahore 2006 가전제품 가동중

러시아 Tomsk Central  Siberia 2007 목재가공 가동중

태국 Rayong Rayong 2006 산업단지 가동중

잠비아 Zambia-China Chambishi/Lasaka 2006 광물가공
가동중/

건설중

베트남 Long Giang Tien Giang 2007 산업단지 가동중

러시아 Ussuriysk
Ussuriysk  Eastern 

Siberia
2006 산업단지

건설중/

부분가동중

베트남
Shenzhen-

Haiphong
Hai Phong 2007 전자, 섬유제품 건설중

인도네시아 Indonesia-China Bekasi,  Jakarta 2007
카사바 공정/ 

산업단지
건설중

모리셔스 Jinfei Terre Rouge 2006
산업단지와 

부동산
건설중

캄보디아 Sihanoukville Sihanoukville 2006 산업단지 건설중

알제리 Jiangling Oran City 2007 자동차 사업 미시행

멕시코 Geely Aguascalientes 2007 자동차 조립 사업 미시행

베네수엘라 La Cua Cua.Urdaneta 2007 하이테크, IT 사업 미시행

한국 Korea-China Muan 2007
산업부지와 

부동산
사업 미시행

러시아 Baltic Pearl St. Petersburg 2006 부동산 취소

자료: Brautigum and Xiaoyang(2012), “Economic Statecraft in China's New Overseas Special 

Economic Zones: Soft Power, Business, or Resource Security?” p. 8. Development 

Strategy and Governance Division, IFPRI Discussion Paper 01168; Zeng(2015), “Global 

Experiences with Special Economic Zones: Focus on China and Africa,” pp. 16-17.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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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정부는 사업의 경제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였

다. 상무부는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방식으로 여러 기업

들의 해외 특구 개발계획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했는데, 해당 국가와의 

정치적 관계보다는 특구사업의 경제성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에도 지원금을 미리 제공하지 않고 추후 심사

를 통해 개발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사후적으로 지원하

였다. 정부의 지원은 무상지원과 유상지원으로 구성되었다. 각 특구의 개발사

업자는 2억∼3억 위안(약 3,000만∼4,500만 달러)의 무상지원과 최대 20억 

위안(약 3억 달러)의 유상지원(장기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원금의 최

대 한도는 개발비용의 30%로 설정되었다. 

셋째, 해외 특구 개발은 기업 주도가 원칙이지만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하고 해당 국가 정부가 요청할 경우, 상무부 및 지방정부가 개발사업자를 교체

하거나 추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모리셔스 진페이, 나이지리아 레

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도 있다. 즉 당장의 개발여건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해

당 개도국의 장기적 발전잠재력과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중국정부가 더 적극적

으로 특구지원정책을 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외 특구 개발속도는 대체로 느리다. 정

책을 개시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지원대상특구의 절반 정도만 가동을 시

작했으며, 가동 중인 특구도 기업 입주가 다 되지 않아 기업 및 근로자 수가 많

지 않은 편이다. [표 3-4]에서 보듯이 중국이 아프리카에 개발 중인 6개 특구의 

경우, 입주기업은 수십 개 정도, 현지인 근로자 수는 수천 명 수준이다. 개성공

단 입주기업이 123개이고 북측 근로자가 5만 명 이상인 것과 비교해보면, 중국

이 아프리카에 개발한 특구들은 아직 기대에 못미친다. 하지만 해외 특구 개발

사업은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며 양국 정부, 지역주민, 입주기업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어려운 조율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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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중국이 아프리카에 개발 중인 6개 경제 특구 현황

특구 소재국 이집트 잠비아
나이

지리아

모리

셔스
나이지리아

에티오

피아

특구명
China- 

Egypt Suez
Zambia-

China
Lekki Jinfei

Ogun-
Guangdong

Eastern

건설개시 연도 2000 2004 2007 2009 2009 2010

개발면적

(ha)

1단계 134 200 109 70 250 233

총면적 634 1,158 1,000 211 2,000 1,000

건설투자액(백만 달러) 93 170 83 38 24 89

입주기업수

(개)

계약 58 45 30 5 40 25

가동 38 26 8 0 19 10

입주기업 투자 

(백만 달러)

계획 610 1,300 700 n.a. 150 192

실제 358 322 76 n.a. 58 159

근로자 수

(명)

중국인 n.a. 1,372 n.a. n.a. 200~300 390

현지인 약 2,000 8,000 이상 300 n.a. 4,250 4,975

주: 2015년 2월 현재.

자료: Tang(2015), “How Do Chinese Special Economic Zones Support Economic Transfor-

mation in Africa?” pp. 4-5, Table 1, 2, SET Brief.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Brautigum and Tang(2014), Vol. 63, p. 9, Table 2, “Going Global in Groups: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Overseas World Development.

중국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도 경제 특구 개발을 

추진 중이며, 최근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한 미얀마에서도 장차 특구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상무부 지원대상특구 현황을 보면, 베트남 롱쟝공단은 

2010년부터 입주를 개시한 이래 계속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중이며, 선전·하

이퐁공단은 2015년 중에 인프라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30) 2011년에 건설

을 시작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특구도 부분가동 중이며 개발공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31) 중국이 동남아에서 개발하는 특구는 대체로 중국 초기의 특구·개발

구와 성격이 비슷하여 노동집약형 제조업체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가 중국기업의 개도국 진출 및 해외 특구 개발에 큰 도움이 될 

30) 중국이 베트남에 개발 중인 특구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롱쟝공단 웹사이트(http://longjiangip.com, 

검색일: 2015. 9. 20); 深圳市深越聯合投資公司 웹사이트(http://www.szshenyue.com.cn, 검색

일: 2015. 9. 20) 참고.

31) 시아누크빌 경제 특구 웹사이트(http://www.ssez.com/en, 검색일: 2015. 9. 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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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무역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10년부터 실시

하고 있는 저소득 개도국 대상 특혜관세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주요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저소득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운영해왔으며, 2000년대 들어 특혜 범위와 정도를 더욱 확대

하였다. 중국정부도 이런 추세에 부응해 2010년 7월부터 ‘최저발전국가에 대

한 일부 상품 무관세(最不发达国家部分商品实施零关税)’ 조치를 실시하고 있

다. 당초에는 33개 최빈국에 이 조치를 적용하였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대

상국가가 총 4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표 3-5]에서 보듯이, 대상국가는 대부분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이며, 방

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등 아시아 개도국들도 일부 포함되

었다. 이들 국가에 진출한 중국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

할 경우 무관세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조치는 해당 개도국에 대한 중국기업

의 진출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표 3-3]과 [표 3-5]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해외에서 개발하고 있는 특구 소재국 중 절반 이상이 특혜관

세 적용대상국가에 해당한다. 장기적으로 해외 특구 개발이 확대될 경우 이 조

치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5. 중국의 ‘최저발전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조치 적용대상국가 명단

지역 국가

아프리카

(30개국)

Angola, Benin, Burundi,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uinea, Guinea-Bissau,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zambique, Niger, Rwanda, Senegal, 

Sierra Leone, Somalia, Sudan, Togo, Ugand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Zambia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0개국)

Afghanistan, Bangladesh, Cambodi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yanmar, Nepal, Yemen, Samoa, Timor-Leste, Vanuatu 

자료: UN Support Measures Portal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preferential Market 

Access; China's DFQF Scheme for LDC Products,” http://esango.un.org/ ldcportal/ 

home(검색일: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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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남아 후발 개도국 경제 특구 개발사례

가. 베트남

4개 동남아 후발 개도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기존 독재정권

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추진 중인 체제전환국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 그중 베트남은 가장 먼저 개혁·개방을 시작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베트남은 개방 초기부터 경제 특구를 적극적으로 개발했는데, 당초에는 ‘수

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라는 이름으로 외자기업을 위한 수출전

용공단을 설치하다가 얼마 후부터는 국내기업 입주와 내수판매도 가능한 일반

적 산업단지(industrial zone)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였다.32) 베트남의 산업단

지 개발은 초기에는 다소 부진했으나 2000년대 이후 크게 활성화되었다. 개발

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2001년에 수출가공구를 포함한 각종 산업단지 수는 

약 60개(그중 다수는 건설 중), 고용노동자 수는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각각 약 180개 및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33) 또 2013년 현

재 각종 산업단지 수는 289개(191개 가동 중, 98개 건설 중), 총면적은 8만 

1,000ha, 고용노동자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업총생산의 약 

40%, 수출의 30%가 이들 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34) 

베트남의 산업단지들은 대부분 자국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이 개발한 공영단

지이며, 이 점에서 중국의 특구·개발구와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나 베트남의 

32) 초기 수출가공구정책에 대해서는 권 율(1993), 󰡔베트남의 수출가공구 개발정책과 현황󰡕, 서울: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나중의 일반적인 산업단지정책에 대해서는 권 율(2003), ｢체제전환 이후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정책의 성과와 과제｣, 󰡔국토󰡕, 262호; UNCTAD(2008), Investment Policy Review: 
Vietnam. Geneva: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참고. 

33) ベトナム投資ネトワク(2011), ｢ベトナム工業團地への投資のチャス｣, 福岡市: 九州・ベトナム経済

交流セミナー, 11月 참고.

34) “IPs, EZs to atrract $10b in FDI”(2014. 7. 3), http://www.mpi.gov.vn(검색일: 201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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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능력과 투자자금이 부족했던 초기에는 [표 3-6]에서 보듯이 국제 공동개

발방식을 채택한 경우도 꽤 있었다. 국제 공동개발의 경우, 베트남의 해당 지역 

지방정부 및 그 산하 국영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하여 개발사업체를 설립했으

며, 외국기업이 다수 지분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주도하였다. 또 베트남 측은 토

 표 3-6. 베트남의 주요 국제 공동개발 산업단지(수출가공구 포함)

단지 명칭 소재지

개발

개시

연도

개발사업자

개발

면적

(ha)

2004년 현재

노동자수

Tan Thuan Export 

Processing Zone
Ho Chi Minh 1991

Tan Thuan JV 

Corporation

(대만·베트남 합작) 

300 39,070

Linh Trung 1 Export 

Processing Zone
Ho Chi Minh 1993

SEPZONE Linh Trung

(중국·베트남 합작)
300 39,550

Linh Trung 2 Export 

Processing Zone
Ho Chi Minh 2000

SEPZONE Linh Trung

(중국·베트남 합작)
62 11,036

Da Nang Da Nang 1993

Massda Da Nang IZ JV 

Company

(말레이시아·베트남 합작)

63 8,020

Nomura-Haiphong 

Industrial Zone
Hai Phong 1994

Nomura-Haiphong 

Industrial Zone 

Development 

Corportaion 

(일본·베트남 합작)

153 7,910

Amata Dong Nai 1995

MODERN LONG BINH 

IZ DEVELOPMENT JV 

COMPANY

(태국·베트남 합작)

400 10,466

Vietnam Singapore 

Industrial Park 
Binh Duong 1996

VSIP

(싱가포르·베트남 합작)
500 31,980

Loteco Dong Nai 1996

LONG BINH IZ 

DEVELOPMENT 

COMPANY (LOTECO)

(일본·베트남 합작)

100 8,875

자료: “Industrial Zones(parks) in Vietnam,” Business-in-Asia.com, http://www.business-in- 

asia.com(검색일: 201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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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제공하고 외국 측이 인프라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투자비용을 분

담하였다. 개발에 참여한 외국기업들은 대만,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주

변 아시아 국가 기업들이었다.  

베트남의 여러 국제 공동개발단지들 중에서 베트남·싱가포르 공단(Vietnam 

Singapore Industrial Park)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앞에서 본 중국·싱가포

르 수저우공업원구와 함께 베트남·싱가포르 공단은 싱가포르 정부가 의욕적으

로 개발한 해외 특구 중 하나이다. 이 공단은 싱가포르의 고촉통(Goh Chok 

Tong) 총리가 베트남 보반키엣(Vo Van Kiet) 총리의 제안을 수용하여 성사되

었으며, 1996년 빈두엉(Binh Duong)성(省)에 제1공단, 2005년 제2공단, 

2007년 박닌(Bac Ninh)성에 제3공단, 2010년 하이퐁(hai Phong)시에 제4

공단, 2013년 쾅나이(Quang Ngai)성에 제5공단을 차례로 설립하는 등 사업

이 날로 번창하고 있다.35) 공단의 개발사업자는 베트남과 싱가포르 양측 기업

으로 구성된 국제합작기업 VSIP인데, 베트남 측 참여기업은 빈두엉성 산하 국

영기업인 Becamex IDC이고, 싱가포르 측은 Sembcorp Development를 

비롯한 3개 기업 컨소시엄이다. 베트남·싱가포르 공단은 수저우공업원구와 함

께 투자국 및 투자 유치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한 국제 공동개발 및 민관협

력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베트남보다 개혁·개방과 경제개발 속도가 훨씬 느리며, 경제 특

구 개발도 훨씬 늦게 시작했다.36) 캄보디아 정부는 2005년부터 경제 특구 관련 

35) VSIP 웹사이트, http://www.vsip.com.vn 참고(검색일: 2015. 8. 14).

36) 캄보디아의 특구 개발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Capstone Research Group(2011), Developing 
Dependency: Special Economic Zones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Capstone 
Research; Sopha, Saran(2015), “The Progress and Prospect of Phnom Penh Special 

Economic Zone,” Progress Report on the Potentials on the Indochina Economic Zone.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the Cabinet Office, the Government of Japan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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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정비하고 특구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고 실력자인 훈센

(Hun Sen) 총리가 의장인 캄보디아개발위원회(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가 최상위 지도기관 역할을 맡고, 그 하부에 설치된 경제 특구

청(Special Economic Zone Board)이 개발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캄

보디아 정부는 특구 개발을 직접 주도하지는 않고 민영개발방식을 택하고 있으

며, 대부분의 특구는 캄보디아 기업과 외국기업이 합작으로 설립한 개발사업자

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2014년까지 캄보디아 정부는 25개 특구 개발을 승인

했는데, 그중 가동을 시작한 특구는 10여 개 정도이다.

가장 먼저 개발되었고 가장 규모가 큰 특구인 프놈펜경제 특구37)는 캄보디

아와 일본의 합작회사가 개발하고 있는데, 당초의 지분구조는 캄보디아 51%, 

일본 49%였으나, 현재는 캄보디아 78%, 일본 22%로 조정되었다. 프놈펜 특구

의 총면적은 350ha로 개성공단 1단계 부지(100만 평)과 비슷한 규모이다. 프

놈펜특구는 수도인 프놈펜 인근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열악

한 기반시설 사정 때문에 발전소, 통신시설, 용수시설 등 제반 기반시설을 새로 

건설해야 했으며 물류센터, 상업지구, 근로자 기숙사까지 함께 건설하여 그 자

체로 완전한 사업환경 및 주거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적이다.

프놈펜특구는 대체로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캄보디아 내 여타 특구 

개발의 모범이 되고 있다. 프놈펜특구는 안정적 정치환경과 적절한 제도 및 정

책을 갖출 경우, 정부가 직접 특구를 개발하거나 개발비용을 투입하지 않더라

도 상업적 방식의 민영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캄보디아

처럼 투자자금이 부족한 나라의 경우, 외국기업을 개발사업자로 유치하는 국제 

공동개발이 유효한 특구 개발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37) 필자는 KOTRA, 산업연구원(2013), 󰡔남북 협력지구 심화·확장 전략󰡕, pp. 402~409에서 프놈펜 

경제 특구 현황을 상세히 소개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핵심 시사점만 간단히 요약한다. 프놈펜 

특구의 최근 사정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Sopha(2015), The Progress and Prospect of Phnom 

Penh Special Economic Zone,” Progress Report on the Potentials on the Indochina Economic 
Zon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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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캄보디아 경제 특구 개발 현황 

특구명 소재지
설치 

연도

특구 

면적

(ha)

개발사업자

투자

기업 

수

Dragon King SEZ
Svay Rieng 

province
2012 107

Dragon King Special 

Economic Zone Co., Ltd.
4

Goldfame Pak 

Shun SEZ
Kandal Province 2007 80

Goldfame Pak Shun SEZ 

Co., Ltd.
3

Kampot SEZ Kampot Province - 145 Kampot SEZ Co., Ltd. 1

Manhattan(Svay 

Reing) SEZ

Svay Rieng 

Province
2006 157

Manhattan International 

Co., Ltd.
36

Neang Kok Koh 

Kong SEZ
Koh Kong Province 2007 335 Koh Kong SEZ Co., Ltd. 5

Phnom Penh SEZ Phnom Penh 2006 350 Phnom Penh SEZ Co., Ltd. 74

Poi Pet O'Neang 

SEZ

Banteay Meanchey 

Province
2006 467

Chhay Chhay Investment 

Ltd.
5

Sihanoukville Port 

SEZ

Sihanoukville 

Province
2009 70 Sihanoukville Port SEZ 2

Sihanoukville SEZ 1
Sihanoukville 

Province
2008 178

Cambodia International 

Investment Development 

Group Co., Ltd.

2

Sihanoukville SEZ 2
Sihanoukville 

Province
- 1,688

Sihanoukville Special 

Economic Zone Co., Ltd.
57

Tai Seng Bavet SEZ
Svay Rieng 

Province
2007 99

Tai Seng Bavet SEZ Co., 

Ltd.
22

자료: Sopha(2015), The Progress and Prospect of Phnom Penh Special Economic Zone,” 

Progress Report on the Potentials on the Indochina Economic Zone, p. 41;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웹사이트, http://www.cambodiainvestment.gov.kh/ 

list-of-sez.html(검색일: 201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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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오스

라오스는 캄보디아보다 조금 일찍 경제 특구 개발을 시작했다.38) 라오스 정

부는 일본정부의 대외원조기관인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여 2002년에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특구 개발을 개시하였다. 

최초의 특구인 사반·세노특구는 정부가 직접 개발했지만 [표 3-8]에서 보듯

이 그 후의 특구 대부분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합작하는 민관협력 또는 민간기

업이 개발하는 민영개발방식을 택하였다. 또 특구 개발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대부분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외국기업이었다. 즉 라오스에서도 

개발역량과 투자자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기업을 초빙한 국제 공동

개발방식이 특구 개발의 주된 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특구 개발방식

을 정부 주도에서 국제 민관협력으로 바꾸게 된 것은 최초의 사반·세노특구 개

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라오스의 특구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미 개발·가동 중인 10여 개 

특구 외에 10여 개 이상의 신규 특구가 타당성 조사 등 준비과정에 있어 앞으

로 특구 개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의 특구들은 대부분 주변

국과의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과 동남아 주변국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메콩강 유역 개발프로그램39)으로 교통인프라가 계속 확충되고 있어 향후 

개발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8) Nozaki, Kenji and Phouphet Kyophilavong(2015), “Progress and Prospect of SEZs in Lao 
PDR,” Progress Report on the Potentials on the Indochina Economic Zone,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the Cabinet Office, the Government of Japan; Capstone Research 

Group(2011) 참고.

39) 메콩강 유역 개발프로그램은 1992년부터 중국과 동남아 5개국(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이 함께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 인프라 개발사업으로서 행정적으로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일본, 호주, 한국 등 주변 선진국 정부와 세계은행 등 여타 국제개발기

구가 개발자금을 공여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이 프로그램은 주로 교통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그 외에도 에너지, 농업, 환경 등 다른 부문으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상세한 내

용에 대해서는 ADB(2012a),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at 20: Progress and Prospects, 
Manila: Asian Development Bank; ADB(2012b), Greater Mekong Subregion: Twenty Years 
of Partnership, Manila: Asian Development Bank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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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라오스 경제 특구 개발 현황

특구명 소재지
설치 

연도

특구 면적

(ha)
개발사업자

총투자액 

(백만 

달러)

Savan - Seno SEZ
Savannakhet 

Province
2003 954 정부 100% 74

Boten Beautiful 

Land SEZ

Louangnamtha 

Province
2003 1,640

민간 100%

(중국기업)
500

Golden Triangle 

SEZ
Bokeo Province 2007 3,000

정부 + 민간

(중국기업)
87

Vientiane Industrial 

and Trade Area
Vientiane Capital 2009 110

정부 + 민간

(대만기업)
43

Saysetha 

Development Zone
Vientiance Capital 2010 1,000

정부 + 민간

(라오스 및 중국기업)
128

Phoukhyo SEZ
Khammuan 

Province
2010 4,850

민간 100%

(라오스기업)
708

Thatluang Lake SEZ Vientiane Capital 2011 365
민간 100%

(중국기업)
1,600

Longthanh - 

Vientiane SEZ
Vientiane Capital 2008 558

민간 100% 

(베트남기업)
1,000

Dongphosy SEZ Vientiane Capital 2009 54
민간 100% 

(말레이시아기업)
50

Thakhek SEZ
Khammuane 

Province
2012 1,035 정부 100% 80

자료: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Lao PDR 웹사이트, http://www.investlaos.gov.la/ 

index.php/where-to-invest/special-economic-zone(검색일: 2015. 8. 3).

라. 미얀마

미얀마는 동남아 후발 개도국 중에서 대외개방이 가장 늦어 2000년대 후반

에야 비로소 경제 특구 개발에 착수하였다.40) 미얀마의 특구 개발은 순조롭지 

40) 미얀마의 대외개방과 경제 특구 현황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Lar, Ni and Hiroyuki Taguchi 

(2015), “FDI, Industrial Upgrading and Economic Corridor in Myanmar,” Progress Report 
on the Potentials on the Indochina Economic Zone.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the Cabinet Office, the Government of Japan;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2014), Myanmar Investment Guide,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Otsuka. Koji(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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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는데, 개발지역 주민들의 반발, 환경 문제, 공동개발 참여자인 외국정부(일

본, 태국, 중국) 및 외국기업들과의 조율 등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났기 때문이

다. 특히 미얀마는 오래전부터 종족간 분쟁, 민주화 운동 탄압 등으로 내부 정

정이 불안하며, 이런 문제가 특구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표 3-9. 미얀마 경제 특구 개발 현황

특구명 소재지 면적 개발사업자 개발일정
기업투자 

계획

Thilawa 

SEZ

Yangon 

동남쪽 23km 

지점

2,400ha

Myanmar 

Japan 

Thilawa 

Development 

Ltd.

2011년, 미얀마 정부 개발 

결정

2012년 일본정부와 MOU

2013년 11월 건설 개시

11개국 45개 

기업 

투자제안서 

제출

Dawei 

SEZ

미얀마 남부 

Tanintharyi 

지역

18,150ha

(44,850ac) 

그중 

산업단지는 

2,700ha

미얀마, 일본, 

태국 정부 

공동개발 합의

(개발사업자 

미정)

2008년 미얀마, 태국 정부 

MOU

2010년 개발사업자 선정

2013년 개발사업자 교체 결정

2015년 1월, 미얀마, 태국, 

일본 3국 정부 공동개발 합의

항만개발, 

태국과의 

연계 도로 및 

철도 개발, 

발전소 및 

주택지구 

개발 포함

Kyauk 

Phyu 

SEZ

미얀마 서부 

Rakhine 지역

산업단지 

1,000ha 및 

주거지 

500ha

미정

2008년 중국정부와 Kyauk 

Phyu 지역 석유 및 가스 송유

관 건설 합의

2009년 이후 중국 CITIC 그

룹 타당성 조사

2013년 이후 기존 계획을 중

단하고 국내외 여러 개발사업

자들의 의향서 재검토 중

항만개발과 

주택지구 

건설 포함

자료: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2014), Myanmar Investment Guide, pp. 23-24; Otsuka 

(2013), “SEZ Schme in Myanmar,” Presentation Material at Myanmar Business and 

Development Week Organized by UNESCAP; OECD(2014a),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Myanmar 2014, p. 148; “Special economic zone, a product of growing trust 
among Mekong countries: president,”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2015. 7. 4.

“SEZ Schme in Myanmar,” Presentation Material at Myanmar Business and Development 

Week Organized by UNESCA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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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에서 보듯이 현재까지 미얀마에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특구는 3

개뿐이며, 그중 틸라와 특구만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다웨이특구와 키약퓨특

구는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개발사업자를 교체·재편하거나 

재심사하는 중이다.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중

국, 일본, 태국 등 주변국 정부의 중요한 개발원조 및 경제협력 대상으로 간주

되고 있으며, 앞으로 특구 개발은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원조와 연계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앞으로 국내정치가 안정화되고 개혁·개방 정책

이 더 적극적으로 실시된다면, 특구 개발도 본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4. 북한 특구·개발구 사업에 대한 시사점 

가. 특구·개발구 제도 및 정책 개선과제

이상의 해외사례 검토로부터 북한의 특구·개발구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의 윤곽을 그려낼 수 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북한 특구·개

발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지만, 외부의 지원이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북한당국 스스로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특구·개발구 개발에 앞서 전반적 대외관계 및 대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 성공사례인 중국, 베트남 등 주요국은 모두 먼저 정치

적 대외관계를 정상화한 후에 특구·개발구 개발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경우 특

구·개발구에 투자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중국과 남한의 기업들이다. 또 

가장 많은 지원을 해줄 만한 주체도 중국 및 남한 정부이다. 따라서 먼저 대중

국 및 대남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또한 전반적 대외관계

를 개선함으로써 국가리스크를 낮춰야 여타 국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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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제1비서

가 직접 특구·개발구에 대한 적극적 추진의사를 밝히고 특구·개발구 사업에 참

여하는 외국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한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

다. 중국의 덩샤오핑을 비롯해 중국과 동남아 개도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모두 

특구·개발구 정책을 직접 주도적·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더욱이 북한은 매우 

강력한 독재국가이므로 제1인자의 분명한 약속과 지시, 그리고 지속적 관심과 

지지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김정은이 지속적으로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북한의 관료들이 특구·개발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

며, 투자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입지여건이 좋은 곳의 특구와 개발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즉 다수의 특구·개발구를 동시개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입지여건이 가장 좋은 소수의 특구·개발구에 먼저 집중하고, 나중에 단계

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특구와 개발구의 입지는 투자기업 입

장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부품과 원자

재를 들여오고 제품을 수출하기에 좋은 곳, 즉 외국과 인접한 곳이 좋다. 홍콩 

바로 옆에 있는 선전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특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주의할 점은 특구·개발구는 단지 접경지역일 뿐 아니라 해외의 주요 경제중심

지와 쉽게 연계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는 점이다. 접경지역이라 하더라도 배

후에 대규모 산업지구 및 소비도시가 없다면 입지여건이 훨씬 불리해진다. 반

면 접경지역이 아니더라도 주요 항구도시나 간선도로·철도 인근 도시는 개발

잠재력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경우 입지여건이 좋은 곳은 서울

에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축에 있거나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서부지역 주요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다른 곳보다 중국 및 남한의 경제중심지

와 연계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넷째, 북한의 특구·개발구는 주로 노동집약형 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

므로 노동력 공급여건 및 관련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개발도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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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개발구는 되도록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도

시가 아니라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외지 노동력을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숙소 건

설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사례들을 보면 대도시에 위치한 

특구·개발구에서도 노동력 관리의 편의를 위해 내부에 대규모 기숙사를 운영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노동자의 채용과 해고 및 일상적 노무관리 등 여러 면에

서 투자기업이 노동력 관리의 자율권을 갖도록 해야 투자기업을 더 쉽게 유치

할 수 있다. 

나. 외부의 지원방안

중국과 동남아의 특구·개발구 사업경험은 북한의 특구·개발구에 대한 외부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좋은 모델을 제공해준다. 

첫째, 일반적으로 특구·개발구 사업의 성패는 현지 인력(당사국 공무원, 관

리자, 기술자, 노동자 등)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역

량을 강화시키려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식전수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특구·개발구 사업에 외부 참여자(중

국, 남한 등의 정부와 기업)가 함께하는 국제 공동개발방식을 적용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외부 참여자들은 북한의 공무원, 경영·기술 인력, 생산인력

을 상대로 한 지식전수·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및 기술 지식을 체득한 현지 인력이 특구·

개발구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 특구와 개발구는 단지 해당 지구의 산업발전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개혁·개방 및 경제발전의 실험장이 되어야 하며, 이런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인력 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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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북한은 현재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로 인해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경제 특구·개발구에서 생

산된 제품의 판로가 크게 제약되어 있다고 하면 특구·개발구의 외자 유치가 원

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북한산 상품

에 대해 무역정책상의 특혜를 제공한다면 북한 특구·개발구 사업의 성공 가능

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중국과 남한은 현재 북한의 주요 수출시장이며, 북한의 대외관계가 정상화

된 후에도 계속 주요 수출시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경우 남북교역

은 민족 내부 교역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마련

되어 있다. 중국은 북한산 상품에 대해 무관세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2010년부터 실시 중인 저개발국 대상 특혜관세제도의 수혜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이 중국, 미국,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 체결한 FTA에서 역외가공지역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북한의 

특구·개발구가 이 조항의 실질적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교섭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구·개발구 사업을 일반적인 개발협력(개발원조 또는 개발지원)과 잘 

연계하면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특구·개발구는 단지 해당 지구 기반시

설만 개발해서는 사업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해당 지구와 해외를 연계하는 교

통인프라를 비롯한 주변 인프라까지 함께 개발해야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주변 인프라의 건설은 일반적인 공공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 

때 국제 개발협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동남아의 주요 경제 

특구·개발구도 이 지역의 대규모 국제 개발협력사업인 메콩강 유역 개발프로

그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메콩강 유역 개발프로그램 덕분에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가 크게 확충되어 특구·개발구의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었다. 북한의 경

우에도 특구·개발구 자체 사업만이 아니라 해외 연계 인프라까지 함께 개발해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한, 중국 및 기타 국제사회의 대규모 개발협력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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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개발사업의 추진주체 및 관리방식과 관련해 여러 가지 모델의 적용 가

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 독자

개발인가 국제 공동개발인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공영개발인가 민영개발

인가 하는 점이다. 즉 특구·개발구의 토지비용 및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

이다. 북한에서는 기업도 당국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독자개발방식을 택한다면 

곧 독자 공영개발이 되며, 이 경우에는 외부에서 지원·협력할 여지가 많지 않

다. 오늘날 북한이 처한 현실을 볼 때, 북한이 독자개발방식으로 특구·개발구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북한의 재정여건상 투자자금을 조달

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까지 독자개발의지를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공동개발의 경우 중국이나 남한 정부가 기반시설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공영개발방식과 중국·남한을 포함한 외국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민영개발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북한은 리스크가 큰 나라이므로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특

구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

워보이며, 따라서 공영개발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국제 공영개발방식

으로 대규모 특구사업이 진척되고 북한의 대외·대남 관계가 계속 개선된 상태

를 유지한다면, 소규모 개발구에서는 외국기업이 주도하는 민영개발방식도 가

능해질 것이다. 기반시설 투자자금을 주로 외부에서 제공한다 하더라도 북한 

영토 내 특구·개발구는 북한당국의 행정관리하에 들어가게 되므로 국제 공동

개발방식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중국·남한 정부나 외부의 개발사업자와 

북한당국 간 공동사업추진체계를 얼마나 원만하게 가동하느냐가 특구·개발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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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관련 역량 강화방안 

가.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인력 양성 지원 

1) 필요성

앞의 제3장에서 보았듯이 일반적으로 경제 특구·개발구 사업의 성패는 현지 

인력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특구·개

발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구·개발구의 설립 및 운영 과정을 안정적·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경제 특구·개발구에 관해서는 경험이나 지식의 측면에서 인적 역

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북한 스스로도 경제 특구·개

발구 관련 인적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인

적 자원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미흡한 상태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가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한

의 경제 특구·개발구 관련 인적 역량의 확충이라 할 수 있다. 

북한 관리 및 경영자, 기술자의 교육이 핵심이 되는 인적 자본 확충에 대해 

북한은 지금까지 외부세계와 협력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해왔으며, 현 상

황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외부세계의 요청뿐 아니라 북한 측의 요구

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기존 사업의 체계화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지원은 한국정부에서도 남북관계나 정부정책에 따라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서 변화가 있지만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경제교육사업을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지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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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업’으로 명명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한국정부에 의한 시장화 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당국의 거부감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지원은 간접적·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획재정부 등 한국정부는 직접 시장경제교육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제3국과

의 협력, 혹은 제3국의 북한 시장경제교육사업 지원 등의 형태로 북한 시장경

제교육사업을 추진해왔다.41)

예를 들면, 2000년대 후반에 중국에서 대련대, 동북재경대학, 상해 사회과

학원 등과 협력하여 북한 학자나 관료를 초청해서 교육이나 여수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스웨덴 등 유럽국가에서는 해당국 정부 지원으로 NGO

가 중심이 되어 북한 엘리트들을 초청하여 시장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우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시장화 교육

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한국정부에 의한 이러한 지원사업이 다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에 이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 시장경제교육은 외국 정부나 

단체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NGO들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국내 NGO들은 순수한 교육사업보다는 개발협력 사업

과 연계된 교육사업을 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과거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 및 훈련 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교육내용, 교육분야, 지원방식 등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국내 NGO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과 연계한 북한 

인력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들 NGO의 경험을 체계화하

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41) 2000년 이후 중국 등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한 북한 인력 교육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문경

연(2014), ｢북한 개발협력: 북한 국제경제 KSP와 삼각협력｣, 󰡔KDI북한경제리뷰󰡕, 11월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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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 경제개발구 관련 인력 양성 지원

북한은 아직까지 경제 특구·개발구 관련 지식이나 정보, 인식 등에서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매우 크다. 북한에서 경제 특구·개발구 관련 전문인력의 부족은 

중앙보다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

방의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작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경제 관련 주요 

관리인력들을 대상으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

은 지방 차원에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 자

세를 유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까지 국제사회를 통해서 제공되었던 북한의 경제 특구 및 시장경제 인

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은 주로 중앙의 부서들이나 특급기업소

와 같이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관에 집중되었던 바, 이를 지방에까지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지방의 경제관료와 기업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은 북한의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경제 특구·개발구 관련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인 검토사항이다. 북한의 개별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기 원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지역마다 산업적 특성이 다르

고 접경지역과의 접근성 등에 따른 개방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별

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한국기업의 해외사업장을 활용한 북한 인력 연수 및 교육 

앞에서 서술했듯이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북한 인력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북

한당국의 거부감이 여전하다. 반면 외국정부나 국내외 NGO, 그리고 한국기업

과의 접촉이나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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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한국기업으로서는 북한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의 핵심 인력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북한 경제관료의 사고방식도 파악하며, 북한의 경

제 및 산업 실태,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 사업장을 가진 한국기업을 통해 해외에서 북한 인력의 교육

을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 진

출한 한국기업의 해외사업장에서 생산기술, 금융기법, 경제 특구 개발방식 등

에 대해서 북한 관리나 기업 관계자 및 실무자, 기술자의 교육·훈련 사업을 진

행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금융기관의 해외법인을 

통해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환경이나 지원정책, 그리고 금융기

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이들 나라의 경제 특구에 입주한 한국

기업을 통해 경제 특구 개발을 위한 노하우도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을 활용한 경제 특구 및 시장경제 교육이라는 점에서 북한당국의 

거부감을 완화시키면서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한국기

업은 향후 북한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참여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 다수의 현지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한국기업 상공회의소나 KOTRA 등이 사업을 조직하는 방안도 검

토할 만하다. 

5) 단계별 추진방안

현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한국정부가 주도하여 공식적으로 북한 인력에 대

한 시장화 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간접적·비공식적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으로서는 남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분간

은 간접적·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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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현 가능성 및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 사업은 남북관계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북간의 신뢰

구축과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즉 초기에는 우회적· 비공개의 방식으로 접근하다가 점차 직접적·공개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현재 북한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관련 기관 및 단

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북

한 인력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다. 국제기구나 유럽 및 중국의 교육기관 및 단체들이 북한에 인재 양성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한

에 과거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전수할 의향이 있는 국제

사회의 주요 consultant list를 확보하고, 이들 중 우리가 북한에 전수하고 싶

은 경제 특구·개발구 관련 지식을 대신 전수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남북한의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 이를 기반으로 직접적이

고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 단

계에서는 한국이나 북한 현지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전문 협의체와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인적 

교류’의 촉진이라는 명분하에서 남북한 당국이 중심이 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례적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실행, 평가 및 개선 방

안 도출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6) 고려사항 

북한당국은 해외에서의 시장화 교육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지만, 한국정

부나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데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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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응을 의식해 외국정부나 해외 NGO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한국정부는 

단순한 자금제공자 역할에 그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초기에는 외국정부나 해

외 NGO의 역할이 불가피하다.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주의 및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한편 그동안 한국 측이 진행해왔던 프로그램들이 지속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측이 북한 측의 사전협의 없이 사업성과를 일방적으로 공개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북한 측에서는 우리에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사업을 꺼리게 된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절

한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비공개 약속은 지켜야 하며, 당분간 제

3국 기관·단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아울러 교육대상자 선발, 교육성과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

련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북측의 수요와 기준이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난관이 예상되지만 초기에는 북측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객

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

기구나 제3국의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회적·간접적

인 방식으로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특히 실행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렇게 제시된 개선방

안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부침,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 등 외부적 여건 변화로 인

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고려

되어야 한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추진 

체계와 재원 조달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를 위해 한국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복수의 관련 단체들로 컨소시엄

을 구성하고 제3국 기관·단체나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국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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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원기구를 조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

해서는 참여단체들이 일정 부분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한국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나. 한국의 해외투자 유치 및 특구 운영 경험·지식 전수  

북한은 아직 경제 특구의 운영경험, 그리고 특구 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

치경험이 풍부하지 않다. 물론 1990년대 초 경제난 발생 이후 라진·선봉, 개

성, 금강산, 황금평 등 몇 개의 경제 특구를 설립하고 최근에는 경제개발구를 

잇따라 설치하며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해외투자 

유치전략을 수립한 경험이 부족하다.  

반면 한국은 과거 수출자유지역(현재 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해 이미 다양한 

특구형태의 투자지역(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개발하고, 특구 개

발을 위해 다양한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을 수립·실행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특

히 한국은 이미 투자 유치전담기관인 Invest Korea42)를 두고 있으며, 상당 기

간 투자 유치전담기관을 운영해온 노하우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의 성공을 위해 경제 특구 설립·운

영, 경제 특구 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방식으

로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한국의 경험, 노하우를 북

한에 전수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의 경험부족 등을 한국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종전에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일련의 해외투자 유치활동의 모든 

42) Invest Korea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전문기관으로서, KOTRA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외국

인투자촉진법상의 공식적인 외국인투자유치기관이다. Invest Korea의 전신인 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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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공동으로 개발한 남북 당

국이 개성공단의 해외투자 유치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

요하며, 특히 장기적인 투자 유치전략을 실행할 투자 유치기구를 남북 공동으

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43)

즉 남북 양측의 개성공단 관리주체들이 공동출연 혹은 공동출자 방식으로 

단일의 개성공단 투자 유치전담기관(가칭 Invest Gaesung)을 출범시키는 방

안이다. 아울러 이러한 개성공단 투자 유치전담기관은 남북 양측의 해외투자 

유치 전문인력들로 구성하고, 예산도 공동으로 출연하여 전문적인 투자 유치전

략의 수립, 투자 유치활동의 전개, 투자 협상 및 실행의 지원과 투자 이후 애로

사항 해소 등 사후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비단 개성공단뿐 아니라 북한이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여타의 경제 특구·개발구 사업에도 원용될 수 있다. 

다. 경제 특구·개발구 내 남북합작기업 지원을 통한 북한기업 육성

이제까지 개성공단에는 남한의 단독투자기업만 입주했다. 일반적인 국제 직

접투자에서 투자 유치국이 특별한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외국기업은 합작투

자보다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합작투자는 기본적으로 동업관계이

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원만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경영상의 의사결정과정

도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기업이 해당 개도국의 내수시

장이 아니라 해외수출시장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합작의 이득도 별로 없다. 

반면 합작에 참여하는 투자 유치국 기업으로서는 합작기업을 선호할 가능성

이 높다. 외국파트너의 월등하게 우수한 경영 및 기술 역량을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43) KOTRA, 산업연구원(2013), 󰡔남북 협력지구 심화·확장 전략󰡕, pp. 27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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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외국인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합작투자도 기존 건물이나 공장부지를 활

용할 수 있고, 인력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등 장점도 적지 않다. 남측과 

북측이 합작을 한다고 하면 북측 파트너가 건물이나 공장부지, 인력 등을 제공

하고, 남측 기업이 자금, 설비, 기술, 그리고 마케팅을 책임지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북측 기업을 육성하거나 공장부지 등 북한기업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협력방법의 하나이다. 

게다가 기존 기업이든, 합작투자를 위해 새로 설립한 기업이든 합작에 참여한 

북한기업은 기술, 경영 노하우 등의 면에서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받는다. 중

국도 개혁·개방 시기에 국영기업들이 외국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함으로써 기

업실적을 개선하고 경영역량을 강화한 사례가 많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사업은 단순히 우리 기

업의 수익성 확보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대북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북한기업의 경영 및 기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사업에서 한국정부가 남북 합작사업을 특별히 장려하고 적극적으

로 지원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합작사업의 장려를 주요 정

책방향의 하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44)

물론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내 남북 합작기업 설립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즉 정치군사적 여건의 확보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기업이 북한과 합

작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로 북한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제도적 여건이 남북

당국의 합의에 의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기업이 북한에 안심하고 투자

할 수 있도록 투자보장협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수시방북과 상주를 

44) 이석기, 김석진, 정근주(2013), 󰡔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경제 특구, 경공업 및 

IT산업을 중심으로󰡕, pp. 118~119.



제4장  북한 경제 특구 · 개발구에 대한 한국의 지원방안 ∙ 97

포함한 통신, 통행, 통관 등 3통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당국의 합의에 의해 그러한 법·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우리 정부는 

남북 합작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우선 북한과 합작투자

기업을 설립하려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 소요자금을 지원하거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일부를 우리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우

리 중소기업이 지분투자를 할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국내 금융기관이 공

동투자 형식으로 지분의 일부를 인수하거나, 혹은 지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 합작기업 설립을 위

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자지분에 대해 보증이나 보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남북합작기업은 북한 영토에 설립되는 기업이

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

해야 한다. 따라서 가칭‘남북 합작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이 법률은 예컨대 한국 기업의 지분이 50%를 상회하면 한국 법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각종 자금지원과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지분이 50% 미만일 경우 해당 합작기업에 대

한 지원 가능 범위와 조건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45)

라. 경제 특구·개발구 내 북한 수출 기업·산업의 육성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관련 북한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하

나의 방법은 경제 특구·개발구 내 북한 수출기업·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즉 

앞에서 보았던, 남북합작기업뿐 아니라 순수 북한기업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

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가 북한기업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력 

교육훈련, 기술지원, 생산설비의 확충 및 시설 현대화,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종

45) 이석기, 김석진, 김계환(2009), 󰡔북한 수출산업 육성과 남북경협󰡕, pp. 210~211, 서울: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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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경우 업종을 제한

할 필요는 없지만 초기에는 섬유·의류·신발 등 경공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방안 또한 제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 관점에서보다

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개별 수출기업에 대한 현대화 지원 및 기술 지도, 경영 노하우 

전수를 추진하는 것이다. 사실 북한기업에 대해 단순한 설비 확충 또는  설비 

현대화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만으로 경영 역량을 키워주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하드웨어적인 지원과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

라서 북한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설비현대화, 기술지도, 경영 노하우 전

수 등을 함께 묶은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북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검토할 만하다. 북한에서 수출기

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보이는 기업에 대해 이들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과 수

출보험공사 등이 수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기업은 아직 수출능력이 충

분치 않으므로 초기에는 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수출역량

이 어느 정도 확보된 북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장기적

으로는 북한 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전담할 수출입은행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북한의 수출입은행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

술적 지원 및 자금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46)

나아가 북한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도 추진해야 한다.  북한

에는 독자적으로 수출상품을 기획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

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북한기업의 수출역

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수출경험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 수출 인큐베

이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초기에 북한기업이 자력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

46) 이석기, 김석진, 김계환(2009), 󰡔북한 수출산업 육성과 남북경협󰡕, pp. 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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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이 남한 및 외국 기업과 파트너관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기업이 독자적인 역

량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전략 수립이나 현대적 경영시스

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수출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들의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에는 KOTRA 

등 남측의 수출마케팅 관련 기관이 북한기업의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고, 시간이 

일정 정도 경과하면 북한 내 수출마케팅 지원기관이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47)

이상과 같이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지

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은 [표 4-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1.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관련 역량 강화방안 

구분 주요 내용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인력 양

성 지원 

- 주변국 정부, 국내외 NGO, 국제기구, 해외진출 한국기업 등과 협력 

- 초기에는 우회적·비공개의 방식으로 접근하다 점차 직접적·공개의 

방식으로 전환

한국의 해외투자 유치 및 특구 

운영 경험·지식 전수  

- 해외투자 유치 및 경제 특구 관련 지식 공유, 한국의 경험 전수

- 남북 공동으로 해외투자 유치기구 설립, 운영

경제 특구·개발구 내 남북합작

기업 지원을 통한 북한기업 육성

- 북한기업의 경영/기술 역량 제고가 목표

- 경제 특구·개발구 내 북한과 합작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 

- 남북 당국 간 합의에 의해 관련 법·제도적 여건의 구축이 필수적 

경제 특구·개발구 내 북한 수출

기업·산업의 육성 

-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섬유 등의 산업에 대해 경제 특구를 통한 

수출산업화 지원

- 북한기업에 대해 한국정부가 설비현대화뿐 아니라 기술/경영상의 

제반 지원, 나아가 금융지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프로그램을 

실시

자료: 저자 작성.

47) 이석기, 김석진, 정근주(2013), 󰡔북한의 산업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경제 특구, 경공업 및 

IT 산업을 중심으로󰡕. pp,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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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여건 개선방안 

가.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시장접근성 확대

제3장에서 보았듯이 북한 특구·개발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로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특구·개발구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요건의 하나이다. 즉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특구·개발구 개발여건을 개선시켜주는 것은 외부

세계가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다.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가 소기의 성

과를 거두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경제 특구·개발구에서 생산된 제

품의 판로가 크게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접근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가운데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이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

제 특구·개발구 외국인투자 유치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현재 의류 등 경공업 

제품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은 사실상 북한산 제품의 접근이 차단된 상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성의 개선은 결국 미국과 북한 간 정치적 관계의 개선을 통

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는 적지 않은 기간을 요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이를 토대로 한 정상교역관계

의 구축을 목표로 하되, 그 과정에서 예외적인 조치 등을 통하여 미국시장에 대

한 접근성을 확보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북한당국이 해야 할 일이지만, 한국 등 외부세계가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의 

성공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한국정부가 2000년대 들어 세계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하기 시작하면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자격획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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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이다. 즉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라 개성공

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개성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당국 수출 

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페루 등 여러 국가·지역들과 

FTA를 체결하면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자격을 획득, 개성공단 생산제품

에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를 끌어내었다. 반면 미국, EU, 터

키, 호주 등과의 FT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두었지만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한 뒤에 역외가공문제를 논

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역외가공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척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의 주력 수출국인 미국과의 FTA 협정의 경우,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

회가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개성공단 생산품이 한국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역

외가공지역은 아직 잠재성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

이 적지 않다.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충족조건을 살펴보면, 

① 한반도 비핵화 진전 ② 역외가공지역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③ 환경기

준, 근로 기준 및 관행, 임금관행, 경영관리관행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

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지역으로 인정받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입주기

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을 북한산이 아닌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한 

물품(한국산)으로 인정받아 수출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

극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48) 비단 개성공단뿐 아니라 현재 북한이 지정한 

여타의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해서도 향후 한국의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8) 정형곤 외(201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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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시장접근성을 비롯해 외국인투자 여건, 나아가 경제 특구·개발구의 성

패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완전히 해제되기까지 매우 많

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인센

티브 차원에서 제재의 일시적 중단 혹은 예외적 존재의 창출을 생각해볼 필요

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거 미국·요르단, 미국·이집트 사이에 있었던 QIZ 사례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49) QIZ(Qualifying Industrial Zone, ‘적격산

업단지’)란 관세 및 쿼터를 면제해주는 특별구역을 의미하는데 개도국이 경제

개발 초기에 도입하는 EPZ(Export Processing Zone)의 변형된 형태이다. 

EPZ는 수출대상국가에 관계없이 세제 등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반면 QIZ는 특

정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특혜를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다. 미국이 요르단

과 이집트에 제공한 특례조치가 유일한데 미·요르단 QIZ는 1998년 3월에, 

미·이집트 QIZ는 2004년 12월에 지정되었다. 요르단과 이집트의 QIZ에서 생

산된 제품은 특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이스라엘 FTA의 혜택을 

받아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될 수 있었다. 

물론 미국·요르단, 미국·이집트 간 QIZ를 한반도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원용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내에서 QIZ는 주로 개

성공단과의 연관성하에 거론된 바 있다. 특히 한국이 여러 나라와 체결한 FTA

에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는 것50)이다.

그러나 QIZ 사례를 북한기업이 중심이 되는 또는 남북 합작기업이 포함되는 

49) 이석기, 김석진, 정근주(2013), 󰡔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경제 특구, 경공업 

및 IT산업을 중심으로󰡕, pp. 164~165.

50) FTA에서는 동일 영토 내 생산된 제품만 원산지 인정을 해주는 게 원칙이다. 이에 비해 역외가공

지역은 해당 영토 밖이지만 FTA상 원산지 인정을 해주는 예외적 지역을 말한다. 과거 미국은 이

스라엘과의 FTA를 확대 적용해 예외적으로 이집트, 요르단 내 QIZ를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해

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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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구·개발구에 원용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

의 경제재건(경제개발)방향은 과거 남한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대외지향적 공

업화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초기에는 경제 특구·개발구에서 섬유, 전기·전자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런 방식

을 통해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면서 판로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마약, 위폐 등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지 않고, 또 지금처럼 광산물, 수산물 등 1차 산품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것이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는 동시에 북한을 ‘건전

하고 건강한’ 길로 이끄는 바람직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평화와 

경제를 교환하는 미국 외교방식의 하나이기도 한데, 북한에 이러한 조치들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북미 및 남북 관계가 개선될 필요는 있다.

나.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과 특구 개발의 결합 

1) 필요성 및 추진방향 

앞의 제3장에서 보았듯이 특구·개발구 사업을 일반적인 개발협력(개발원조 

또는 개발지원)과 잘 연계하면 특구·개발구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것 또한 특구·개발구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세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다.  

개성공단도 어떻게 보면 개발협력과 특구 개발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경

제 특구인 개성공단을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하면서(즉 민영개발과 공영

개발의 병행) 경제 특구와 해외(남한)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즉 경의선 철도·

도로는 한국정부의 재원으로, 즉 개발협력방식으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물론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한국정부의 재원이 과도하게 투입되었다는 비판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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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개성공단 모델은 향후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 

시 적용 가능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물론 앞에서 강조했듯이 유일한 모

델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생각해보면 앞으로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를 개발할 때 경제 특구·개발구

와 해외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는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사업자가 단독으로 

건설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한국정부를 비롯해 중국 등 주

변국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협력방식을 통해 교통인프라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교통인프라와 연계되는 해당 경제 특구·

개발구는 개발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2) 특구와 해외 연계 교통인프라 

이러한 교통인프라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

된 것은 남북한 및 북중러 접경지역의 교통인프라이다.51) 이미 이들 지역은 일

정 부분 기존에 인프라가 개발되어 있거나 인프라 개발이 진행 또는 개발을 위

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남북 간에는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남한

과 개성공단 간에는 전력망, 통신망도 연결되어 있다. 북중 간에는 신압록강대

교(단동∼신의주)가 완공되었고, 라진∼원정리 도로 현대화도 마무리되었으

며, 라진항 항만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북러 간에는 라진∼하산 철도 현대화가 

완료되었고, 라진항 항만개발 또한 진행 중이다. 아울러 북중 간에 훈춘∼라진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라진∼원정리 및 라진∼청진, 라진∼두만강 간 

고속도로 건설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남북중을 연결하는 신의주∼평양∼개

성 고속도로 건설, 철도 현대화, 고속전철 건설은 꽤 오래전부터 북중 간 혹은 

남북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한 및 북중러 접경지역 다음으로 교통인프라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 곳

51) 이상준, 김경술, 김영훈(2012),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pp. 21~22,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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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서부와 동부의 항만도시이다. 서부의 경우 핵심 도시인 해주, 남포, 신

의주를 중심으로 항만시설, 배후 도로 및 철도망 등 인프라의 개발이 추진될 필

요가 있다. 동부의 경우 핵심 도시인 원산, 함흥, 청진, 라선을 중심으로 인프라

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52)

이러한 교통인프라의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각국, 특히 한국과 중국의 공

적자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물론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도 고

려대상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대상에 따라서는 공적

자금뿐 아니라 민간자본의 참여도 가능하겠지만 큰 틀로 보아서는 각국의 공적

자금을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러한 교통인프라도 개발의 경제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경우 어떤 경

제 특구·개발구와 연계되느냐 하는 것도 해당 교통인프라의 경제성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3) AIIB와 북한 인프라

한편 이러한 교통인프라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53) 한국이 영구이사국 지

위를 획득하면서 창립회원국으로 참여54)한 가운데 2016년 1월 16일 공식 출

범한 AIIB는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교통, 에너지, 통신 등과 같은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구이다. 

AIIB의 운영방식은 여타 국제금융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개별 인프라 프

로젝트에 투자하기 이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에 착수하는 식이다. 개별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재원 조발 방식

52) 위의 책, pp. 21~24.

53) 북한 인프라 개발과 AIIB 자금지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컨대 박용석(2015), ｢AIIB 출범에 따른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의 파급효과｣, 󰡔건설동향브리핑󰡕, 제505호(4. 6); 남성욱(2015), ｢AIIB의 인

프라 투자와 북한: 중국 주도 금융지원으로 개혁·개방 기대｣, 󰡔통일시대󰡕, 5월호 참고.

54) 한국의 지분율은 전체 57개 회원국 가운데 5위(3.81%)이다. 연합뉴스(2016.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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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러 가지인데 AIIB가 직접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AIIB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할 수도 있다. 

AIIB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핵심적 역할

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의 인프

라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몽고, 극동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역시 AIIB의 관심 밖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이 동북

3성에 건설 중인 창지투(창춘·투먼·지린) 개발 선도구의 동해출로(東海出路) 

확보를 위해서도 북한을 AIIB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고 이는 일대일로의 완성

을 의미할 것이다.

북한은 비공개적으로 중국 측에 AIIB 가입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중국 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상환능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북한은 이에 필

요한 경제·금융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공개한 적이 없다. 따라서 북한의 AIIB 

가입은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AIIB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AIIB 이사회 국가들의 동의를 얻으

면 비회원국 자격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의 

경우에도 총회의 승인을 거쳐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등 비회원국에 개발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55)

북한의 경우 IBRD, ADB 등 일반 국제금융기구와 AIIB는 상황이 다소 상이

하다. 일반 국제금융기구는 미국의 강한 영향력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AIIB는 중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북미관계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자신의 경제통계를 

AIIB에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필

55) 박용석(2015), ｢AIIB 출범에 따른 북한 인프라 개발 사업의 파급효과｣,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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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결국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북한이 AIIB의 자금지원을 받기 어렵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로 미

루어보아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야만 

북한이 AIIB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북한 특구·개발구 개발

한반도 주변국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많은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협력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를 개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북한 핵협상이 타결되어 북한

의 대외관계가 정상화 국면에 들어서는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서 장기적 관점에

서 고려할 만한 방안이다.

과거 한국의 경우에 세계은행이 주도하여 1966년에 ‘대(對)한국 경제협의

체’(International Economic Consultative Organization for Republic 

of Korea; IECOK)가 결성된 사례가 있다. 이 협의체는 한국에 대한 양자간 

및 다자간 원조를 조정, 주선하는 기능을 수행한 바 있다.56)

또한 1990년대 KEDO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 간 ‘제네바 합의’ 이후 한국, 미국, 일본이 중심이 되고  

EU, 기타 선진국 등 다수의 국가들도 참여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구성했다. 

KEDO 사업은 2002년 북핵 2차 위기 이후 결국 중단되고 말았지만 북한 개발

을 위한 국제협력의 좋은 선례가 되었다는 의미도 있다. 

향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에 북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기구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 기구는 IECOK

나 KEDO보다 사업범위가 확대된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구가 구성

56) 이상준, 김원배(2007), 󰡔한반도 기발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I)󰡕, pp.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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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북한 특구·개발구 개발 사업도 충분히 추진해 볼 만하다. 제3장에서 언

급한 메콩강 유역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국 정부 외에 ADB(아시아개발은

행)가 적극 참여하여 투자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개발 프로그램의 사무국 역할

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기구가 북한에

서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공동 지도기관 및 관리기관을 조직

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57)

이런 국제협력기구는 농업·환경, 보건의료, 교육, 전력, 수송 인프라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북한 개발을 위해 활동할 수 있으며,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을 

다른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경제 특구·개발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국제협력기구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국

면에 접어들어야만 설립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논외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서 이러한 국제

 표 4-2.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여건 개선방안

구분 주요 내용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시장 접근성 확대  

- 한국정부가 세계 주요국과 FTA 체결과정에서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를 역

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의 예외적 존재로서 인

정받는 방안 강구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과 

특구 개발의 결합 

- 개발사업자가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를 개발하면서 특구 주변 인프라를 주

변국 정부와 함께 개발협력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 

- 남북한 및 북중러 접경지역의 교통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고려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북한 특구·개발구 개발

-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국제협력기구를 신설,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를 개

발하는 방안

- 1990년대 KEDO보다 사업범위가 확대된 가칭 북한 개발지원그룹 또는 한

반도 개발기구

자료: 저자 작성.

57) 이석기, 김석진, 정근주(2013), 󰡔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경제 특구, 경공업 

및 IT산업을 중심으로󰡕, pp.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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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방안을 상정하고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58)

이상과 같이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은 [표 4-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참여 촉진방안 

가. 대북 투자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정부

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의 대표적인 것은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 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물론 북한당국이 외

국인투자 유치 관련 법률 또는 개별 경제 특구·개발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나름

대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겠지만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기업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법·제도가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노

력이 필수적이다. 

즉 한국정부는 북한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투자자산 보호

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

사분쟁 해결의 공정성과 신속성, 법적 구속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사분쟁 해

결절차 합의서의 내용과 조건을 보다 세분화, 명문화, 국제화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경영외적인 비상상황

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관련 제도도 국내적으로 정비·개선될 필

요가 있다. 

58) 이석기, 김석진, 정근주(2013), 󰡔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경제 특구, 경공업 

및 IT산업을 중심으로󰡕, pp.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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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북한당국의 수용, 송금제한, 당국간 합의 파기 등으로 인하

여 영업불능,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경제협력사업보험(통

칭 경협보험)제도 등을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보

상한도액 △부보율 △대위권 보장각서 △보험약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와 기업 간에 커다란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5.24조치, 개성공단 일시 폐

쇄 등의 사건으로 인한 피해보상문제를 놓고 정부와 기업 간에 갈등이 빚어지

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재원 확충이 필수적이지

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나. 지방 경제개발구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지원 

1) 의의 

북한은 경제개발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자원동원능력이 크게 제한되어 있

어 지방정부의 역량에 의한 경제개발도 요청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다수의 지방 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지방을 통한 경제개발에 보다 적극

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운영에서 기업의 재량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재량권도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

에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개혁·개방이 기존의 경제관

리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이 남북관계의 부침에 상

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이 아닌 지방 차원에서의 협력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또한 사업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북한은 지방산업공장에 대해 중앙공업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어 

외부자본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개혁·개방 촉진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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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 주어진 자율권의 많은 부분이 계획의 영역을 벗어나서 기업들이 자체

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중앙의 대규모 

기업보다는 지방의 소규모 기업들이 외국인투자가와 협력사업을 진행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을 통한 경쟁과 효율성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당국이 지방산업공장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

에서 외국인투자가를 통한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협력, 나아가 외부세계와의 협력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매

우 클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앙의 대규모 기업보다는 절차가 단순하고 실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큰 지방의 

소규모 기업들과의 경제협력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의 경제개발구는 

북한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북한의 투자환경이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성공시

키기 위해 보다 파격적인 혜택을 포함한 개방조치를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지방 경제개발구에 대해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

하면서 북한의 개방정책이 보다 확대·심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북한의 지방 경제개발구 사업이 성공할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방 경제개발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적절한 역할을 모색하고 우리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단계별 추진방안

북한의 지방 경제개발구 관련 정책 방향이 불투명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초

기 단계에는 간접적이고 소규모의 투자를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자

본과의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지방 경제개발구에 진출해, 위험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가공이나 단순 설비·장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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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북한에 진출해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공기업을 통해 한국기업 전용단

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되, 당분간은 논의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초기 단계에 우리 정부는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서비스

를 통해 북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제도적 틀이 구축되고 공단 조성을 통해 기반시설이 최소한의 

수준을 충족시키는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면 북한 내에서 개혁·개방 촉진효과

가 큰 품목이나 업종을 선택해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 합작기업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소규모 한국기업 전용단지를 건설해 한국기업이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편의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의 경제개발구 조성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진출업종의 다양화

와 투자규모의 대형화를 타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불확실성이 상존한

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국 등 외국자본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려사항 

하지만 북한, 특히 지방의 투자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

에 다양한 어려움이 상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북한당국으로서는 우리 기

업들의 선도적 투자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어야 구체적인 진전이 가능하다. 

북한의 지방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지방 관료 및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기구가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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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각 지방마다 처해 있는 지리생태적·산업구조적 특성이 상이하고, 기

반시설 및 자원의 보유상황에서 편차가 크며, 인구 수 및 인력 구성에서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지방의 여건에 적합한 협력방식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신뢰

가능한 사업파트너를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

과 산업기반시설의 열악성, 그리고 기업관리자들의 시장경제적 의식 부족, 경

영역량 미흡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사업파트너를 고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

다. 개별 기업에 맡겨두면 필연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한

국정부 차원에서 사업파트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증해주는 서비스를 체계

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 북한 특구·개발구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59) 

1)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활성화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기업에 대해 한국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대표적인 것은 금융지원이다. 이는 중소기

업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사실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미약하고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

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의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해주어 금융기관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

증기금 등에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

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59) 북한 특구·개발구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 관한 이 절의 서술은 IBK경제연

구소 조봉현 박사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201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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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으로 나뉜다. 특례보증은 특별한 경우에 특정 대

상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예컨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고용창출 특례보증, 

시설자금 특례보증, 1인 창조기업 및 사회적 기업 특례보증, 청년창업 특례보

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메르스 피해 우려 중소기업(관광업계) 특례보증 

등과 같이 자연재해 발생을 비롯해 일시적 불가항력적 경영여건 악화와 같은 

특별한 시기에 실시되는 특례보증제도도 있다. 

그런데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는 이러한 신용보증제도는 먼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이다. 금융기관들이 이들에 대해 보증서 발급을 기피함에 따

라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보증서에 의한 대출비중이 극히 낮았다. 이른바 ‘역차

별’ 현상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요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기획재정부가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진출 기업 전용

의, 나아가 남북경협사업 목적의 별도의 재원을 출연하는 것이다. 즉 신용보증

기금의 기금계정에 별도의 돈을 집어넣는 것이다. 이 경우 출연금의 12배까지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컨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한다고 하면 1,200억 원

의 신규 보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신규 출연에 대한 재정당국의 부담을 무시

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방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으로는 한 기금이 다른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아니면 기재부에서 남북협력기

금에 출연하는 재원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 출연으로 돌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남북협력기금 자체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굳이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남북경협사업 목적의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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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한국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남북

경협기업을 대상으로 1년에 일정 규모의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충분한 협의를 비롯

해 한국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혹은 한국정부가 국가정책 차원

에서 결단을 내리면 된다. 

이렇듯 각각의 방안 모두 장단점이 존재한다.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2) 경제 특구·개발구 내 투자자산의 담보가치 인정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즉 공장건물을 짓고 기계설비를 들여놓으면 대개 

70%까지 담보로 인정되고 따라서 기업은 그만큼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

라서 기업은 대개 투자소요금액의 30%만 스스로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이 공장이 북한 땅에 있다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은행들은 한국

기업들이 북한 현지에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는 담보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은행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은행으로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북한 현지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담보권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은행이 담보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경

제 특구·개발구 투자자산에 대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개성공단에도 처음에는 설비투자기업에 대한 담보대출이 불가능했다. 그러

다가 한국정부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2007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개성공단에 설비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담보대출을 제

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국내은행들은 개성공단 현지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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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대해 주담보가 아니라 ‘첨담보’로 취급,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즉 개성공

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의 한국 내 투자자산을 정식 담보물로 잡고, 이에 추가

적으로 개성공단 내 투자자산을 보완적 담보로 잡아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에 한국기

업이 투자한 공장건물에 대해 한국의 금융기관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이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의 경우, 공장을 한국기업 상호간

에 매매할 수는 있으나 한국의 금융기관이 공장을 처분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경제 특구 내 투자자산의 약 50%를 공식 주담보로 인정

하고, 나머지는 여타의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등에 의한 대출을 실시해, 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 제공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이들 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시 ‘북한 공인기관의 현

지 투자자산 담보 인정서’를 징구하고, 북한당국과 협의해서 현지 기성고를 확

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60)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경제 특구·개발구 진출 한국기업의 M&A 지원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M&A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이는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입과 탈퇴(퇴출)을 원활하게 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진입기업과 퇴출기업 양측에 메리트가 있는 제도이다. 즉 경제 특구·개

발구에서 퇴출하기를 원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자금의 회수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퇴출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신규 투자에 대한 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더욱이 사

60) 중소기업진흥공단(2007), 󰡔중소기업 남북경협, 이렇게 해야 활성화된다󰡕, p. 57, 서울: 중소기업진흥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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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진입가능하고, 나아가 기존 기업으

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M&A 제도는 아직 개성공단에서도 실시된 바 없다. 현재 개성공단에

서는 국내기업들끼리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겨받고 정부승인을 득하는 수준

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당국이 우리 기업에 대해 자율

성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로서도 M&A에 따른 관련 제도를 신설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자금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다자간/국제 협력을 통한 북한 특구·개발구 참여 지원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은 이미 오

래전부터 논의되어왔다. 그중 가장 유망한 방법은 남북중 3각 협력이다. 북한

과 중국은 이미 라진·선봉과 황금평·위화도 등 2개 접경지역 공동특구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다. 하지만 북중 공동특구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

며,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계획 

중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얼마든지 특구를 확대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및 북한의 대외관계가 크게 개선될 경우에는 북중 

공동특구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여 국제협력특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현재 진행 중인 2개 북중 특구 중에서 일반 제조업 공단의 입지로는 라진·선봉

보다는 신의주지역이 유망하다. 신의주지역은 서부지역 경협벨트로 연결되는 위

치에 있어 남한 및 중국 경제와 연계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황금평·위화도라는 제한된 지역만 특구로 지정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의주시 및 그 주변지역을 대규모 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해볼 만하다.

한편 라진·선봉은 입지여건상 일반공단으로서의 잠재력은 크지 않지만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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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성 및 헤이룽장성, 그리고 극동러시아지방의 출해루트가 될 수 있어 중계수

송 및 무역 기지로서 유망하며, 관광업 등의 발전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다. 또 

라진·선봉 지역에서는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남북중러 4각 협력 또는 남북러 3

각 협력사업을 추진해볼 수도 있다.

최근에는 라진·선봉 특구 내 남북러 수산가공단지 설치에 최우선순위를 두

어야 한다는 주장61)도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은 수산자원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 경제수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입어료를 지급하고 명태쿼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

와 관련, 러시아는 자국의 수산가공업 육성을 위해 한국 측에 대해 극동러시아

지역 내 수산가공분야의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가공업은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소 비싼 러시아 극

동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런데 북한지역에서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편 북러 양국은 수산협정에 따라 협력하고 있지만 상대국 영해에서 서로 

약정한 조업쿼터마저 다 사용하지 못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여건하에서 북러 간 협력만으로는 러시아 측이 원하는 수산

산업 육성은 쉽지 않아보인다. 

따라서 남북러가 협력한다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산가공업 육성은 실현가

능성을 높일 수 있다. 즉 러시아가 수산물을 공급하고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

며 한국이 자본과 가공기술을 투입한다면, 현재 중국 영토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산가공업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라진·선봉 특구에 수산가공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라진·선봉은 저렴한 노동력이 확보가능한 북한 영토라는 점이 큰 장점이지만 이

밖에도 지리적 면에서 강점이 있다. 라진·선봉은 부산이나 중국, 일본보다 훨씬 

61)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김학기, 김석환(2014),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과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 관점에서󰡕, 세종: 산업연구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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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거리에서 러시아산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한국, 일본, 중국 등 수산

물 소비시장까지의 수송거리도 짧다는 메리트가 있으며, 수산물 하역 측면에서

도 포화상태인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보다 유리하다. 게다가 라진·선봉 특구의 수

산가공단지 조성은 중소기업 수준의 투자로도 가능한 사업이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러 삼각협력의 최우선 시범사업으로서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한중 FTA 체결로 인해 라진·선봉 등 북중 접경지역의 북한 경제 특구

에서 남북중 삼각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2015년 6

월 1일 한중 양국은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여기서 양국은 개성공

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하여 향후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 생산품목에 

대해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역외가공위원회 설치

에도 합의해 앞으로 라진·선봉을 비롯해 북한의 다른 경제 특구에 대해서도 역

외가공지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향후 라진·선봉과 같이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북한 경제 특구에 

한국기업이 진출해 상품을 가공하고, 동북3성지역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무관세

로 중국 전역에 수출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62)이 제

기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원자재 물자 조달 및 근로자 

공급이 수월하고 △한국이나 중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하며 △역외가공지역(북중 

접경지역 북한 경제 특구)에서 완제품 생산지역까지 거리가 짧아 반출입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중국 접경지역 안에 위치한 한국 다국적기업이므로 중국 현

지 고용, 투자,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협력사업은 북한의 수출산업 개발과 남북기업의 연계뿐만 아니라 북중경

협과 남북경협도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남북중 또는 남북러 협력사업과 같은 다자간 협력을 통한 특구 개발 에

서도 남북협력과 같은 양자간 협력을 통한 특구 개발과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

62) 최남석(2015), ｢한중 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동북3성을 중심으로｣, 󰡔KERI Brief󰡕.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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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영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외국기업 주도의 민영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의 경우, 현재의 여건에 비추어볼 때 각국 정부가 

개입되지 않는 순수 민영개발은 어렵다. 따라서 공영개발 또는 반민반관 개발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현실적이다. 

그렇다면 특구사업을 추진할 공동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특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도기관, 관리기관, 개발사업자 등 3개의 층으로 구성된 

위계적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각 층의 기관마다 남북중 

또는 남북러 등 해당 정부와 기업을 공동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특구사업

을 총괄지도할 지도기관은 참여국 정부의 고위급 대표로 이루어지는 국제 공동

조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메콩강 유역 개발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6개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정상회담 및 장관급 회담을 개최해 개발프로그램을 논의하

고 있고, 상설기관으로 정부간 조정위원회 및 산하의 분야별 실무그룹을 운영

하고 있다. 남북중 또는 남북러 국제협력특구사업이 성사될 경우에도 이와 유

사한 정부간 공동 지도기관 및 관리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3)

각국이 개발사업자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단일 개발

사업자가 특구사업 전체를 총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구를 여러 지역으로 분

할하여 여러 개발사업자가 지역별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 

특구의 지도기관 및 관리기관이 전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

다. 또 개발사업자를 참여국의 여러 기업들이 공동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64) 이런 실무적 문제들은 각국 정부간에 사업의 

공동추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 당시 여건에 맞춰 결정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참여 촉진을 위해 한국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은 [표 4-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63) 이석기, 김석진, 정근주(2013), 󰡔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경제 특구, 경공업 

및 IT산업을 중심으로󰡕, pp. 119~121.

64) 위의 책,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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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참여 촉진방안

구분 주요 내용

대북 투자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북한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기업의 안정적인 대북 투자 및 경영 활동

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 투자자산 보호, 상사분쟁 해결 등이 대표적 

지방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지원 

- 초기에는 간접적이고 소규모의 투자를 위주로 접근. 예컨대 중국자본과 

동반진출 모색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한국정부가 간접적 지원

- 한국기업 전용공단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

북한 특구·개발구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진출 추진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

증제도 신설 방안

-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내 투자자산의 담보가치 인정을 위한 국내의 법

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M&A 지원을 위한 새로

운 제도 도입 검토

다자간/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특구·개발구 참여 지원 

- 남북중, 남북러 3각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이 북한 특구·개발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 한중 FTA 체결로 인해 라진·선봉 등 북중 접경지역 북한 경제 특구에서 

남북중 삼각협력의 여건 개선을 적극 활용 필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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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를 보는 시각과 접근방식 

가.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의 다양성

김정은이 집권하기 전만 해도 북한의 경제 특구는 남북한이 개발·운영하는 

대규모 공단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특구, 그리고 북중 경제 특구인 라진·선

봉 및 황금평 경제 특구가 전부였다. 북중 간의 라진·선봉 및 황금평 경제 특구

의 개발방식은 개성공단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다소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강산관광특구는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는 제조업 공단과 달리 현대

아산이라는 단일기업이 특구에 투자하고 운영하며, 한국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정도가 개성공단에 비해 약하다는 점 등이 차이가 있지만, 정부간 대규모 협력

사업이라는 큰 틀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신의주 특수경제지대와 20개의 경제개발

구, 그리고 경제 특구·개발구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 관광지대의 개발계획을 발

표함에 따라 현재 북한에는 성격이 다른 여러 형태의 경제 특구·개발구 혹은 그 

계획이 존재한다. 우선 대규모 경제 특구로는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계획이 

합의된 개성공단, 라진·선봉 및 황금평 경제 특구 등이 있다. 이들은 제조업을 

기본으로 하는 공업단지의 성격이 강하며, 정부간 협력사업을 통하여 개발되었

거나 개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따라

서 개발방식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신의주 국제경제지대65)도 대규모 경제 특구

(계획)의 하나이다.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도 제조업이 기반이 될 것으로 추정되

고 있으며, 그 규모를 고려할 때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서 개

성공단이나 라진·선봉, 황금평 경제 특구와 같은 성격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원산관광지대와 기존의 금강산관광특구

65) 신의주는 2013년에 특수경제지대로 선포되었으나 2014년에 국제경제지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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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합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도 중앙급 특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

한이 2015년 4월 발표한 무봉국제관광특구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와 비

슷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대규모 경제 특구와 대비되는 것으로 (좁은 의미의)경

제개발구가 있다. 북한은 압록강경제개발구를 비롯한 13개의 경제개발구를 발

표하였으며, 이어 2014년에는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등 6개의 경제개발구를 추

가하였고, 2015년 10월에 다시 함경북도 경원경제개발구를 추가하였다. 이로

서 경제개발구는 20개가 되었는데, 이 중 압록강경제개발구를 비롯한 17개는 

지방정부가 관할한다는 점에서 지방경제개발구로, 그리고 은정첨단기술개발

구, 진도수출가공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는 중앙정부가 관할한다는 점에서 중

앙급 경제개발구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지방정부의 미약한 

권한을 고려한다면 관할권에 따른 분류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다는 그 규모나 개발방식, 그리고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개의 경제개발구는 동일한 범주로 파악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북

한은 경제개발구법에서 경제개발구를 수출가공구(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

출가공구, 진도수출가공구), 공업개발구(위원공업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 현

동공업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북청농업개발구, 어랑농업개발

구, 숙천농업개발구, 강령국제록색시범구), 관광개발구(온성섬관광개발구, 신

평관광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경제개발구(청진경제개발구, 혜산경제개발

구, 만포경제개발구, 압록강경제개발구, 경원경제개발구, 은정첨단기술개발

구)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수출가공구와 농업개발구, 그리고 관광개

발구가 투자 규모나 유치하는 기업의 성격, 그리고 개발방식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경제개발구의 다양화는 남북협력방식의 선택

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다만 실제 각 경제개발구의 개발계획

을 보면 수출가공구와 공업개발구, 그리고 경제개발구가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으며, 경제개발구 중에는 압록강경제개발구나 만포경제개발구처럼 농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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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에 치우친 경제개발구도 있고, 청진경제개발구처럼 공업에 치우친 경제개

발구도 있다. 따라서 경제개발구의 명칭은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같은 관광특구 중에서도 20개 경제개발구 중의 관광개발구와 원산·금

강산 및 무봉 국제관광특구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원산·금

강산 및 무봉 국제관광특구는 중앙급 특구의 성격을 지니며, 국가적 차원에서 

인프라 건설 등 개발이 진행 중이다. 반면 온성성관광개발구 등은 지방급 경제

개발구로서 중앙의 자금투입보다는 외국자본과의 협력을 통한 개발이 기대되

고 있다. 이러다보니 이들 관광특구는 지리적 중복과 통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산 국제관광개발구와 금강산관광특구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두 지대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로 통합되었으며, 원산 권역인 신평관광

개발구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개발지대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기

도 한다.66) 이외에도 신의주 국제경제지대가 본격 개발되면 인접한 압록강경

제개발구는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방식의 필요성

1) 개성공단 모델의 장단점

개성공단이나 개성공단 모델을 기본으로 하는 라진·선봉 및 황금평 경제 특

구만 존재할 때와 달리 현실적으로 규모나 성격이 상이한 여러 형태의 경제 특

구·개발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이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개성공단 개발 방식

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주지하다시피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중앙정부 및 공공부문이 핵심 주체가 되

어 개발 및 운영되고 있다. 남북한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기본법인 개성공업

지구법과 하위규정을 협의하여 제정하였으며, 이후에도 협의하여 공단을 운영

66) Andray Abrahamini(2015), “The ABCs of North Korea’s SEZs.” 번역 남진욱(2015), ｢북한 경

제개발구의 ABC｣, 󰡔KDI 북한경제리뷰󰡕, 2월호,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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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67) 이와 함께 북한당국은 토지이용권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공급하

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프라 건설 등 공업지구의 실질적인 개발에는 거의 아

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상적인 관리는 형식적으로는 북한법인이

지만 남한 측 인사가 주가 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결

국 개성공단의 실질적인 개발과 운영은 남측 정부와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남한정부 및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등을 매개로 한 공공부문의 적극

적인 개입이 개성공단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할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앞

으로도 당분간 북한정부가 대규모 경제 특구를 주도적으로 개발할 역량을 갖추

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면,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방식으로서 ‘개성공

단 모델’은 향후에도 분명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개성공단 모델을 모든 경제 특구·개발구에 적용하는 것은 몇 가지 문

제가 있다. 

첫째, ‘우리 민족끼리 사업’으로서의 개성공단 협력사업의 성격 약화다. 개

성공단이 처음 지정되고, 개발되던 당시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 다른 

대외협력사업과는 차별되는 민족끼리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였으며, 남

한 역시 이러한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사업을 진행시켰다. 남북한 양

측이 개성공단의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함에 따라 대외개방을 위한 북한의 법·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이라는 대규모 공업

지구가 남한 정부 및 공공부문 주도로 개발되고, 남한기업만 입주하여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의 인정이 개성공단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

해서 운영되는 것을 저해한 측면도 분명 있지만, 동시에 북한의 여타 지역에서

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공단이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게 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개성공단의 이러한 ‘우리 민족끼리 사업’으로서의 특수성은 최근 크게 

67) 개성공단의 법적인 관할권은 북한의 중앙경제 특구지도총국에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항

은 남북한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해왔다. 그런데 최근 중앙경제 특구지도총국이 그 법적 관할권

을 내세워 남북한 합의라는 틀을 무시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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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되고 있다. 남한 측에서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 측

은 자국 영토 내에 입지한 개성공단에 대해서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그렇지

만 앞으로는 개성공단과 같은 규모의 경제 특구 개발은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향후에 정부간 협력사업으로서 대규모 

경제 특구 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방식으

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남한 측의 배타적인 진출권 확보 등이 쉽지는 않을 

수 있다. 남북한만의 협력사업으로서의 경제 특구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며, 출

발부터 국제적인 협력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 개성공단과 같은 규모

의 경제 특구의 개발은 핵문제 등 북한 측의 상당한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추

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현재의 남북한 정치·군사적 관계하에서 정부간 협력사업으로서의 개

성공단 모델의 한계이다. 주지하다시피 개성공단 사업은 출발은 현대라는 민간

기업과 북한의 협력사업이었으나 실질적인 사업진행과정에서 정부간 협력사

업으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담당하고, 인프라 개발 등에 

공적자금인 남북협력기금을 매개로 공공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개발 이

후의 운영에서도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 모델은 필연적으로 남북

한 정부간 정치·군사적 관계, 나아가서 이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북

한의 대외관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다. 우선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관계가 악화되면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에서부

터 입출경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개성공단과 무관한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에 따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를 철

수시키고, 남한이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잠정폐쇄한 사태는 정치·군사적 관계

가 개성공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한 간의 관계 변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개성공단 및 입주기업

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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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철수와 공단의 잠정폐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개성공단은 문제가 없

지는 않았지만 개발과 운영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성공단 자체

가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도 하지만, 남북한의 정치·군사

적인 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개성공단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문제는 향후에도 남북한 간의 안정적인 정치·군사적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어쩌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가 예외적인 시기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협력

사업에 남한의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은 불안정성을 내

포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역으로 개성공단 모델에서는 어떠한 이유

에든 공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남북한 간의 정치관계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남한 국민들에게 개성공단은 단순히 경제협력사업이 아닌, 

공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성공단에서 북한 측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며, 이는 남한 정부 및 정치

권에 일정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협력사업이어야 할 개성공단 

사업이 지나치게 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됨에 따라 경제성의 원칙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개성공단은 실패해

서는 안 되는 사업이 되었으며, 이는 개발과 운영의 측면에서 시장경제원칙의 

일관된 적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셋째, 남한 측이 인프라 개발과 운영을 주도하는 개성공단 모델은 경제 특

구·개발구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북한 측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

법은 아니다. 남한 측의 경제적 동기만을 고려한다면 개성공단 모델이 효과적

일 수 있지만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에 대한 지원의 핵심이 특구 및 개발

구의 개발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면, 개성공단 모델에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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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적인 경제 특구 ․ 개발구 협력방식의 모색 필요성

개성공단 모델이 장점과 함께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면, 개성공단 모델 이외

의 대안적인 협력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 특구 중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북

한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이 추구된 20여 년 동안 개성공단 모델 이외의 경제 

특구 개발방식이 추진되거나 모색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라진·선

봉 자유무역지대 계획은 북한당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전제로 하여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의 개발을 구상한 것으로 보이며, 남포공단의 경우 북한 측이 일

차적으로 공단을 개발하고, 남북한기업이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공단을 운영하

였다. 그리고 1차 신의주경제 특구 구상은 외국자본가에게 행정권까지 맡기면

서 신의주를 홍콩과 유사한 특별행정구로 개발하려는 구상이었다. 그리고 최근 

원산관광특구의 경우 북한 측이 자력으로 수송망(갈마공항)과 핵심 관광인프

라(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투자 유치 및 관광객 모집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나 남포공단 방식과 유사

한 점이 있다. 물론 북중 경제 특구인 라진·선봉과 황금평 경제 특구는 개성공

단 모델이 업그레이드되어 적용되고 있다. 

둘째,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다양한 방식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 정부나 기업에 개발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개성공단 모델

도 가능하지만 북한기업 및 기관과 외국기업의 합영을 통한 개발방식도 주요한 

개발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경제개발구 개발방식으로는 합영 개

발회사의 설립방식이 주된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다양한 경제 특구·개발구는 그 자체로 다양화된 협력방식을 요구한다. 

국제적인 개발이 불가피한 대규모 경제 특구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제개발구는 차별화된 협력방식이 필요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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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광지대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개발구 내에서도 수출가

공구와 농업개발구는 협력 주체와 방식 등에서 차별화가 요구될 수 있다. 이 모

든 차이점을 무시하고 ‘제2의 개성공단’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

이지 않다. 특히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작은 경제개발구를 작은 개성공단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개성공단 모델을 통하여 ‘제2의 개성공단’으로 

지방 경제개발구의 개발이 추진될 경우 우선 북한 핵문제의 상당한 진전 등 전

제조건이 형성될 때까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지방 경

제개발구에서 협력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간 최소한의 신뢰회복 등 

전제조건의 형성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개입과 공적자금의 투입이 최소화된다

면 그 전제조건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투자규

모가 작은 지방 경제개발구에서의 협력을 통하여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경제 특구에서의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

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방식을 채택할 경우 지방 경제개발구에서의 협력

은 상대적으로 큰 실패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패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

로 추진하려면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혹은 공적자금 등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성공가능성을 높여야 할 텐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방 경제개발구

에서의 협력은 실패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것인데, 

정부와 공적자금이 주된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 모델로 추진될 경우 사업의 실

패는 남북한 간에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 남북경협

에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의 규모나 실패의 가능성까지 고려

할 경우 ‘제2의 개성공단’이 아닌 ‘제2의 남포공단’이 바람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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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특구·개발구 특성에 따른 남북협력방안

가. 대규모 경제 특구에서의 남북협력방안68)

1) 개성공단 및 북중 경제 특구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모든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다.69) 여기에서는 남북한 협력을 통한 

대규모 경제 특구의 개발 및 운영 방식으로서 개성공단 모델의 업그레이드라는 

관점에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도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

며, 2단계 이후의 개발 방식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북한당국이 논의조차 하

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노동력 조달이나 인접 지역으로의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이미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개성공단에만 국한한 2단계 이

후의 개발방안 검토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단계 이후 개성공단

의 개발 규모나 방식은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전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남북

한 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 내에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70)

가) 남북한 협의에 의한 개성공단 운영원칙의 회복

개성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남북한 협의를 통한 개성공단 운영’과 개

성공단의 국제화 및 이와 연결된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주권적 지위의 인정

68)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경제 특구나 북한이 개발계획을 밝힌 특구 및 경제개발구만을 대상으로 개

발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남북한 협력을 통한 대규모 경제 특구의 공동개발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평양이나 남포지역에 대규모 경제 특구를 남북한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존의 개성공단과 

평양·남포 공단을 연결하는 남북경협벨트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개성~평양·남
포 남북경협 벨트’ 구상에 대해서는 이석기, 김석진, 정근주(2013), 󰡔북한 산업발전 잠재력과 남북

한 협력과제󰡕, pp. 264~278 참고.

69) 개성공단의 평가와 향후 개발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KOTRA, 산업연구원(2013), 󰡔남북 협

력지구 심화·확장 전략󰡕 참고. 

70) 개성공단 이외의 경제 특구·개발구에서의 남북한 협력이 당분간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동

되고 있는 개성공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이외의 경제 특구·개발구에서의 남북한 협력

이 논의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개성공단의 2단계로의 확장 역시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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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절하게 결합시키는 방안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협의를 

통한 개성공단 운영’은 개성공단의 제도 구축 및 원활한 운영에 큰 기여를 하였

지만 최근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개성공단에 대한 의사결정권

한이 북한의 중앙경제 특구지도총국에 귀속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하에서는 총

국의 일방적인 개입가능성은 상존한다. 개성공단의 잠재적 폐쇄 이후 이 문제

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고, 다소 번거롭더라도 남북공동위원회를 

개성공단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

의사결정기구에서 노동규정이나 최저 임금규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

의를 통하여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정상화를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즉 점차 

의미가 약화되어가는 특수성을 보편적인 제도로 대체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보편성의 확충에는 개성공단과 공단 외부의 경제적 관계 확대도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계획을 통하여 경제개발구와 개발구 외부

의 경제적 관계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장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진경제

개발구와 흥남공업구의 개발계획에서 이들 개발구의 장점으로 개발구 인접지

역에 입지해 있는 제철소나 화학기업과의 연계가능성을 들고 있다. 개성공단이 

민족간의 특수한 사업이 아니라 북한의 여러 경제 특구·개발구와 같은 성격의 

경제 특구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개성공단과 개성공단 외부지역의 경제적 거래

를 차단할 이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5.24조치의 해제 등을 전제로 경제 특구

와 특구 외부의 생산관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과 

평양 등 외부지역의 생산적 연계가 강화되면 개성공단이 경쟁력의 강화될 뿐만 

아니라 경제 특구로서 개성공단의 북한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강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과 공단 외부의 경제적 관계가 강화된다면, 지방개발구 

개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남포와우도수출가공구

나 진도수출가공구가 개성공단과 생산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될 수 있다면 이들 

경제개발구의 개발잠재력은 보다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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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 참여 및 국제화를 통한 개성공단 모델의 업그레이드 

현재 공단의 운영문제가 아니라 1단계 완료를 포함한 추가적인 개발이 추진

될 경우에는 개성공단 모델의 정부 주도 및 남북협력기금을 매개로 한 공공부

문의 인프라 개발이라는 성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

용하여 민간 및 금융 자본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인프라 개발 등에서 남북협

력기금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인프라 개발에 남북협력 기금을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인프라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부분적

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협력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등 

외국자본의 참여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한 및  외국 자본과 남북한 정부가 

참여하는 개발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추가적인 개발을 주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제한적이더라도 북한에도 추가적인 개발에 참여하도

록 함으로써 개성공단을 통하여 개발역량을 확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방식이 실현된다면 개성공단 국제화 및 정상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간화 및 국제화를 통한 개성공단 모델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중 경제 특구인 라진·선봉 및 황금평 경제 특구도 업그레이드된 개성공단 

모델을 통하여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들 북중 경제 특구는 이미 북중 

정부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남한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환

시켜나가려고 하기보다는 남한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2)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구상이 발표되지 않아서 북한이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개발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대규

모 중앙급 특구로 개발할 것이며, 개성공단과 달리 제조업에 국한된 특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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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종합적인 경제 특구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차 신의주경제 특구 구상인 신의주 특수행정구 구상과의 유사성 여부를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신의주를 홍콩이나 마카오와 유사한 특별행정구로  개

발한다는 구상을 입안하고, 관련된 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할 주체로서 

중국 사업가인 양빈을 신의주 특별행정구역 장관으로 임명하기까지 하였다. 이 

구상이 중국정부가 양빈을 체포함으로써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북한은 아직 이 

구상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았다. 신의주 특별행정구 구상이 비록 양빈이

라는 사업가에 의해서 구체화되기는 하였지만 국경지대인 신의주를 국제적인 

특구로 개발시킨다는 비전은 계속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2013년에 

신의주를 특수경제지대로 지정하였고, 이를 다시 국제경제지대로 개칭한 것은 

신의주를 단순히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제조업 지구가 아니라 독자적인 제도를 

갖춘 국제적이며, 종합적인 경제 특구로 개발하려는 비전을 북한 정책 입안자

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틀 구축

이러한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구상은 당분간 실현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개방 구상 중 가장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그러

나 아직 구체적인 개발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구상을 구체

화시키는 것 자체가 북한의 경제 특구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의주지역의 개발방향은 단순한 하나의 경제 특구 개발방향에 그치지 

않고, 북한 경제 전반의 개혁·개방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을 외부에 개

방된 국제경제지대나 당초 구상인 독자적인 법 및 행정권이 부여되는 특별행정

구로 개발할 경우 그것이 북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외국자본의 

유치와 그에 따른 생산효과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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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를 진정한 국제경제지대로 개발하도록 설득해나가는 것은 매우 큰 의미

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현 단계에서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와 관련된 남북협력의 주안점

은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구조를 구축하

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는 출발에서부터 국제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그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지대의 개발계획 및 실행전략의 

도출 역시 국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의주 국제경제

지대를 포함한 북한, 나아가서 동북아지역의 개발전략을 연구할 국제적인 교육 

및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과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이 교육 및 연구 네트워크를 통하여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나아가서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북한의 인력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여건이 형성되면 관련 대학과 연구소를 신의주나 라진·선봉 지역에 설립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국경지대 특수경제지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소규모 자유경제지대로 

출발 모색

북한이 한때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으

며, 또한 이 지역을 ‘국제경제지대’로 명명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 

역시 신의주지역을 국경지대의 자유도시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장은 신의주에 대규모 자본이 투자될 가능성은 크

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자유도시로의 개발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 지역을 우선 소규모 자유경제지대로 개발하는 방안은 모

색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여타 지역에 비해 남북한 및 중국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가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시장

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을 북한기업 및 잠재적인 

북한기업가가 남한 및 중국기업과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가장 적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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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소

프트웨어와 같은 분야에서 집중적인 국제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압록강대교 등 북중 간의 교통인프라가 최근 확충되고 있

고, 부족한 인프라도 조만간 확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도시기반을 활

용할 경우 인프라 개발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초기에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나 설비 투자가 요구되

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같이 국가

나 공공부문이 주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민간기업이나 지자체 등이  북한 및 

중국과 같이 개발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 종합적인 자유경제지대를 목표로 개성공단 모델을 토대로 국제적인 개발 

북한에서 대규모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면 신의주의 자

유경제도시로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부문이 상당한 역할을 하

는 개성공단 모델의 일정한 적용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신의주의 특성상 남

북한만의 협력을 통한 특구의 개발은 현실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남

북중의 3각 협력사업으로 한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신의주 개발

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국가가 남한이나 중국 이외에 많지는 않을 것이지만, 

신의주를 국제경제지대로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실질적인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발단계에서부터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

이다. 

대규모 경제 특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 

기능이 중심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상업, 금

융, 관광, 교육 등 종합적인 경제 특구로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경지대의 

자유경제지대라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개발도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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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중 정부의 지원을 배경으로 신의주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초기 자본의 상당 부문은 남한과 중국의 공

공부문이 출자할 필요가 있겠지만, 민간자본 및 국제금융기구나 AIIB 등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정부간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

은 제어할 필요가 있다.  

나. 경제개발구에서의 남북협력방안

대규모 경제 특구는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투자규모가 매우 크고, 관련된 제

도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상이 매우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이 독자

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

도적인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 모델이 기본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

로 규모가 작은 경제개발구에서도 개성공단 방식만이 적합한 것은 아니다. 경

제개발구의 특성에 맞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협력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농업개발구 1: 개발협력과 경제개발구 개발의 결합 

농업개발구는 첨단농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개발이라는 측면에

서 관광이나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구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무엇보다 개

발구 내외에서 개발협력의 필요성이 다른 개발구보다 크며, 이를 통한 접근가

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농촌지역은 여타 지역

에 비해 더 낙후되어 있어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협력의 필요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 반면 관광이나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구에 비해 요구되는 설비투자규모

도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NGO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

요할 수 있다. 즉 지자체와 NGO, 그리고 민간기업의 적절한 협업을 통하여 접

근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에는 NGO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소규모 인프라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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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인프라 개발과 민간기업의 진출을 도모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은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하여 NGO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협력사업

을 지원하되, 수익을 위한 민간기업의 농업부문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과 지원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농업개발구 역시 인프라 개발요구

가 없지는 않겠지만 요구되는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인프라 개발을 담당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남북한이 협력하는 농업개발구는 우선 남측으로부터의 접

근이 용이해야 한다. 초기의 개발협력, 그리고 이후의 농업개발구 개발을 위한 

물자와 사람의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측으로부터의 수송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농업개발구, 특히 첨단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개

발구는 시장확보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규모 수요처와 

인접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농업개발구는 강령국제녹색시

범구와 숙천농업개발구를 들 수 있다. 강령국제녹색시범구는 남한지역과 상대

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개성공단을 생산된 농산물의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는 점 등이 장점이다. 숙천농업개발구는 북한이 강력하게 개발하려고 하는 지

역이라는 점,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평양이라는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새롭게 발달하고 있는 근교, 고급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 농업개발구 2(북중 국경지대 경제개발구): 남북중 3각 협력사업

북중 국경지대의 농업개발구, 혹은 농업부문을 주요 개발부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경제개발구에서는 남북중 3각 협력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북중 국경지대의 경제개발구는 중국 측 자본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중

국의 자본투자가 쉽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면, 남측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

써 개발구의 개발가능성을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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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의 자본참여를 통한 3각 협력방식이 용이한 부문의 하나가 농업부문이

다. 즉 기존의 농업지역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중국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위탁영농형태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1차 가공하여 가공된 제품을 

중국이나 한국에 공급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중국 측의 농산물 가공제품

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중국에 인접한 북한 경제개발구에서 생

산된 농산물이나 1차 가공 식품의 수요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남측의 참여는 경제개발구의 전반적인 인프라 개발보다는 위탁영농을 위한 자

본과 기술의 공급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협력할 경우 국가나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개입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NGO나 농업·식품가공 부문 기업이 

협력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측은 농산물 유통부문이나 1차 가공부문

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진·하산프로젝트와 같이 남북중 3각 협력

사업으로 인정되어 5.24조치의 적용이 유예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방식은 중국을 일차적인 시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도시 시

장에 인접한 농업개발구나 농업을 주요 개발부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경제개발

구가 적합할 것이다. 북중 국경지대에 농업개발구는 없지만 북중 국경지대에 

설치된 압록강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그리고 혜산경제개발구가 농업을 

주요 개발부문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 방식의 협력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경제개발구는 아니지만 북중 국경지대의 대도시와 인접해 이는 라진·선봉

이나 신의주 등 대규모 경제 특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3) 제조업 중심 개발구, 특히 수출가공구: 남포공단 모델, 혹은 남포공단 

+지자체

현재 북한의 재정사정을 고려할 때 규모가 작은 제조업 중심의 지방개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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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북측이 필요한 인프라 개발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당북간 북

한의 경제개발구에 해외자본의 본격적인 진출이 쉽지 않을 것임을 감안할 때, 

남북한 협력은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을 위한 주요한 자금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같이 정부 및 공공부문이 전면에 나서는 것만이 선택가

능한 대안은 아닐 것이다. 물론 필요한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개성공단 방

식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방개발구는 투자자금의 규모가 작지

만, 동시에 개성공단보다 위험과 불확실성이 더 큰 사업이다. 지방개발구라는 

것이 중앙급 대규모 특구에 비해 개발방식이나 외부자본의 참여방식 등에서 유

연성이 높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북측으로서는 국가적인 영향력이 상

대적으로 작아 사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쉽게 포기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

다. 남포공단과 개성공단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작으면서 불확실성은 더 큰 지방개발구에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한의 중앙정부와 공공부문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민간기업이 주도하도록 하거나, 민간기업만으로는 사업성

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가능한 대안은 남포공단 모델이다. 이는 정부나 공공부문의 직접적

인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북측의 기관·기업과 남한의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경

제개발구를 개발 및 운영하는 방식이다. 북측이 토지이용권을 출자하고, 남측

이 자본을 출자하여 합작 개발회사를 설립하고 경제개발구의 인프라를 개발하

는 방식인데, 경제개발구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북한이 경제개발구의 기본

적인 개발방식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방식의 장점으로는 민간 주도 경협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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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적 부침에 영향을 적게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역으로 사업의 실패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상

대적으로 적어 비교적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

다. 다만 북측의 자금공급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민간이 자본을 조달

해야 하는데,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시장

에서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점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

성이 있다. 

과거 남포공단의 대우와 같이 단일기업이 추진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협

동조합이나 업종별 협동조합 등 기업단체가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한 번에 전면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개발할 경우 2∼3

개의 업종별 협동단체가 단체로 입주하면 충분한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업종별 협동단체가 주도하고,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나 중소기업청 등에서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지원은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특혜적 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방식을 통한 협력은 인프라 개발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핵심이 되는 경제개발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상대

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평양 시내에 설치된 은정첨단기술개발구나 평양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용이한 송림수출가공구 등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남포공단 모델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자본이 경제개발구 인프라 개

발을 위한 투자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북한 측 기관과 남

측의 지자체가 합작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개발구의 인프라 개발을 담당하고, 

민간기업이 설비 투자와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개발회사에는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북한 남포시가 합작으로 와우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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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발구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경제개발구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이

다. 경제개발구의 인프라 개발은 개발회사의 자체 자금으로 하거나, 경기도의 

신용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이때 남북

협력기금이 보증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 방식의 장점으로는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치적 문

제를 어느 정도 우회하면서도, 민간만으로는 조달하기 어려운 개발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중앙정부 등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투자행

위가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 경제개발구 진출과 관련한 

지자체 차원의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자체

별로 상대적으로 인접하거나 협력가능성이 높은 경제개발구에서 협력함으로

써 중복진출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평양시의 은

정첨단기술개발구나 송림수출가공구를, 경기도는 남포 와우도나 진도 수출가

공구를, 그리고 강원도는 현동공업개발구에서 북측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정 경제개발구에서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남포공단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개발구에서 적용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남한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의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 진도수출가공구, 

송림수출가공구, 청남수출가공구 등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산·

금강산관광지대와 인접해 있으며, 경원선 연결 등을 통하여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는 현동공업개발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공공부문의 하나인 지자체가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남북한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측의 경제개발구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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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즉 북측이 경제개발구의 개발을 직접 담당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

원하는 방안이다. 자금의 상환은 경제개발구가 개발되어 기업이 진출하면 노동

자 임금 등으로 회수하거나 경제개발구 이외 지역에서의 지하자원 개발 등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금지원과 함께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련한 

인력양성, 노하우의 전수, 관련 제도의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북

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및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방식은 북한이 경제개발구의 개발 및 운영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가능하

다면 경제개발구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구 개발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현재의 남북관계나 북한의 대외관계하에서는 불가능하며, 

설사 핵문제 등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 공급 자체가 가능하게 되더라도 북한이 

이를 성실하게 상환할 것인가 하는 점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 방식은 중단기

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인 것으로 판단

된다. 

4) 기술중심개발구: 테크노파크(techno park)를 통한 협력

북한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개발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며, 김정

은 집권 이후에 이러한 경향은 어떤 면에서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제

조업이 아닌 기술집약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구는 현실적으로 대

도시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경제개발구로 발표한 평양 

은정첨단개발구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은정첨단개발구는 평양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인프라 개발

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적을 수 있다. 또한 평양의 대학, 연구소 등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최근 북한의 시장화가 빠르게 진전

됨에 따라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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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어떤 면에서는 장려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이 기본적으

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는 경제개발구의 하나로서 은정첨단기술

개발구를 설치한 것은 이 기술 및 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새로

운 기술 도입의 토대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평양이 또한 북한 내에서 가장 구

매력이 강하며, 특히 새로운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가 큰 지역임을 고려하면, 이 

지역에 설치된 은정첨단개발구는 기술의 상업화를 주된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한으로서도 기술집약적인 업종의 남북한 협력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영역

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바람직한 협력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지역 기술집약적인 업종에서의 

집약적인 협력방식 중 하나로서 테크노파크를 통한 협력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다. 

테크노파크는 기술개발 및 창업을 위한 인프라를 공급함으로써 기술집약적

인 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주로 도시지역에 설치되고 있다. 대도시 지역에서

의 테크노파크를 통한 남북한 협력은 대규모의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지 않으

며, 투자규모도 크지 않아 비교적 쉽게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 등 대부

분의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있어 개발 및 운영 노하우

도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첨단개발구라는 형태로 남북한이 협력하게 되면, 첨

단장비를 북측에 공급해야 할 수 있는데,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장비나 설비는 크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테크노파크를 건설하는 형태로 협력을 진행하되, 우선은 핵심 장비

보다는 연구나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건물과 설비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자

금지원, 교육, 노하우 전수, 남북한 기업의 연결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식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평양시와 협의

하여 ‘(가칭)남북한 기술개발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은정첨단지구 내 기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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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남북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투

자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기술집약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심이 되기 때

문에 단기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관계와 북한의 대외관

계가 어느 정도 개선된 이후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71)

테크노파크형 협력은 인력과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평양 등 대도시에서 가

능하기 때문에 우선 은정첨단기술개발구에서 추진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남

포, 함흥, 청진, 신의주 등으로 확산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 관광 특구·개발구에서의 남북협력방안

북한은 관광을 주요한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다수의 관광 특구·개

발구를 설치하였다. 원산·금강산 관광지대와 무봉국제관광특구는 중앙급 경제 

특구에 해당되며, 온성섬관광개발구 등은 지방급 경제개발구에 해당된다. 이

밖에 북중 국경지대에 설치된 압록강경제개발구나 혜산경제개발구 등도 관광

을 주요한 개발부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관광부문의 협력과 관련하여서는 북한 원산관광특구의 개발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자체의 자금으로 갈마공항 등 수송인프라와 마식령스키장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외부자본의 참여와 관광객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원산관광지대의 개발은 초기 라진·선봉자유무

역지대의 개발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다. 북한은 이후 원산지역을 금강산과 연

계시켜 원산·금강산관광지대로 개편시켰다. 

개성공단 모델을 통하여 원산·금강산 지대를 전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 스스로 이와는 다른 방식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산지역은 이미 현대아산이 투자하여 상당한 인프라를 확보

71)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평양에서의 소규모 공단을 통한 협력에 대해서는 이석기, 김석진, 정근주

(2013), 󰡔북한 산업발전 잠재력과 남북한 협력과제󰡕, pp. 273~27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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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원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에 대한 협력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이 관광특구가 가장 취약한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을 개선시킴으로

써 관광특구의 개발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관광특구에 

대한 주요 수요처가 될 남한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원선의 연결사업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전되면, 금강산선의 연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송망 연결사업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남북한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남북협력기금 등을 매개로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인프라 개발이 아닌 관광특구 내 호텔이나 식당 등에 대한 투자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측도 이러한 방식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간 협력을 통한 경제 특구·개발구의 외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 특

구·개발구의 개발잠재력 확충이라는 방식의 지원은 관광부문이 아니라 제조업 

등 여타의 경제 특구·개발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평양·남

포를 중심으로 서해안지역에 많은 경제개발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정부간 협력

을 통하여 이 지역의 철도·도로 및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이 지역에 입

지한 경제개발구의 개발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관광 특구·개발구 내외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과 함께 관광콘텐츠 개발

을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 즉 북한지역의 원산·금강산 지역과 설악·속초 지역

을 연결하는 동해안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관광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협력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라진·선봉∼원산∼금강산∼속초·설악산∼부산

∼제주도를 연계하는 더 큰 관광벨트 구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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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단계별 지원방안 

앞의 제4장에서 제시한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방안

을 요약하면 [표 6-1]과 같다. 이 방안은 크게 보아 △경제 특구·개발구와 관련

된 북한의 역량 강화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의 여건 개선 △북한 경제 특구·

개발구에 대한 외부세계(기업, NGO, 각국 정부, 국제기구)의 참여 촉진 등 3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표 6-1.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범주별 지원방안 

범주 주요 내용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역량 강화

- 북한 인력 양성 지원

- 한국의 해외투자 유치 및 경제 특구 경험·지식 전수

- 경제 특구 내 남북합작기업 지원을 통한 북한기업 육성

- 경제 특구 내 북한 수출 기업·산업의 육성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여건 개선

-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시장접근성 확대 

-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과 특구 개발의 결합

-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북한 특구 개발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참여 촉진 

- 대북 투자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지방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지원

- 특구·개발구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다자간/국제 협력을 통한 북한 특구·개발구 참여 지원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앞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정

부의 지원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단계적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양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과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그리고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원과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을 구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4장의 서술내용을 토

대로 [표 6-1]를 재정리하면 [표 6-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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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단기/중기/장기의 구분은 시간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단계의 개념, 

특히 남북관계의 상황과 같이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의 여건에 따른 구분이다. 

즉 단기란 남북관계가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이 유지되거나 소폭 개선되는 데 

그치는 단계이고, 중기란 남북관계가 상당히 또는 대폭 개선되는 단계이다. 장

기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서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단계이다.

 표 6-2.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단계별 지원방안 

단기 중기 장기

양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원

- 경제 특구 관련 지식 공유

- 한국의 해외투자 유치 및

경제 특구 운영경험 전수

- 경제 특구·개발구 인력 양

성 지원(직접적, 공개적)

- 경제 특구 지식공유 확대

- 남북공동으로 해외투자 

유치기구 설립, 운영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

- 대북 투자의 법적·제도

적 장치 마련 

- 특구·개발구 진출 한국

중소기업 금융지원

- 남북합작기업 지원을 통

한 북한기업 육성

- 특구·개발구 진출 한국

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진출업종의 다양화와 투

자규모 대형화 추진

- 남북합작기업 지원을 통

한 북한기업 육성 확대

- 특구·개발구 내 북한 수

출기업·산업 육성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원

- 경제 특구·개발구 인력 

양성 지원(교육훈련연수, 

주변국 정부, 국내외NGO, 

해외진출 국내기업 등과 

협력: 우회적, 비공개적)

-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

팅사업

- 경제 특구·개발구 인력 

양성 지원(공개적)

- 역외가공지역 및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시장접근성 확대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노력 확대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

-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에 중국자본과 동반진출 

모색(소규모 투자)

- 남북중, 남북러 협력 통

해 한국기업의 북한 특

구·개발구 개발 참여

- 개발협력을 통한 특구·

개발구 주변 인프라 개발 

(특구·개발구 개발과 결합)

- 남북중, 남북러 협력 통

해 한국기업의 북한 특

구·개발구 참여 확대

- 신설 국제협력기구를 통

한 북한 특구 개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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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에 나타나 있듯이 단기에서의 지원방안은 양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과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양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은 비상업적 베이스에서의 지원만 있는데 이는 북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 특구 관련 지식의 공유 △한국의 해외투자 유치 및 경제 특구 운영경험

의 전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가운데 비

상업적 베이스의 지원은 북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변국 정부 및 해외 NGO, 

해외진출 국내기업 등과 협력해 우회적, 비공개적으로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

구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와 공동컨설팅사업을 하는 방안 등이 포함

된다.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가운데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은 한국기

업이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중국자본과 소규모로 동반진출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기에서의 지원방안 역시 양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과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중기에서 양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가운데 비상업적 베

이스의 지원은 단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역량 강화가 주된 목표이다. 다

만 이 단계에서는 단기와는 달리 한국정부가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인력 양

성을 직접적, 공개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단기에서 실시했던  경제 특구 관련 

지식공유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공동으로 해외투자 유

치기구를 설립, 운영한다. 양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가운데 상업적 베이스와 결

합된 지원으로는 △대북 투자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 특구·개발구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남북합작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북한기업 육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중기에서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가운데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원으로는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인력 양성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으며, 북한

의 특구·개발구 여건을 개선시켜주기 위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특구·개발구 생산제품의 시장접근성을 높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

다.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가운데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방안으로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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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북한 특구·개발구 참여를 촉진하는 것 

△개발협력을 통해 특구·개발구 주변 인프라를 개발하고 이를 특구·개발구 개

발과 결합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장기에서의 지원방안은 양자적 관계를 통한 지원의 경우, 비상업적 베이스

의 지원보다는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이 주종을 이룬다. 특구·개발구 진

출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진출업종의 다양화와 투자규모의 대형화

를 추진하고, 북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남북합작기업 지원을 통한 북한기업 육

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는 특구·개발구 내 북한 수출 기업·

산업의 직접적인 육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에서의 지원방안 가운데 다자적 관계를 통한 지원의 경우, 비상업적 베

이스에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이

다. 아울러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에서는 중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북

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북한 특구·개발구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새로운 국제협력기구를 만들어 북한의 경제 특구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과제의 단계 구분은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다. 각 단계는 

남북관계, 북한의 대외관계 상황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북한당국의 의지, 한국

정부의 전략에 따라 단계별 정책과제는 변화할 수도 있다. 

2.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유형별 남북협력방안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의 특성에 맞추어서 남북협력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

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제도구축이나 자금조달을 비롯한 북

한의 경제 특구 개발이 크게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정부가 주도하고, 

공공자금을 기반으로 공공부문이 참여하여 특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개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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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방식은 현 시점에서 작동가능하며, 어느 정도 검증된 특구 개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개성공단의 추가개발이나 북중 경제 특구, 그리고 신의주 국

제경제지대 등 대규모 경제 특구는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매

우 크고, 정부간 협상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개성공단 모델이 우선적으로 고

려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우리 민족끼리 사업’이라는 특수성이 강조되던 

개성공단 건설 초기와 달리 남북한 양측에서 민족사업으로서의 특수성보다 보

편성이 더 강조되고 있어 남북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비록 제한적일 수밖에 

없더라도 북한 측이 특구의 개발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인프라 개발 등에서도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정부 

주도의 성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의 경우 개성공단과 같은 제조업 기지가 아니라 국제적

인 종합경제 특구, 혹은 자유도시로의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때 비록 

실패했지만 북한이 야심적으로 시도한 양빈을 장관으로 하는 특별행정구역 구

상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나 

미국 등 관련국이 포함되는 국제적인 연구 및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의

주 국제경제지대의 개발 모델 및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후 국경지대의 

자유경제지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소규모 자유경제지대를 우선 건설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제적인 개발을 통하여 대규모 종합경제 특구, 혹은 자유도시로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다. 북중 경제 특구는 이미 개성공단 방식을 토대로 북중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계획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남한 정부나 공공부문이 주도

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민간기업의 진출을 통하여 남북중 3각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개발구의 경우 개성공단 모델 이외의 대안

적인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공적자금을 매개로 공공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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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는 방식이 효과적일이기는 하지만 많은 전제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정부 주도성은 필연적으로 남북한 정부 간의 정치·군사적 관계가 경제협력사

업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시킨다. 협력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전제조건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 이후에도 정치·군사적 관계의 변동이 이미 투자가 진

행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남북

한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남북한 정부 간의 정치·군사

적 관계는 안정과 불안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 주

도나 공적자금에 크게 의존하는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협력사업의 

추진은 현실적이지 않다.

한편 북한이 20개에 달하는 경제개발구를 발표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경제개발구를 통한 협력가능성은 확대되고 있다. 물론 북한

의 이러한 정책이 바로 낙후된 인프라 등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의 걸림돌을 제

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제 특구·개발구를 통한 남북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대규모 경제 특구와 중소규모의 경제개발

구, 그리고 관광특구 등 다양한 경제 특구·개발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경제개

발구의 경우에도 농업, 수출가공, 공업, 종합적인 경제개발구 등 성격이 다양하

며, 지역도 남북한 접경지역, 북중 접경지대, 그리고 동서해안 등 다양하다. 따

라서 경제 특구·개발구의 규모, 성격이나 지역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이 요

구된다. 그리고 협력의 주체도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

자치단체, NGO, 그리고 기업단체나 업종별 협동단체, 그리고 개별 기업 등 다

양한 주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 모델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경제 특구와 달

리 경제개발구나 관광특구 등에서는 대안적인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

안적인 모델로는 북측과 남한기업이 개발회사를 만들어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남포공단 모델, 그리고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남포공단+

지자체 모델, 지자체와 NGO가 주도하는 개발협력과 경제개발구 협력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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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 북중 접경지대에서 남북한 3각협력을 통하여 농업을 중심으로 소규

모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 북한 대도시에 테크노파크를 건설하여 기술집약적인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협력을 하는 방식, 정부간 협력을 통하여 경제 특구·개발

구 외부의 인프라를 개선시켜 특구·개발구의 개발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어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이 더 요구

되는 농업개발구에서는 개발협력과 민간투자를 통한 경제개발구 개발을 연계

시키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방식은 대북 투자를 불허하는 

5.24조치가 해제되기 전이라도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하여 사업을 우선

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한으로부터 접근성이 좋고 개성공단

을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령국제녹색시범구나 평양을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숙천농업개발구 등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중 

접경지대의 경우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위탁영농을 위한 기술 및 자본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산된 농산물을 중국이나 남한으로 직

접 판매할 수도 있고, 중국에서 일차 가공 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 

방식은 전면적인 인프라 개발 부담이 없고, 투자규모도 작아서 단기적으로 추

진해볼 가능성이 있다. 5.24조치의 예외가 허용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도 있

을 것이다. 농업이 주요 개발부문으로 설정되어 있는 북중 접경지대의 압록강

경제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나 중국의 도시와 인접해 있는 

라진·선봉이나 신의주 지역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구의 경우 인프라 개발을 누가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도시 지역에 인접한 공업개발구, 특히 수출가공구의 경우 개별 민간

기업이나 기업단체가 북측의 기관, 기업과 합작으로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경제

개발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안(남포공단 모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평양 인근이나 평양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송림수출가공구나 은정첨단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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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구 등에서 이러한 방식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기업만으로 

인프라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기관, 기업과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개발하고, 민간기업이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 진도수출가공구, 송림수출가공구, 현동공업

개발구 등에서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공적자금

의 투입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 중심 경제개발구에서의 협력은 중기 과

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 진전 등을 전제로 북한의 개발주체에 

직접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술집약적인 업종을 중심이 되는 경제개발구의 경우 테크노파크를 통

한 협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인프라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평양 시내

에 설치된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내에 서울시 등 지자체가 평양시와 협력하에 테

크노파크를 건설하고, 이를 북한 기술의 상업화,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

술인력을 활용하는 남북협력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전

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북한에 첨단설비와 기술을 반출하는 것이 통제된

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북한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 및 기술인력의 

상업화를 통한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 특구·개발구에서의 협력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정부나 

공공부문은 특구·개발구 외부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특구·개발

구의 개발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방식의 협력도 가능하다. 이 방식은 특히 관광

특구에 대해서 적합한데, 정부간 협력사업을 통하여 남한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협력사업과 민간에 의한 관광특구 내 호텔 등에의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다. 관광특구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구가 밀집해 있는 서해안지역에도 남한

이나 개성공단과의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수송망 확충이나 에너지 공급능력 확

충을 위한 협력을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 경제개발구의 개

발잠재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북한

의 경제 특구·개발구 유형별로 적용가능한 남북협력방안을 정리하면 [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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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제외한 지역에서 대북 투자를 제한하는 5.24조치가 유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를 개발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단계구분에서 단기는 대북 투자가 최소한 부분적으

로 허용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그러면 현 단계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

가? 설비투자 등이 수반되지 않는 남북한 간 개성공단의 운영원칙 복구를 위한 

협의라든가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연구 등은 당장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접적인 

사업 외에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5.24조치가 유예되거나 

5.24조치하에서도 우리 정부가 추진할 것을 천명한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도모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북중 국경지대의 농업개발구나 농업부문이 포함된 경제개발구

에서 남북중 3각협력사업을 통한 위탁영농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

을 것이다. 남북러 3각협력 사업인 라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하여 허용된 공간

을 북중 국경지대의 남북중 3각 협력사업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위탁영

농사업은 투자규모도 작고, 인프라의 투자 필요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남북중 

당국이 허용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북중 간에 상대적

으로 활발하게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라진·선봉 지역이나 북중 국경지

대의 경제개발구인 압록강경제개발구 등에서 소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

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한국정부가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민생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5.24조

치에 의해 대북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시

키기 위한 투자, 즉 민생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여러 번 천명한 바 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기반이 열악한 농촌

지역이 민생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이 절실한 지역이다. 이는 북한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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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개발구로 지정한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남북한 공동의 농업개발구 

개발사업은 단순히 농업 생산을 위한 투자협력사업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이

나 인근 농업지역의 주민 생활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개발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

을 고려하여, 농업개발구의 본격적인 공동개발과 설비투자 이전에 주택개량이

나 에너지 공급사업 등 민생 인프라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된 

소규모 경제협력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이런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본격적

인 공동 개발과 투자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남북한 지역간 지리적 인

접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한이나 남북한 경제협력의 거점인 개성

공단과 인접한 강령국제녹색시범구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세 번째는 기술 중심 개발구에서의 초보적인 협력이다. 김정은 정권은 과학

기술을 통한 경제개발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하고,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평양시에 은정첨

단기술개발구를 설치한 것도 이러한 정책기조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기술개발구를 설립하고, 운영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북한은 이러한 경험이 극히 부족하다. 반면 한

국은 관련된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며,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테크노파

크 등을 통하여 도시 내에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첨단기술개발구의 공동개발은 5.24조치가 아니더라도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수출금지조치 등에 의해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평양과 같

은 대도시에서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기업을 유치하며, 이들

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노하우의 전수와 관련 인력의 훈련을 통한 지원은 현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이 과학기술, 특히 농축수산 등 민생이나 생

산 현장과 연계된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기술개발구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여지는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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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은정첨단기술개발구의 개발전략과 요구되는 과제 등을 중심으로 

평양과 서울시의 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5.24조치가 해제되거나 조건부로 그 적용 유예범위가 확대되는 단계가 되면 

제조업 부문의 경제개발구에서의 시범적인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처

음부터 경제개발구의 전면적인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개성공단 사

례와 같이 우선 소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는 시범사업 이후에 추

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송인프라 투자부담이 적은 남포 와우도나 진도 수

출가공구, 송림수출가공구 등에서 추진해볼 수 있으며, 자가발전기 등을 통하

여 전력문제를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투자는 시범사업의 성과

를 확인한 이후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남북한 관계의 발전 정도나 북

한의 수용능력 등에 따라서 제조업 경제개발구에서의 시범사업은 생략하고 처

음부터 전면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6-3.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유형별 남북협력방안 

경제 

특구·
개발구 

유형

협력방식 주요 내용
추진

단계

각 유형 내 우선 

추진 개발구

개성공단

기존 모델하의 

운영방식 개선
합의를 통한 개성공단의 운영원칙 회복 단기

업그레이드된 

개성공단 모델

- 추가 개발 시 정부와 공공부문(남북협력

기금)의 역할 축소

- 민간자본과 북측의 역할 확대

- 중국 등 해외자본의 개발 참여 유도

중기

북중 경제 

특구

업그레이드된 

개성공단 모델

- 정부간 협력을 통한 특구 개발방식

- 남한정부 및 공공부문의 주도적인 역할

보다는 민간기업의 진출을 통한 3각협력 

중기

신의주 

국제경제

지대

국제적인 개발
개발전략 도출을 위한 국제적인 교육 및 연

구 네트워크 구축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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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3. 계속

경제 

특구·
개발구 

유형

협력방식 주요 내용
추진

단계

각 유형 내 우선 

추진 개발구

신의주 

국제경제

지대

국제적인 개발

접경지대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자유경제지대 건설
중기

국제적인 자유경제지대로 개발

산업단지 기능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법, 행

정 기능을 갖춘 자유도시로 개발

- 남북중뿐만 아니라 일본 등 국제사회의 

참여를 통한 국제적 개발

장기

농업

개발구

개발협력과 

경제개발구 

개발의 연계

- 지자체 및 NGO 주도의 개발협력 우선 

추진

- 소규모 민간기업 진출

단기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숙천농업개발구

남북중 

3각 협력

- 위탁영농을 위한 자본 및 기술 협력

- 생산된 제품의 중국 판매  혹은 중국 내 

1차가공, 중국이나 남한 수출

단기

압록강경제개발구, 만

포경제개발구, 혜산경

제개발구, (라진선봉, 

신의주 특구의 일부)

제조업 

개발구

남포공단 모델

- 북측 기관기업과 민간기업의 합영·합작 

개발회사 설립, 개발 및 운영

- 2, 3개 업종별 협동조합이 공동진출방식

도 가능

중단

기

은정첨단개발구, 송림

수출가공구

남포공단

+

지자체 

- 북측 기관기업과 남측 지자체(민간기업)

이 개발회사 설립, 경제개발구 운영 

- 민간기업 진출

중

단기

남포 와우도수출가공

구, 진도수출가공구, 송

림수출가공구, 현동공

업개발구

개발자금의 지원 북측에 경제개발구 개발자금 지원  장기 소규모 경제개발구

기술중심

개발구

테크노파크형 

협력

- 경제개발구 내에 남측 지자체가 주도 남

북협력으로 테크노파크 건설

- 북한의 기술 및 기술인력 활용 및 상업화 

지원

중기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관광 

특구·

개발구

외부 인프라 

지원 및 콘텐츠 

공동개발

- 정부간 협력사업을 통하여 남한에서 북

한 관광 특구·개발구로의 접근성 개선, 

민간기업 특구·개발구 내 진출

- 원산~금강산~속초·설악산 관광벨트 등 

관광 콘텐츠 공동개발

중

단기

원산·금강산관광지

대, 서해안지역 경제

개발구(외부 인프라 확

충 지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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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 to Support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s (SEZ) & 

Economic Development Zones (EDZ)

YANG Moon-Soo, LEE Seog-Ki, and KIM Suk-Jin

With the start of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 (N. Korea) has 

actively begun opening its markets to the outside world via SEZs, in ef-

forts to overcome economic issues facing the country. SEZ development 

has accelerat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while new EDZs are be-

ing established in large numbers at the provincial level, an all-out effort 

aimed at economic recovery through foreign invest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seek ways to support Pyongyang’s SEZ and 

EDZ policies to advance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 “Trust- 

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ay the groundwork for 

national reunific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recommend various measures for sup-

port from SouthKorea toward North Korean SEZs and EDZs, to help 

them achieve their desired outcomes. By doing so, it will provide the 

basis for North Korea poli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SEZs of the Kim Jong-un regime suggest new possibilities. First, 

the recently designated SEZs are more open compared to existing SEZs, 

which may point to greater openness in the future. Seco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promoting diver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SEZs and EDZs. Diversification with respect to size (from large SEZs on 

Executive Summary



the national level to smaller SEZs on the provincial level); and special-

ization in terms of types of SEZ (economic, export processing, in-

dustrial, tourism, and agricultural zones). Third, there will be attempts 

to diversify development methods and developers. On the other hand, 

limits and challenges still exist. 

The measures for South Korean Support of North Korea’s SEZs & 

EDZs can be classified into ① Building capacity of N. Korean SEZs and 

EDZs, ② Improvement of conditions at North Korean SEZs and EDZs, 

and ③ promotion of participation in North Korean SEZs and EDZs. 

First, in order to build capacity of North Korean SEZs and EDZs, it is 

necessary to provide training for the North Korean workforce and share 

knowledge and experience o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nd oper-

ation of SEZs, and facilitate formation of North Korean companies by 

supporting joint South-North ventures inside the SEZs. Second, in order 

to improve conditions in North Korean SEZs and EDZs, we must expand 

access to markets by designating outward processing zones, alleviate 

economic sanctions, combine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special zone development, and develop these special zon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 Third, it is required 

that we provid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investment in North 

Korea, expand financial support for S. Korean SMEs in SEZs and EDZs, 

and support participation in N. Korea’s SEZs and EDZs through multi-

later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promote participation 

in North Korean SEZs and EDZs. 



Also, it is important to differentiate in terms of plans for South-North 

cooperation according to key features of SEZs & EDZs. The list of SEZs 

& EDZs of North Korea is as follows: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China-N. Korea Special Economic Zones, Sinuiju International Economic 

Zone,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s, Industrial Development Zones, 

Hi-Tech Development Zone, and Tourism Development Zones.  

In short, it would not be efficient to apply uniformly the model for 

Kaesong Industrial Complex for different SEZs & EDZs. Of course, as 

large-scale Special Economic Zones require significant amount of funds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ddition to extensive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 it is inevitable that the KIC model be considered first. 

But as for small-scale Economic Development Zones, a variety of ap-

proaches are needed with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r area of EDZs. 

However, they will require clos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thus 

necessitating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entities such as local govern-

ment, NGO, industry and business organizations and cooperative or-

ganizations, and private enterprises, as well as central government and 

public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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